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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켈 연 혁 

마합중국의 빈방위계획은 1916 년 8 월에 의회가 국가의 안천보장 

및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산업과 자원，을 조정하고，유사시(有事時) 

에는 국내의 제반 자원을 즉시 집중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

이 L 
>>. '"'c" 국방회의 ( 탔I防會議) : th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: 

이는 육군， 해군， 내무， 농무 
E 

-
。

6 개 성 장판으로 구성)를 설치 

한 해로부터 시작되었다. 그후 이 국방회의가 해체된 1 91 8 년 

1 2 월부터 1940 년 4 월 까지도 사설장 공식책인 민방위 계획은 

풍단상태에 있다가. 1940 년 5 월 28 일「루우스벨트 J (P.D. Roosevelt) 

대통령이 주 및 지 방협 력 국 ( the Division of state and LocaI 

Cooperation ) 을 포함한 국방자문위원회 ( the National Defense 

Ad-visory Commission ) 들 설치함으로써 부훨되었으며， 1 94 1 년 

5 월 대통령 접행명령 ( 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) 에 

의하여 주 다1 
7~ 지방협력국은 민방위청 ( 民防衛fT the Office of 

Civil Defense )으로 대치되었다. 

1 94 1 년 S 월부터 195 1 년 1 월에 이프는 기간중， 잠재척띤 적 

( 敵) 의 파괴능력 ( destructive capabilities) 과 미국의 국방정 

책이 변동됨에 따라 미국정부의 민땅위정책， 계획 및 지침상에도 

일련의 변경이 뒤따르게 되었다. 1951 년 1 월 1 2 일 「트루우먼」 

(H.S.Truman) 대통령 은 1950 년 연방빈방위 법 ( the Pederal Ci-

vil Defense Ace 공법 920 )에 서명하였으며， 이 법에 의하여 

현행 국가민방위계획 ( the national civil defense Program) 이 

ζ
 
‘ 



수랩되었다. 그러나 그후 1 0 여년칸에 걸쳐 무기 및 전달방법 

( delivery ) 의 발달과 미국의 국방정책 및 자세의 변경에 따라， 

이러한 민방위정책 및 계획도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다. 1 961 년 

8 월 1 일 대통령 접행명령에 의하여 국방장판( the Secretary Qf 

Defense) 이 뺀&만방위 계획의 책임을 지는 한펀. 국방성 ( 합18 Defense I톨I8l''tr-

ment ) 의 예하기판으로서 만방위청이 설치되었다. 그후 1964 년 

3 월 31 일 육군장관 ( the secretary of the Army ) 이 국방장관의 

민방위책임을 인수하고， 이에 따라 민방위청은 국방장판의 관할에서 

육군장판의 판할하에 이천되었다. 

제 2 철 목 척( objectives) 

전연천쟁 ( the general war )에는 엄청난 파괴의 가능성이 잡채 

되어 있을지라도 충분한 예방 및 쿠제조치들 취한다면 천쟁의 참 

화료부터 수백만의 인명 (A命)을 쿠할뿐만 아니라， 척의 공격으로 

부터 야기되는 채산의 손질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바，이러 

한 조치가 바로 적의 공격으로 인한 긴급사태하에서 인명과 재산 

을 보호하고， 생존(生存)에 필수불가결한 서어바스 및 시설을 유 

지하거나 북쿠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민방위활동이마. 따라 

서 만방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기본묵척을 고 

려하여야 하는 바， 

첫째， 공격의 영향을 최소화(最少化)시키기 위하여. 즉 취약성 

( 麻弱性 ( v u 1 n e r a b i 1 i t y )) 을 감소시 킴으로써 공격의 결과률 예방 

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~l 식을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올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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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하고， 

둘째， 공격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즉， 생 존자 ( the ‘ sur ‘vi-

vo r s ) 률 잘리고 생혼자의 복쿠를 품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 

써 공격의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작업 및 훈련에 

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존한다. 

그외에도 민방위계회은 01 러한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

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민방위활동 

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원업무도 포팔한다. 

제 3 절 책 임 ( r e s p 0 n s i b i 1 i t 1 e s. ) 

법률에 의하면， 빈방위도 연방，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 

로 되 어 있고， 연방정부 ( the Federal Cì overnment ) 도 필요한 조 

정 ( the coordination ) J 지도 ( guidance ) 및 지 원 ( assist-

anc e ) 의 책 임을 진다. 실제적인 긴급 민방위엽무는 제 1 차적으 

로 각 주 및 J 예 하기 판이 담당하며 , “ 민방위 (civildefense) " 

라는 말은 1950 년 연방빈방위법 제 3 조 (b) 항에 정의되어 있다. 

제 1 항 연 l:lJ-

1958 년 개편계획 ( the Reorganization Plan ) 제 1 호에 의하 

여 대통령에 이천된 연방민방위에 판한 제반 책임은 대통령에 의 

하여 국방성， 비 상커획 실 ( 非常企劃室 : t h e 0 f f i c e 0 f Em e r g e n c y -

Planning) 및 기타 연방기관에 부여되었다. 래통령령으로서는 

대통령에게 유보 ( 留保) 된 민방위 님l 장사태 하에서의 님l 장조치 권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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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기괜에 위임 할 수 없￡나， 연방기판은 필요한 경우에는 7t능 

한 오둔 긴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. 

1 • 민방뛰청 : 연방령부혹1 만방위 책임은 대통령령 제 1.0952후에 외하여 국 

방장뺀l게 부여 되었고l 국방성안에서는 민방위계획의 이행책임은 육군 

장판。! 판장하며， 츄군장관의 지휘 감독하어l 민땅위청장이 이를 수 

팽한마. 이와 같이 만방위청은 대통령에게 유보되거나 래통령이 

다릎 기판에 이양한 기능을 제외하고， 연방의 모든 빈망위 기능에 

판한 껴l 획의 책 임 을 진다. 

민방위청꾀 일반기늪은 마음에 설명할 꽉벨페획 이외어l 도 국가 

민망위계획을 작성 및 지도하고， 주 및 지방민방위능력펴 발천을 

조력 하는 것 이 다. 

띤 BJ-위청은 또한 천국 8 개 지청 ( 支 Ff : the Regional Offices: 

Massachusetts 주꾀 M a y n a r d, M a r y 1 a n d 주의 Olney , Georgia 

수 의 Thomasville , Michi 당 an 주 의 Battle Creek , Texas 주 의 

Denton , Colorado 추의 De n v eI“ Califunia 수의 s ~ n t a ‘ 

Rosa.W a: shington 주의 Bothell .. ) 올 통하여 .;:;l. 
T lJJ 

^ 

치망자치단체와 민방위 계획에 판하여 긴밀한、 연락올 유 

치한다. 

2 • 비장기획실 : 비상기획실장은 대통랭령 제 10952 호에 의하여 

다·음에 제가하는 사항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진다. 

( 1 ) 빈방위에 판한 천체계획을 기획， 지도 및 조정하기 위한 

정책결정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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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연방거 판의 민방위 이 듀L 
D 결정， 민방위활동에 판한 사열 및 

평가， 연방기관 상호간의 활동의 조정 및 각 주와 인접국가간의 

민방위활동의 조정 

( 3) 주 상호간 및 각 주와 인접국가간의 깎호 원조협약 ( the 

mutualaidcompacts) 의 주선 및 권장，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

법령제정의 촉진 

3 • 기타 연방기판 : 일부거판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한 민방 

위가능이 부여되어 있으며， 그 외에도 각 기판은 자체의 필수임무 

또는 기타 연방의 주요가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지 아니하는 인원， 

물자， 시설 및 서어비스플 민땅위 님l 상사태 하에 있는·주를 지원하 

기 위하여 충당하고， 이러한 잉여인원을 각 주의 훈련옥척을 위하 

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을 진다. 

제 2 항 주 및 지 방 

각 주 및 ~l 방자치단체는 각기의 판할범위안에서 만방위엽무를 

수행할 책임을 지며， 주 법률 및 연방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만 

방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， 눔력 및 철차블 발전시 

킨다. 

제 4 첼 예 방계 획 (preventive Programs) 

“예방계획”이라는 말은 어떠한 공격￡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

모든 영향에 대한 인간 및 사물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 

방위훨동올 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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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뜰 위하여 연방정부-가 담당하는 세가지 가본계획은 천국 방사 

성 낙 진 대 피 조 직 ( the national fallout shelter system) , 

민방위 경보조직 ( the civil defense warning system) , 방사능 강 

도검사 및 보고쳐1 계‘( the radiological moritoring and report • 

ing system )이며， 자처1 방위 ( 팀#防衛 the Self-Pr otec ti on )및 

주요-시설의 보호플 위한 제만 조치에 판한 일반 대중 교육도 이 

와 밀 캡히 판련되어 있다. 

제 1 항 방사성 낙진 대피소 

전국 방사성 닥진 대표1 계획으1 목적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

의하여 모는 주민들에카l 칸소하고도 적당한 방사성 닥진 대피소들) 

적절한 규격으로 동일시키고 허가제로 하여 표지둡 부착시키고 필 

” J 
} b 요

 
81 축시 킨다. 

2 • 연망행사 및 기타 공공건물 안에 보조 대피소( addìtional 

shelterspace) 플 만둔다， 

3 .. -부동산 소유자로 하여담 대피소둡 ·만들도록 권장한마. 

4. 대피소 관리요원을· 훈련시 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피 소플 효율 

적 A로 ( I 용할 수 있는 방안(方案) 을 준비한다. 

A • 만 1앙위청 ( O.C.D) 만방위청은 천국 방사성 낙진 대띄계획 

의 목적 ( objective s ), 규준 ( standards ) 및 이 행사항 ( imp-

lementation reguirements) 을 정하l봐.이러한 가능의 일부로서 다 

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마. 

(1) 보호규준의 설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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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대피 소의 검사 및 표지 계획에 판한 지시 

(3) 연방 대띄소 보급품 및 장비의 제공 

(4 ) 대피소 시설tJl 품목록의 보판 

( 5) 대 피 소의 건설 및 사용에 판한 지도 

민방위청 지청은 대피소 계획을 감독하고， 연방 일선거판과 주 

다~ 지 방자치 단체 에 대하여 기술지도 빛 원조를 제공한다. 

B • 가 타 연방기관: 기타 모든 연방기관은 가능한 한， 그 판 

할하에 A 이AτL=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 안에 망사성 닥진 대피소용 

공칸을 제공하여야 한다. 

c • 주 및 지 방자치 단체 : 주 및 지 방자치 단체 는 연방의 지 훤 

하에 주만 천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띄소를 확보하고，유 

사시에 주만들을 대피소까지 이동시키는 계획을 확렵하는 한펀， 대 

피소 및 장비의 사용에 판하여 일반주민과 대피소 판리요원을 훈 

련시걱야 한다. 

제 2 항 만방위 경보 조직 

이 계획의 목적은 공격의 경보(훌훌報) 몇 기타 소식을 국내 

전역에 걸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데 있다. 

A • 민방위청 : 민방위청은 북마 대공 앙위 사령부 ( the Nor th 

American Air Defence Command ) 로부터 수취한 각종 경보를 천 

국에 천파하는 경 보조칙 을 운용 및 유지 할 책 임 을 지며， 각 주 

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보조직올 설치 및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 

하여 각각 50 % 의 비 율에 따라， 각 주 및 지 방자치 단체 에 대 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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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자금올 공급-한다. 

r난망위청 :~l 청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자체의 경보죠 

직을 발천시키는데 조력하고 지도하며， 상호 판계되는 경보사항에 

판하여 꾼사기 관과 협 조하는 한편， 경 보에 판한 정 보.플 연방 일선 

지 판과 주 및 .7.1 1낭자치 단체 에 천달한다. 

B. 주 및 지 1낭자치단체: 추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경보플 

전파하고， 판할 주민에게 경보어l 따라 취하며야 할 제반 환동을 

얀리기 위한 각기의 만 1냥위죠칙을 펀성 미 

^ 유치한다. 

제 3 항 방사능의 강도 검사 및 보고 

계획의 묵적윤 핵공격 ( the muclear attack) 으로부터 결과되는 

방사능 위 험 (the radiological hazards) 의 소재 ( 所-在 ) • 강도 

( 옳廣 ) 빛 손속 7] 간에 판한 정확하고 혜에 알맞는 정 보를 수취 

및 천파하고， 이러한 위험을 최소로 경감시키는 수단플 일-리 71 위 

한 검사 및 보고체제와 가관쉰- 설치함에 있다. 

A. 만 r낭위청 : 만 l낭유’'-1 청 은 방사능 위 험에 jfi 딴 정 최 플 보고， 

수취 , 제 획 , 8 까4 ,1: --, t..U 
x 펌가하고 이러한 정보둡 다른 연방，주 미

 
} ( 

-^l 딴지 판·피 일만 c니줍이 펠-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좁 ( 系統 ) 및 

젤차쓸 정 관다1 

이러한 임무들 행하기 위하여， 띤방위청은 연 1낭가판과 주 및 지 

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훈련， 기준 및 지침과 수단 및 방펀(方便) 

을 껴l 공하는 한펀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검사 및 경보체 

셰익 유지를 위하여 재정켜 지원을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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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망위청 ~l 청은 방사능 강도의 검 사 및 보고체제와 방사눔 위 

험의 평가첼차를 정하며. 마옴에 게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마. 

( 1 ) 방사능 위험에 판한 정보를 수칩， 부석 및 평가할 수 

있는 능력을 발천시키고， 이러한 정보를 만뱅·위청 본부， 기타 연}냥 

기판，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 

(2 )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 ( 뤘龜) 

에 판한 자료뜰 정기적으로 천파함에 있어 상무성 (商務省 : the 

Department of Commerce ) 과 협조한다. 

(3) 방사능꾀 영 향끌 신속히 평 가하는데 유용한 기상학적 가 

술 ( meteorologica1 tehniques ) 에 판하여 연방 알선기판과 주 

및 지 방정부에 자문 및 지도플 한마. • 

B .. 기타 연방기판: 모든 연 1당가관은 방샤눔의 위험을 탐지 다1 
;>r:; 

평가할 순 있는 능력을 쿠바 하고 망사능위험에 

하여야 한다. 

판한 정보플 민방위 

챙에 제보할 수 있도-록 

국방성 예하의 기타기판， 내푸성， 농무성， 보건교육복지성， 연방항공청 

( the Faderal Aviation Agency). r테네시」 강유역개발공사 (the Ten-

nessee Val1ey Autholity ) 및 원호처 ( the Veterans Admini-

sration) 는 각기 방사능의 검샤결과플 천파하는 f낭송시설을 보유 

하고 있으며. 상무성은 방사성 낙진에 판한 예보(予報) 및 기울 

지원을 담당한다. 

연방기판이 운영하는 이러한 방송시설윤 각 주와 관계 연방기판 

의 공 동계 획 협 정 ( the mutu‘a1 planning agreement ) 에 따라， 칙 

접 또는 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송망을 통하여 주의 검사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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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망과 제휴할 수 있다. 

c . 지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그 결과를 민방 

위청지청에 보고하기 위한 자체의 연락망을 수랩 및 운영하는 한 

편， 보고받은 방사능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도 발천시컨다. 

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

제기하는 업부를 수행한다. 

위하여 즈 pJ 
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

(1) 방 사능 방 어 장 비 ( t h e r a d i 0 1 Ó g i c al d e f e n s e e q u i p -

m en t )릎 유지하는 체제플 정1:1 1 한다. 

(2) 공풍의 방사능 검 사플 위 하여 만간 공중정 찰대 ( th e 

Civil Air Patrol ) 플 포함한 민간 항공기 (수송기 제외 ) 의 이 

용젤차끌 정 한다. 

(3) 공공대띄소 안의 방사능 위험을 탐지 및 평가하가 위한 

능력을 발첸시킨다. 

(4 ) 방사능 방어상태에 판하여 일반 대중에게 계속 보도하기 

위한 수단쓸 발천시킨다. 

( 5) 방사능 방어 훈련계획을 지도한다. 

제 4 항 시 설 보 호 

이 계획의 묵젝은 모든 기간산업(基幹塵業)이 필요한 시설 보 

호 조 치 ( facilities Protection rneasures ) 를 채 택 하고 이 용 하 

도록 보점함에 있다. 

A • 민방위청 : 전솔한 묵젝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챙운 다 

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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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J ) 각 산업체가 연방， 주 및 지방기판과 협력 하여 배상계획 

( emergene y plan s ) 을 수렵 하는데 조력 한다. 

(2) 석철한 기타 연방기관과 협조하여 산엽체 및 샤엽체에게 

시설보호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원조를 제공한다. 

(3) 가타 연방기판의 산업시설보호계획을 조정한다. 

민방위청 ;;r:1 청은 시설보호계획의 협조조정윤 품기 위하여 판할 

연방기판의 현장요원 ( the field staffs ) 과 협조한다. 

B • 기 타 연 방기 판 : 시 설 보호의 책 임 을 진 기 판은 판계 산엽 

및 사업의 필요에 따른 지도를 하고， 전국적인 준비계획을 촉진한 

다. 

c • 주 및 지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

참여하는 산엽 및 사엽을 장려 및 지원한다. 

제 S 항 훈련 다l 
Ã 교육 

이 계획의 목적은 공무원 및 일반주만에게 다음 각호의 l 을 

제공함으로써 민방위환동에 대버시키는 것이다. 

(1 ) 민방위 임무을 부여 받은 각급 공무원 및 군인의 훈련 

(2 )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민방위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 

한 기술 훈련 

(3 )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랩 ( 담立 ) 하고， 공동사 

회의 생존노력에 조력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

A • 민방위 청 : 민방위청은 민방위요웬에 대 하여 특수 빈방위 

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올 작성할 책임을 지며， 마음에 게기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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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사항도 그 책임하에 이행한다. 

( 1 ) 연 망민 방위 참모대 학 ( the Pederal Civil Defense Staff 

College ) 및 2 개의 훈렌소의 운용 

( 2)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훈련자금의 지급 

( 3) 만방위 의 묶-적 을 위 하여 다른 연방기 관의 훈련 및 교육 

-용 차뭔윤 이용하기 위한 연락의 유치 

(4) 이러한 푼련플 지도 및 후띈하는 바정부단체 ( nongove-

rn m e ntal groups )에 대한 기술지도 및 원조의 제공 

(5) 천국에서 사용할 훈련자료의 창작을 포함한 일반 교욕계 

획의 ‘수럽 

(6) 연방 일선기관에 대 하여 민방위 훈련 및 교육계획 에 관한 

기준 및 지칩의 하달 

만밤·위청은 민방위활동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건축가 및 기 

사 ( 技帥) 에 대한 직업개발계획 ( the professionaldevelopment 

p ro g r am ) 을‘ ?:1 노한다 •. 

만앙위청 ;::(1 청‘온 주 및 지방자치단체， 연방일선7] 판， 교육기판 및 

시설에 :、} 학여 만방위눈련을 지도하-며， 만방위 교육자재릎 배부하고， 

그 교육자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， 훈련을 지도한다. 

B .기타 연방기관--1 지다 연방기판은 만방위청의 정책에 따라 

빈방위청과 협조하띤서 각기 담당한 빈방위활동의 법위안에서 주 

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계획을 발전시키도록· 지원하며， 현재 사용하 

는 교육자재률 발천시키고， 자체의 훈련을 지도한다. 특히， 

(1) 보건 교육 복지 성 ( the Depart뼈nt qf Health , Educ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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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1on. and Welfare ) 의 예하기판안 보건소 ( 保健所 : the Public-

Heal th S ervic e ) 는 공중의 료자조계 획 ( 公聚흩寶멈 助計훨: the Pu-

blic Medical Self-Help Program ) 을 발천시키고 지도한다. 

(2) 보건교육복지 성 ( DHEW ) 교육청 ( 敎育 ff : the Office of 

Education ) 은 빈방위청을 래신하여 만방위에 판한 성인교육을 

담당한다. 

(3) 농무성은 농부 다l 
;;r; 농촌 주민들에게 만방위의 사명윤 주 

지 (周知)시키기 위한 농-촌계몽계획을- 지도하며， 주 및 지방자치단 

체가 이와 Bl 숫한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울지도를 제공한다. 

c • 주 다l 
~ 지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엽무에 

종샤하는 기칸요원에 대한 훈련과 빈방위청 및 기타 연방기판에서 

훈렌받을· 피교육자 선발의 책 임을 진다. 

제 5 켈 쿠제계획 (救濟計뚫U) 

여 기 에서 “ 쿠제 계획 ( remedical programs ) " 이 라 함은 연방 

정책지첨에 따라 행하여지는 민망위딴동과 생존자( the survivors) 

를 쿠하고 그들의 회복을 품는 여러가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
 
·
。

격 으 로 인 하여 발생 하는 칙 캡 적 인 영 향 을 경 감시 키 기 위 하여 취 할 

수 있는 모든 민방위활동을 말한다. 

제 I 항 긴굽공보활동 ( Emer genc y Public Informa ti on ) 

이 계획의 목척은 연방，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계기판이 긴굽 

판한 소식 및 지시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천파 율 요하는 민방위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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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데 있다. 

A • 만방위청 : 전숭한 목적울 이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청은 공 

격후의 수습이 필요한 곳에 소식 및 물자를 천달하고， 비상방송 

( emergency broadcasting ) 에 판한 지침을 하달하는 책임을 

진다. 비상샤태하에셔는 생존을 위한 각종 지시 및 만방위에 판 

한 제반 소식은 비장방송망 ( the Emergency Broadcst Systern : 

EBS ) 올 포함한 모든 가용( 可用 ) 중개수단을 통하여 일반 대중 

에게 천달한다. 

민방위청 Ãl 청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상공보활동에 

관한 지취을 하달하고， 비상시에는 적철한 소식을 천파한다. 

B • 기타 연방기판: 모든 연방지판윤 긴급한 소식 및 지시사 

항갚- 수취하고 또 이를 천파하기 위하여 공보요원의 활용계획을 

세 워야 한다. 

c . 주 맞 지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판요한 공보 

자료를 순t-J] 하여 이 플 공보기 판에 님l 치 한다. 비 상사태 하에서 민방 

위어l 판한 공보 다;I];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l낭법에 의한다. 

( 1 ) 띤명을 구할 수 。 1'-
까A ‘c" 제반 조치에 판한 지시사항을 중 

계 깐다. 

(2 ) 각종 무기의 영향력에 판한 보도 및 l냥사성 낙진에 판 

한 예보를 접수 및 천파한다. 

( 3) 주만들의 사기 ( 士헛， ) 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지사항(公知 

事훨) 및 제반 정보률 계속 보도한다. 

그 외에도，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판이 배상방송망을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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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할 수 있도록 이에 판한 계획올 수립한다. 

제 2 항 구제활동 

이 계획의 목적은 천면 천쟁상태하에서 인명을 무하고， 재산의 

손실을 최소화 시킴에 있다. 이러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비상 

활동 및 근무는 일반적으로 치방수준에서 수행하는 바. 각종 계획 

및 이 에 따른 특벨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. 

( 1 ) 구조 ( 救助 ) 파괴된 흙더 미 속에 묻혀 있는 생존자를 

쿠출하고， 주민들을 안천한 장소로 이 동시킨다. 

(2) 재 산의 보존 - 필수 보급품 및 창비를 복구하고， 재산을 

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철(폭발되지 아니한 화가， 가연성 

물켈등)을 제거한다. 

( 3) 소화 ( 消火 ) 및 통제 - 소방활동을 치휘 하고， 화재의 확 

산(振散)을 방지한다. 

(4) 법령 ( La w a n d . 0 r d e r ) 공격후에 실시하게 될 법령 

의 척용 범위를 동일하케 하고， 법률을 시행할 정규 및 보죠직원 

을 훈련시키며， 빈방위활동중 법령의 시행을 유지한다. 

(5) 시료 ( 施擔 ) - 웅굽치료， 가료(加擔) 및 업원가료를 

실시하고， 의료 자원의 충분한 이용을 보창한다. 

(6 ) 파괴물의 부스러가 제거 통로. 대피 소， 공공시설 가 타 

주요시설로부터 따괴된 부건:러 기를 제거한다. 

(7) 경화 ( 뽑化 : the decontam1nat1on ) 민방위활동 및 

복쿠작업이 상당히 안천한 상태하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방사능 

-19-



의 오염을 감소 또는 제거시킨다. 

( 8) 생존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굽식소(給食所)흘 마련하 

여 준다. 

(9) 물( water ) 주민들의 식수(食水) , 위생， 소화 및 

정화에 필요한 
n } { 
]

』
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확보한다. 

( 10) 보건 및 위생 안천한 우유 및 식료품을 확보하고， 

물의 오염을 방지 및 제거하며， 쥐나 로끼와 같은 설치류(關뿜觸 

흉물， 곤충 및 71 타 공중위생에 위해 (危害) 로운 요소를 박벌하고， 

시체 (威1*)플 제거 및 매장함으로써 질명을 예 l냥한다. 

(11 ) 주 택 태띄소가 필요한 샘존자들을 위하여 비상주택 

( eID 딩 rgency housing ) 을 처l 공한다. 

( 12) 긴급복지 (緊톰、福批) - 생촌자관을 위하여 여러가지 복 

지사엽을 행한다. 

(1 3) 긴급수리 ( 累즙、修理 ) 셈 명을 유지 하고 다갚 만방위 

환동-을 지휘 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수리 한마. 

A • 빈방위청 : 만방위청은 연 t냥기관에 대하여 각 기판벨 민방 

위 계 획 의 수 립 을 섞 한 기 준 및 지 칩 을- 제 공 하고 , 기 존 조직 을 강 

화시꺼는 한편 민망위들 위한 처l 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 

는 방안에 판하여 조언한다. 

민방위청은 또한 다음에 게가하는 엽무릎 행한다. 

( 1 ) 주 및 ~ll앙자치단체에 대히-여 만방위에 판한 기술지도 

및 원죠플 제공한다. 

(2) 민 1낭위의 목적을 위하여 비축하여야 할 보급품 및 장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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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양(置)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. 

( 3) 훈련자재를 준배하고 교육환동을 지도.한다. 

민 방위 청 지 청 은 주 및 지 방 자치 단체 의 민 방위 계 획 을 감독 하고 

빈방위활동을 지원한다. 

B • 기타 연방기판 : 기타 연땅가판은 민땅위엽무의 일부인 연 

방의 특벌계획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. 

( 1 ) 농무성 ( US DA ) 적 정 량 ( 適正量 ) 의 식 량을 생 산 및 

부배하도록 보장하고， 연방식량 비축계획 ( the Federal food stoc-

kpile Programs ) 을 지도한다. 

(2) 보건교육복지 성 ( DHEW ) 보건교육복지 성은 긴급 쿠제 

활동의 일환으로서， 긴급축박시설을 포함한 의료， 급수， 보건위생 및 

복지에 관한 제반 계획을 발천시키고， 복지활동에 판한 치침을 하 

달하는 한편， 의약품 비축계획을 감독한다. 

( 3) 노무성 빈방위 요원의 충원 ( 充員 ) 을 담당한다. 

(4 ) 주택금융청 ( the Housing and Home Finance Agency : 

H H F A ) 비 상주택 빛 이 와 판련되 는 공공시 젤-의 건설， 수리 및 

판리에 판한 계획을 수렵하고， 끽l 굽 급수 및 위생시설을 위한 연 

방의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교육복지 성과 협조한다. 

만방위의 책임을 진 모든 연방기판은 주 맞 지방기관이 비상해 

비 훈련계획 ( the preernergenc y training programs ) 을 수랩함에 

있어 지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. 

c _. 주 및 지방자치단체 : 비상사태하에서 민방위에 판한 제 1 

차켜 책임올 지고 있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게기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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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무를 이 행한다. 

(니 빈방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

방위요원 및 자원의 동원에 판한 계획 

(2) 빈방위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

확인한다-

(3) 특수훈련 을 실시 하고， 비 상시 

을 정 한다. 

각거의 판할하에 있는 민 

및 절차를 수렵한다. 

장비 및 보급품의 소재률 

담당하게 될 빈방위 활동부서 

(4) 인 접된 주 당국과 상호 원조협 약을 체결한다. 

(5) 버상사태의 상황 및 자원능력에 판한 평가절차플 규정하 

고 상굽기판(지방자치단체는 주， 주는 민방위청 지청 및 판계 연 

방기판)에 대하여 조언한다. 

(6 ) 필수시설에 대한 긴급수리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한다. 

( 기 국 민 매 장 식 량 소 비 기 준 ( t h e N a t i 0 n a 1 Ern e r g e n c y F 0 0 d 

Consurnption standard ) 을 준수한다. 

( 8) 관할하에 이 L 

A‘ τ: 쩌l 만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건천성(健全 

性 ) 을 판청 하고 정결한 보급품을 제공하는 한펀， 풀안천한 보급품 

운 사천에 제거 하여 사용을 뭇하게 한다. 

(9) 민방위기획 및 활동에 있어서 직엽단체와 민간단체로부터 

의 거부 ( contribtions ) 를 권장하고， 이를 이용한다. 

제 6 절 지 원 업 무( s u p p 0 r t i ng S e rv i c e s ) 

여기에서 사용하는 “ 지원업무 ” 라는 말윤 모듬 연방비상대책활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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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적용되는 근무계획으로써 예방적 및 쿠조적 민방위계획을 지원 

하는 것을 말하며， 이에는 다음의 5 가지 주요계획이 있 다. 

제 1 항 손해의 평가 

이 엽무의 목적은 각급 공무원에 래하여 비상민방위활동을 결정 

및 지도하는데 필요한 민방위상황에 판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에 

있 다. 

A • 민방위청 : 민방위청은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9 핵공격으로 

부터 발생하는 주민과 자원에 대한 손해의 평가 체제를 발전시키 

고， 소요량을 판정한다. 이러 한 평가체제에는 자료 및 정보센터， 

자료분석시설， 기출 및 방법， 필요한 교육 등이 포함되며， 빈방위청 

은 또한 손해평가체제들 수랩함에 있어， 연방기판과 주 및 지방자 

치 단체 를 지 원 하고 자문 에 응 할 책 임 을 진 다 • 

비상사티}하에서는 민방위청은 자체기판뿐만 아니라， 다른 연방기관 

의 형가체제를 이용하여 손해 및 상황보고를 캡수 및 평가하고， 

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천파한다. 

B • 기타 연방기판 : 기타 연방기관판 각기 관할지역 안에셔 

손해펑 가 및 상횡-의 보고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， 민방위의 을
 

적
 

목
 

. 

위 한 척 당한 자료를 민방위청에 제출할 책 임을 진다. 

바 상기 획 실 ( OEP ) 은 국가자원평 가센타 ( t h 딩 National Resource 

Evalua ti on Cen ter ) 를 통하여 자료의 공급늄력을 보유하고， 공 

격후 자원 판리활동을 뷰석한다. 연방자원판리가판 및 빈방위청은 

자원상황에 판한 적철한 자료를 닙l 깎기획실에 제공할 책임을 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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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• 주 및 지방자치단체 : 민방위청 및 기타 연방기판의 지 

침에 따라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평가하고， 상황보고를 작 

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접 및 준비하며， 비상시에는 그 

자체로서 손해의 평가 및 능력분석을 행한다. 지방자치단체는 제 

만 정보즐 주에 보고하고， 주는 이를 연망일선기관 및 민방위청 

지청에 보고한다. 

끼-

제 2 항 동 신 ( C 0 mm u n i c a t i 0 n ) 

이 계획의 녹적은 어떠한 꼼격하에서도 지탱할 수 있고， 연방， 

및 -^l 맘꾀 민밤위활동을 지도 다l 
-^ 조정 하기 에 적절한- 통-신체제 

둘 수립 하는데 있다. 

국 1낭 상 은 국 카 처i 신 기 판 ( the National Communication System: 

N G S ) 익 -앵정관 ( 行政官， th 당 Executive Agent ) 으로서 국가체신 

기판의 구조내에서 평상시의 군 동신기판 및 연방 처!신기판’( the 

Federal Telecomrnunications System:F T S ) 을 이 용하 여 만 당위 들 

위한 전신-^l 원 (telccommunica t"피 n support) 을 제꼼한마. 

A ... ’닌:감위청 : 민 H샤우l 청은 방위 처l 신청 ( the Defense Commu-

nications Agency :: DCA ) 과 협조하여 어떠 한 공격하에서도 가동 

할 수 있는 연벙-정우와 주 및 지방자치 단체칸의 비상통신망을 설 

치할 책임을 진다1 

만방위청은 또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활동을 계획 

함에 있어 기술적 및 재정척 지원을 제공하며， r 아마추어」 무선 

사 ( t he a ma t eu r r ad i 0 0 p e r a t 0 r s ) 의 기술파 장비을 이용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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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올 수렵한다. 

빈방위청은 주，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기판이 고도의 비상통 
/ 

신눔력 을 회득하도록 치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. 

B .주 및 지밖자치단체: 주 및 치방자치단체는 비상통신체제 

를 발천 및 유치할 책임을 치며， 다음에 게거하는 업무도 함께 

수행한다. 

( 1 ) 필요한 주 공동통신망을 조직 한다. 

(2) 1:11 장시 촬 대 비 하여 성 치 한 주 및 지 방의 기 존 통신 기 판 

을 통함시키는 겨!획을 작성한다. 

( 3) 공공기판의 우펀배달부와 협조하여 민방위업무 운영장 우 

선권이 부여된 연락업무플 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윷 수립 

한다. 

제 3 항 수 송 ( transportaition ) 

이 계획의 목적은 비상빈방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 플가결한 

수송기판을 언제든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. 

A • 민방위청 : u1 상수송처 ( t h e 0 f f i c e 0 f Em e r g e n c y T r a n s -

portation OET) 와 수송에 래 한 제 1 차적 책 임을 가치고 히
 

A 

기타 연방 기판의 제반계회에 따라 민방위청은 주 및 치방자치단 

체가 민방위수송을 위한 각종 계획 및 철차를 수렵하는데 조력 

한다. 

B • 기 타 연방기판 : 일반조달본부 ( the General Services 

Administration OSA= 국방동원 총본부의 하부가 판으로 천략물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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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쿠매나 처분을 하는 가판)는 연방민사가판의 소요플 충당하기 

위한 수송판리 및 차량 서어버스를 제공하며， 육군성 군 운수판리 

과 ( the Mili tary Traffic Management and Terminal Service : 

MTMTS ) 는 민박위 활동을 위 하여 민방위청에 

서어비스플 제공한다. 

일반수송 pJ 
^ 교통판리 

c • 주 및 지방자치단체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믹l 방위 

펠동을 수행 함에 있어 제 2 차 수송지 원 ( the Seconctary transpor-

tation resources ) 을 유사시 즉각척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

수립 하고 각기의 비상수송엽무를 계 획 하며 , 실 제 로 이 를 이 행 함 에 

있 어 모 든 여l 하기 판과 직 엽 적 민 간 단체 및 비 영 리 산 업 71 판과 같 

은 사설단체로부터 지원을 구한다. 

제 4 항 군사적 지원( military suppore ) 

이 계획의 목적운 민방위 지원어| 있어 군사적 원조( military 

a ssistance ) 의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 다. 이러한 

지원은 주 및 지Bj자치단체의 능력범위 안에서 보충적￡로 행하며， 

국방성은 예하 군부대촬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언제든-지 이용할 

수 있도록 한다. 

A • 육군성 : 육군-장판은 시험연줍 ( test exercises ) 을 포함 

한 만방위 여l 님 l 활동에 있어서의 군의 참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

을- 조정화고， 성 (省) 단위의 정책， 책임 및 계획에 판하여 국방 

장판에게 조언 ( 助릅 ) 한다. 

육군장판윤 또한 민방위지원을 위하여 둔기판에서 발하는 각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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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시나 명령을 재검둥하고， 천국적인 운영판계률 강화시킬 수 있는 

방법올 권고하며， 민방위지원을 담당하는 군가판에 대하여 군(軍) 

이 특벌한 이해판계냐 책임을 가치고 있는 민방위사항에 판한 최 

근의 정보 및 안내샤항을 알려준다. 비상시에 육군성은 만방위 

지원을 위하여 이용할 수 QJ 느 혀 연 /‘'" '- 1.수 ’ 및 예비군인의 고용을 조정 

및 통제 한다. 

민방위청 지청온 군판구와의 연락 및 협조를 유지하고， 대기중인 

에버병력을 빈방위 활동에 이용하도록 주선한다. 군사지원 계획과 

민방위계획과의 조정은 지방 빈방위조정위원회 (the Regional Civil 

Defense Coordinating Boards ) 가 행 한다. 

B • 명 참지 원 ( logistics support ) : 방 위 보 급 청 ( t h e De f en-

se Supply Agency DSA ) 은 민방위를 위 하여 보급판리 와 같은 명 

참지원을 제공한다. 

C • 기 술치 원 ( engineering support ) 미 육 군 공 뱅 단 ( the 

U.S. Army Corps of Engi neers ) 및 해 군 조 선 국 ( the Navy ’ s 

Bureau of Yards and Docks ) 은 태피 소 조사 및 표치 계획， 공용 

대되소계획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. 

D • 주 및 지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계획을 

수렵함에 있어 석 당한 군사 당국파 협조한다. 

제 s 항 자원의 이 용 

이 계획의 목척은 국가 배상사태하에서 민방위률 위하여 군사 

지웬을 포함한 주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함에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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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정부는 국가안천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률 제외하고 개인 

기업체를 인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다. 

이 계획은 1964 년 :월 14 일 비장기획실 및 만방위청간의 협 

의 각서 ( the OEPOCD Memoradum of understanding : 여기에서 제 

I 파 및 제 2 차 자원을 구분하고 있 음 ) 에 서 정 한 바에 따라 운 

영되는바， 제 I 차 자원(일반적￡로 천국 또는 대다수의 주가 이용 

하는 주 곰동도매채고풀 ( interstate wholesale stocks ) 다l 
Ã 

제 조 업 자의 채 고 품 ( ma n u f a c t u r e r s' i n v e n t 0 r i e s ) 은 비 상 기 획 실 

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하는 우선순위 및 중앙계획에 따라 연방 

자원기판이 통제하며， 일반적으로 각 추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매 

용 재고품 ( retail stock ) 및 도매 재 고품인 .체 2 차 자원은 

연방지관의 감독 및 조력하에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한다. 

그러나 연맙정부가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도， 각 주는 

당해 주 얀어| 있는 계 I 하 자원의 이용을 지시할 수 있다. 

A • 민방위청: 민방위청은 다른 연방기판과 협조하여 주 및 

지 방자치단체가 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들 타개하기 위한 

인력 (A力): m a n p 0 w e r ) 및 제 2 차 자원의 사용어| 판한 켈차 

플 준비하는데 지도 및 초력한다. 

민방위청 ;(1 청은 천솔한 민방위청의 엽무률 지원하고， 비상사태하 

에서는 기본척 요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위 

안에서 각 주간에 체 2 차 자원을 채분배하는 업무을 수행하며，상 

황에 판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펀，각 주의 기본척 소요를 타개하 

지 위한 쳐1 J 착 자원외‘ 소요릎 견척하고 이 를 줌 Bl 함에 있어 연: 

방자원 기 판을 돕기 위 하여 만 방위 의 우선순위 플 권고하며 굳사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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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 대한 요주사항울 초정한마. 

B • 기 타 연 방기 판 : 가용자원의 긴 급수요 ( urgent demands ) 

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부한 경우에는 연방자원기판은 비상기획실에서 

지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할당한다. 

C 0 주 및 지 방자치 단체 : 각 주는 판할하에 있 는 제 2 차 자 

원과 연 BJ-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제 1 차 자원의 사용을 지시 하며， 

재보급 ( resupply ) 을 독려하고 치박자치단체가 필요자원을 회득하 

는데 초력하기 위하여 당해 주에 파견된 연밖기판의 대표들과 엽 

무협조를 한다. 

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획득에 관한 결 

차플 정하고， 연방지시에 주요품목을 공-펑하고 효과있게 분배하기 

위 한 배급제도 ( the rationing system ) 플 운영 및 발천시킨다. 

저1 7 젤 행정적 초 치 ( Administrative 

Measure s ) 
- ‘ ’ • 

f ‘ 

여기에서 사용하는 핸정적 조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

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， 실질적으로는 민방위계획을 지원하는 모든 

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조치는 모든 비상대책에 전반적으로 적 

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. 여기서는 특히 만밤위와 판련되는 부-문만 

을 다루기로 한다. 

제 I 항 비장치휘본부 (Emergency Operating Centers) 

이 계획의 묵척윤 민방위를 포함한 비상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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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된 본부를 제공함에 있다. 

A. 비상기획실 : ~1 상기획실은 ~1 상지휘본부에 판한 정책 및 계획 

을 수립 하고 각급 기판에서 이러 한 시설을 설치하거 위한 계획 을 

조정하는 책 임을 진다. 

B • 만방위청 : 만방위청은 연방 ~1 상지역본부 (the emergency Fed-

f.f.S"8l r뿔icøal 뻐ters )에 관한 설계도안，위치의 지정 ，건축 및 필요한 

행정지원을 담당하며 ，그 외에도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의 님l 

상Ãl 휘본부뜰 젤치하고 정비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퓨하는 한편 

이 러 한 본부의 설저| 기준 및 장닙l 지챔 을 ;쩡한마. 

C. 기타 연방기관 :기타 연방기관은 배상기펙실이 전하는 기준 

에 따라 만방위청 및 일반조달본부( C S A )의 지원하에 각기 

현 Ãl 'd l 상활동에 펠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지휘 • 감 

독한다. 

D. 추 및 지 양 자치 단 체 : 푸 닿 지 방 자치 단 체 -는 각 기 자체의 

님l 상지휘본부흔 설치하고， 여 71 òll 근우할 요원어l 대한 훈련활동을 

지도한마. 

제 2.갑 만 방 위 운 영 계 획 ( C i vi 1. D e f en s e 0 p e r a t. i n g P 1 a n s) 

이 계획 의 목적 뜬 각납 기관이 님l 상시 만박위‘ 환동을· 지 도하는 

데 필요한 각종 계획·절차 및 조직을 준\:1 1 함에 있다. 

A. 깐방위청 : 민방위챙은 다음과 같은 책 임을 진다. 

( 1 ) 국가 천역에 걸친 님l 상민방위본부조칙에 관한 계획 및 

젤차플 정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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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 ) 연방기관이 각기 자체의 띤방위 운영절차률 위한 지칩 

거준을 제정 하는떼 참여한다. 

(3 )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만방위 운영지침 

cJ 
jII; 

및 기준을 정하고.추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운염계획을 지원한 

다. 만방위챙 지청은 자체의 운영계획을 발천시키는 이외에.주 및 
• 

;;tl 방 자치단체가 연방의 정책 , 계획 및 체제에 따라 각기의 만방위 

운영 계획 을 발천 및 개선하는데 조언하고 조력 한다. 

B • 기 다 연 방기 관 : 모든 연 방 기 관 은 만 방 위 활 동에 관 한 계 펙 을 

수립하고 제반 절차블 시행하며.각기의 일선기관의 계획을 지도하는 

한펀 이러한 계획을 배상커획젤 • 민방위천 • 기타 연방기관 및 각 주 

의 계획과 조정할 책임올 진다. 

c • 주 및 지 방 자치 단체 : 주 및 지 방 자치 단 체 는 마 음의 책임을 

진마. 

( 1 ) 비 상업무들 수행하기 위 하여 각기 의 관할하에 있는 제 반 

가원의 동원계획을 수힘한다. 

(2 ) 각기 가체의 만방위 운영계획을 작성한다. 

(3 ) 전술한 제 반계획 에 관한 교육을 설시 한다. 

제 3 항 시 험 ( tes t. s ) 및 연 줍 ( exerc1ses-) 

이것은 운영능력올 평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방위계획과 활동 

올 실제로 실행하는 계획 이다. 

A. 띤방위청 :민방위청운 전체젝인 빈방위시험 및 연슐계획올 세 

우고 이풀 지도하며，국방장관외 결정에 따라 천국젝인 만방위 연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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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지도 및 운영에 참여한다. 띤방위청은 또한 다옴의 엽무률 

맘당한다. 

(1) 연방기관과 주 및 지 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민방위 연숨 

에 참가하기 위한 가정 ( {反定 : a s s u m p t. i 0 n s ). 지천 ( guide-

lines ) c 1 
'7c 상황가-쿄 ( si tua t. j onal ma t. er i al ) 뜰 제공한다. 

(2 ) 군착천 연승과의 조정 파 이러 한 군연습에 팎가하기 위 

하여 군당국파의 연락 을 유지한다. 

민방위청 .:A:l 청은 전국적인 만방위 시험에 팎여하고 주 및 지 

방 자치 단 체 카 z]-기 의 믹1 1:광 위 계 획 • 환 동 멤 체 제 에 관 한 적 격 성 

을 시쉽하는 데 있어 자운 및 지원하며 주만 방위연숨올 감독 

한다. 

B. 기타 연 l앙기관 : 띤방위의 책엽 을 지고 이
 샤
 

모든 연망기 

관은 젠국적인 만!앙위연습에 참가하며 • 각 71 의 알선기관이 자체의 

시헝 OJ 
?c 연습을 챙 하는데 조 C만 및 죠력딴다. 

c • 수 빛 지방자치단체 :주 빛 지망가치단체늠 지역젝 및 

전국석 만방위 연읍에 참가하는 이외에 가체의 만방위 능력을 시 

D 'X 연송한다i 

제 4 항 연 l광의 원조 

이 계획의 목적은 다음에 게기하는 땅법에 의하여 각 주 및 

;tl 망자치단체가 민방위능력올 7r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초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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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함에 있다. 

( I ) 띤방위요원.행정지원.훈련 및 비상지휘본부 둥율 위하 

여 균둥운배의 원칙 하에 재정원조를 제공한마， 

(2 ) 연밤이 보유하고 있는 잉 여 동산 ( F’ederal surplus 

personal proper t. y ).망사능 방위장t11 및 대피소t11 축품올 기증 

한다. 

(3 ) 훈련을 보조한다. 

A .• 민방위챙 :연망자금으로써 주 및 지망자치 단체에 대한 

재정적 지원을 하며 ，자금사용에 관한 방침을 컴-전하고 자금이 

지시한 용도에 정당하게 사용되였는가의 여부플 판정한다. 

만방뛰청운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민방위의 목죄을 위하여 이용 

할 수 있끄 또한 이블 위하여 필요한 민방위청 지 청은 연방원조 

에 관한 신청을 사정 (활定} 및 처리하고 지역단위의 만 i앙위 계 

획 올 감독- 및 운영 한다. 

B. 기타 연방기판:일반죠달 본부는 만방위엄무가 부여펀 연광 

기관이 잉여 부동산 및 동산올 이용하는 데에 관한 계획과 절차 

호E크i 만들고 보건교육복지성파 이러한 옥척을 워하여 설치된 주의 

기관울 통하여 잉여 동산을 수취기관에게 기증하는 사항에 관한 

규칙을 정한다. 

C. 추 및 지 방자치단체 :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기의 예하 

기관에 대하여 얻올 수 있는 원조에 관한 사항올 알려추.ll 연방 

자금울 씌l챙하는 업무 이외에 연방외 및 재산외 샤용계획 。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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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이 정한 필요조건 cJ 
τr 정책에 얼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. 

제 5 항 조사연구 및 발전 

계획 의 목적은 민방위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

방엽 • 물자 및 시 설을 핫아내는데 있다. 

성 

조사연구의 제묵으로서는 대피소·지원체제.무기의 영향력.방사 

낙 진 이 환경 에 마 치 는 영 향 • 손해 펑 가 • 수리 CJ 
-x 계획 작성상 

의 펄요조건 둥이다. 

A. 반 r앙위청 :민방위청은 만방위으|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게기 

하는 엽무를 수행한다. 

(1 ) 외 부계약자와 공동으로 기존 ( 많存 ) 하는 계획상의 소요 

찰 타개하기 위한 계펙을 수립하고 이흘 집행한다. 

( 2) 외 부로부터 조사결 과을 수핍 빛 운석하고 이들 만방위 

에 적용할 수 있는가 외 여부들 판정 한다. 

덕l 방위청 지 청 은 조사연구 보고어! 관한 열랍쉴을 설치 및 유 

지 하고 주 및 치 L상자치 단체에 대 하여 만!광위 계획 작성에 유용 

한 조사 캘-과블 안내한다. 

B. 기타 연 1상기관:민방위의 책임 있는 모든 연방기관은 만 

방위청과 협조하여.만방위계획을.수렵 및 지도하며 각기 담당한 

지역 안에서의 민방위에 판한 계획에 관하여 타기관에 조언한다·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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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• 주 및 지 i양자치단체 :주 및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의 

엽무활 담당한다. 

( 1) 만캉위청 또는 다른 기관이 제공한 척젤한 조사 연구 

컴. 파블 채 택 맞 이 용한다. 

(2 ) 지역벨 소요뜰， 타개하기 위하여 특벌한 조사연구플 행 

한다. 

(3 ) 조사연쿠뜰 요하·는 일 반적 인 문제 에 관하여 변 l광위 청 에 

조언하고 연방파 주의 공동계획 의 수랩 빛 이 행에 협 력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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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미국의 만방위 제도 

7 I 
녕
 



제 1 젤 칙 

제 225 1 초(의회의 정책선언 ) 의회 ( the Congress )는 오늘날과 

같은 멸핵 ~I 대 ( 熱核時代: the enermonuèlear a 몽 e ) 에 있어 서 

미합중국의 방위는 이법 ( 미합줌국 주석법전 제 225 1 초~제 2296 

죠 )에서 정한 제반 조치 를 법 률로 찌l 정함으로서 최대한으로 달 

성 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, 공격 으보 독1-터 미 합중국의 인 명 (J'、‘命)

과 재산을 보효하기 위한 띤방위체제 ( the syst ern of ci vil 

defense )률 마련하는 한펀.민방위의 책임올 연방정부와 각추 

pJ 
:7= 그예하기관에 공동으보 부여하는 것이 의회의 정책 및 뜻임 

을 선언한닥. 연방정쑤는 필요한 지 λI • 조정 및 지도를 하며 , 

이 법 ( 만 방위 법 : 195 1 년 l 월 1 2 얼 공포 ) 에 서 정 하는 바에 따라 

연방민방위천 ( the Federal Givil Defense Administration ) 을 

눈영 하고 , 필요한 지원을 쩌i 공하여 야 한마. 

제 2252 죠(정의) 이 법에서 (a) "곰척( attack )ν 이라함은 

태엽 ( 息業 : Sabotage ) 에 의하여 , 또는 폭탄( b 0 mb s ) J 포화 

(碼火: shellfire). 원자력，세균·화생망( 1t生放)에 의-안 

수단이냐 기타 부-기에 의하여 ，마·합중국 안에 있는 민간재산이나 

주만에 대하여 실철적안 손해 또는 -상해 (覆害 )플 발생시키거냐 

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마합중국의 척(敵)에 의한 일련의 공 

격을 말한다. 

(b) 11 민방위 (éivll defense ) u 라 함은 (1)미합중국에 대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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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격에 의하여 일반 주민이 받케 되거나 받케 됩 영향율 최소 

한 o 로 하고， (2) 어떠한 공격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긴굽 

시·태어l 대치하며 , ß) 그퍼한 공척에 의하여 파손권 중요 공공 

기판 및 시설의 긴급수리 또는 긴급복주 ( t h e em e r g en c y r e s-

t or a t i on ) 틀-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늠 모든 활동 및 죠치를 

말한아. 민방위라는 말은， 

(A) 예상공격( anticipated attac k. )에 대님l 하여 취하는 제반 

소치 ( 이 에 는 척 당한 쏘칙 의 펀 성 , 운영 계 획 및 지 원협 정 의 

수렵.요원의 모쉽 및 훈련，조사연주의 지도，필요한 물자와 

보급풀의 죠달 및 님 l 축 , 적 절 한 경 보체 쩌I ( Warning Syst ems) 

의 준비 , 대피소 • 대피지역 • 홈꺼l 소의 건설 또는- 순닙 I • 필요한 

경우에는 믿긴인의 비군사척 소개(輝關)둥을 포함한다) 

(B) 곰격줌에 취하늠 쳐l 반조치 ( 이에는 합법적~~ 설치판 눈사 

딩-국 또늠 딘사당국oj 규정하는 수쳐1척 방·위규정 ( passiv e 

defense regulations) 의 시 행 • 요원의 대표|지역으호서의 소 

개 , 교폼 및 흠잡의 통제 l 동화판제 및 민간 통렌시 설의 통 

체 및 사황둥을 포함한다) 

(C) 공격후에 취하는 제반죠치 ( 이에늠 소화작엽 )구죠활동 ，긴급 

익료 빛 위생봉사 ,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특수부-기의 감λI • 

불발(不훌 ) 폭탄의 탐지 ，파펀 ( 破片 )의 제거 }킨급주쩌|죠~I • 

파손펀 주요 시설의 긴급수리 또는 「T 보
 
「 학업등윷 포함한다) 

(c) u 면 체 장 님 I ( 0 r g a n i z a t i 0 n a 1 e q u i prn en t ) Jr 타 함 은 청 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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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the Administrator )이 (1) 개인 장비와 구 1델하여 빈방위 기 

판어l 필요하고 (2) 유형(類型)이나 성격으로 보아 소요 예산 

의 전부- 뜻는 일부-를 연방정부가 부-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 

는 장비를 말한아. 그러냐 펀쳐l 장비라-는 l관은 맨망위 계획의 

필요어l 의하여 버상히 많은 수량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， 

지 밤자치 단체 가 통상적 (通常的 };으록 당해 지 방의 각종 채허i 

(~害 ) λ| 에 。l 용하는 장벼 까지도 포함한다고는 해 석 하치 아니 한 

다. 

(d) 11 물차( maeerials ) 11 라는 말은 원훌 t 보급품 , 의약눔 , 장비y 

부-분품 및 떤방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지식 및 기술척 방법 

을 포함한닥. 

(e) Y 시설( fa c i 1 i t i e s ) 11 이라는 말은 ι| 뱀에서 탑·리 규정회 

는 경우플 쩌l외하고 , 건물 , 대 피소 , 공공칸물 및 톡지플 포-한한닥 

(f) n 마 함숭국 \ Uni ted state s ) 11 또는 I 주 ( States ) 11 라는 

말은 각 수， r 캘럼비아」특별지주( the District of Columbia) 

준주(훨州: the Territories ) 및 미합중국의 축령 (屬領:

the Possessions )을 포함한아. 

(g) 11 인접국가( n e i g h b 0 r i n g C 0 un t r i e s ) /1 라는 말은 「캐나다. 

( Canada ) 및 「멕시쿄 J ( Mexico )를 포함한닥. 

제 2253 초 ( 챙 정 상 의 권 한 ) 청 장은 이 법 에 의 한 권 한 및 칙 무-

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권한올 가진다. 

(a) 공무-훤법에 따라 미함중국(궐럼비아)특별지구 포함 또는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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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
"c' 곳에서 칙무를 수행할 민간안요웬 (Civilian Personnel ) 을 

채 용하고 • 1949 년 칙 위 분류법 ( the Classiiication Act ) 에 

따라 이러한 요원의 보수( t h e C om p e n s a t i 0 n )를 결정하는 권 

한 

메 이 법의 규정융·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100 안 이 

하익 시간체 근-무 또는 임 λl 칙의 고문판 요원(이에는 25 안 

ò] 히-으 l 영국 및 「캐나타」자치렵의 국띤을 포함한마)을 채용하 

는 권한 • 마합중국에 소속펀 마갚 직장- 또는 켜위찰 보유하고 

이 보괜-터 보수뜰 받고 있늠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보 근무하는 

기간중 이러한 금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-받지 꽂하며 .기타의 

자둔위원회 위원 및 시간제근무 또는 임시찍 고운판 요원은 n -r 

보수보 근무-하거나 청정이 정하늠 바에 따라 일당(日當) $ 50 

이하의 
0 
-E 

I 
F 
: 

H 
I 

E 
-E 

<T 보
 

Jι 

I 있닥. 

(c) 연방기관뒤 권-공시걸을 이용하고，주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

의 돕의촬 얻억 추 및 ~l 방자치 기관의 곰곰시설을 인수 및 

이용하는 권한，필요한 지방거판윤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권한， 

수시초 요구도l 는 캐안 -받는 기판에 의한 무보수의 자발척 봉사 

륜 이용하는 권한.이러한 캐인 및 기관을 통합하여 야한중국 

민방위대 ( the United states Civil Defense Corps ) 를 설치 

빙- 조칙하는 권.한을 각 주에 위임하는 권한 , 다얀 , 이러 -한 민방 

위대 요원은 미합중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닥. 

(d) 법률의 마튿 규정에 불주하고 ，보굽품 ，장바 및 시설의 기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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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받으며 이러한 기증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의 북 

적을 위하여 이용 또는 분배하는 권한 

(9 ) 연방기판이 지출한 제반비용 또는 칙원의 보수 및 이 법어l 

의한 물자 및 시설의 이용 또는 소 ùl 에 대한 경비를 자금의 

가용(可用) 뺨위 안에서 변상하여 주는 권한 

(f) 관영 안쇄소，영업적 또는 사설 인쇄엽소냐 제본소( 製本所)

호 부터 정부지정 안쇄 업자 ( the PUblic Prin 1. er ) 의 주문 또 

는 1895 년 I 월 12 일 승안펀 안쇄 업 법 ( the Print 환ng Ac ,t ) 

제 12 죠에 따라 말하여진 중서에 의하여 필요하타고 인정하는 

인쇄 , 쩌l 본 빛 백지장부-용 기계를 쿠임하는 권한 

(g) 이 법의 규정윤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(規程) 및 

규칙을 제정하고，자기 책임하에 그가 지영하는 직원으보 하여금 

또는 이러 한 척원의 죠력을 받아 그에게 부-여펀 권한 및 혀무 

들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할 는
 

있
 

2 
<T 권한 

(h) 주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통고 및 발언의 기회플 

쩌l 공한후 승인된 민방위 계획을 위히·여 이 법에 의한 규칙 및 

법에 의하여 설점펀 조건에 따i;l 자금이 지출되지 아니함을 

발견한 해에는 이러한 2.ζ「 또는 기타 안에게 청장이 더 0] 상 

그러한 잘웃이 없을 것으로 안정할 때까지 ùl 법에 의한 지출 

예산(또는 법의 녹척을 위하여 , 지출상에 잘훗이 있는 승인 

펀 계획에 대·하여 지출할 수 oAA, 1 」=- 자금)으로 부터 01 -;z「 또 

'- 기타안에 대한 지출올 일체 중지할 것플 통보하는 권 한 , 청 '"c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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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은 전솔한 바와 같이 지출상의 오류7t 시정되 었읍올 안정할혜 

까지 이러한 주 또는 기타인에 대한 예산 배정을 보류하거나 

실-제상 계획에 일~l 하는 운영계획에 대한 치출-올 쩌|한하여야 한 

t;.~. 

다만. 01 항에서 밀·하는 기타인은 주의 여l 하기관 또는 단체， 

이 법 제 20 1 죠 (힘항 ( 마합중국 주쇠법전 제 50 펀 부록 쳐t .. ~ 281 

죠 (g) 향}에 의하여 설치펀 주공동민방위기관 또는 개인.법인. 

협회，주 및 그 예하기판의 보죠기쿠를 포함한 모든 생격의 기 

타 단체뜰 말한타. 

꾀 2254 조 ( 고용껴l 한의 면쩌I ) 이 법 제 40 1 초 에항 및 (c) 항 ( 디l 

합좋국 주석법전 제 50 펀 쉬L촉-야하 제 50 펀 부-록이라 펀-아-

처12253 죠 (b) 항 및 (c) 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때통령이 정하늠 

규칙에 따라 행사 하여야 하며 , 대동댐운 또한 전솔한 권한어l 

의 하여 채 용하거 나 그의 봉사률 이 용하는 자블 제 18 펀 제 28 1 

소 • 제 283 죠 , 쳐1284 죠 • 제 434 조 및 쩌1 19 14 초 와 개 정 법 령 ( the 

Revised Statutes) 제 190 조{제 5 펀 제 99 초)의 시행 o 로부터 

띤꺼l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

체 2255 조 ( 보안규칙 :선서 ) (a) 챙장은 정보 및 재산에 대한 캡 

근쩌|한 규정올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인-수칙 및 안전 

규-정을 정한아. 

믹l 방위청 칙원은 누주든지 연방수사국 ( th e Fed eral Bureau 

of Investigation ) 또는 다른 정부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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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에 당해 칙원의 보안에 대한- 성실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렵 바 

는 기록이 없 다고 판정되거 나 , 그러 한 기꼭이 발견된l 경우에는 • 

연방수사국이 당해 칙원에 판하여 켈저한- 수사플 살 ~l 하고 , 이 에 

판한 초사보고뜰 청장이 서변으보 평가히-는 때까지，이 조에 의 

하여 접근이 처!한펀 정보 또는 재산에 접금파지 웃한마. 

민방위청 칙웬은 누쿠든지 공우원 임용위원회 ( the Givil Se-

rvice Commission )가 당해 칙원에 판하·여 철저한 죠사률 실 

시하고 , 청정이 이에 관한 보고를 서면오보 평가할 때까지 청징 

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견지에서 극-히 풍요하닥고 판정하는 칙 

위를 청유하지 뭇한다. 

솜-무원 임용위원회에 의-한 조사의 결과 풍요칙위의 임용후보자 

가 보안에 대-한 성실성 또는 신벙성이 의섬스럽마는 사실이 지 

적되거냐，청장이 마판 이유로써 그렇커l 하는 것이 타당하타고 

보는 경우에는，소사를 중단하고 , cl 돼 판한 보고서플 청장에게 

회부하여 그의 서변 평가를 받아야 한아. 

그 닥음 청장은 이 사진을 연방 수사국에 위탁하여 철저히 

조사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방 수사국은 당해 사건을 처리할 

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챙장에게 체출한타. 

(b) 이 법 제 401 죠 메 항 ( 이 부록 제 2253 조 (b)항 ) 에 서 명 시 

한 영국 및 「캐냐마」자~l 령의 국민을 제외하고，연맹·민방위청의 

모듬 칙원은 공무원 임용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충성선서(忠誠첼醫 

the loyalty oath : 며국에서 공무원 또는 일정함 껴어l 취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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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때 ，행하여지는 합중국 또는 주에 대한 충성의 선서) 는
 

또
 

취 임 션 서 ( the appointment affidavits ) 뜰 행한라· 

연.방 공무원이 아난 자로서 민.방위를 위하여 주 또는 지 방 

기판에 근무- 하도록 임맹펀 자는 취임에 앞서 ，선서플 반도록 

권.한이 부-여펀 자 앞에서 다음과 갇은 서변으보 펀 선서를 하 

켜야 한다. 

M 냐 • 0 0 0 는 , 모든 국내 외 의 척 에 대 하여 마 합중국의 헌 법 을 

시지 ( 굿·持 ) 및 수호하고 , 국헨을 충설허 춘수하여 , 의중유보 ( 意

페혐￥ f잠~.: mental reservation ) 또는 기피의 의도 값이 , 자유로 

;E 막음 o 보 , 이 익무플 지고 , 내가 지금커L터 맡게 
E 
-E 

n T 이
 
n 

초|신껏 성실 'ú-I 01 헝찰 것윤 엄숙헤 서약합니닥. 

그리 ..Jl. 냐는 다:õ ← 
-‘~~ 

폭랙에 의하여 ul 힘-숭국 부
 

l 정
 

전복시키혀 

‘껴 떠한 죄느적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이러한 조직이냐 집단의 

L:l 원으-도 가엽하지 니
 

. 
A 

ν
 

하였으며，민방위 1

노
 

。-원
 

요
 

는
 

하
 

n T 근
 

71 

;;t 줍‘- 폭-팩 머l 뉘 하여 디l 합숭츄 정 부-를 전복 λ| 키 려 는 어 roj 한 조젝 

C; 1 t.Jr 접단을 옹호 하거 나 이 의 일원으보 가입 하지 이·냐 할 것 을 

신 서 찬니 q-I' 

주 띤 1낭 위 처 칫 ( the director of civil defense of state) 

비
흐
 

그-료 부-터 서변으로 지영받은 민방위장교는 처장이 정하는 

규칙에 따라 댄해 주· 안에서 위와 같은 선서를 바욕 c -~ 수 있마. 

허 위 선 서 플 한 자 는 제 18 펀 제 1 62 1 죠 에 규 정 한 바 에 따라 

처벨 Jfl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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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56 조(기능，재산 및 인웬의 이판) 1950 년 12 월 I 일 집행영 

령 제 10 186 호에 의하여 설치펀 연방 민방위챙의 기능.재산 

및 인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만방위챙에 이판되며，대 

통령은 국가 안천보장 자원위원회 ( the National Security Re-

sourCes Board) 의 가능，재신-

E 。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아고 

-ill- ; tri 」E2- 연방민 방위 챙 어l 이판시킬 

다l 
= 안원중에서 

생각되는 빈망위 

「/」- 있r:t .. 

제 2257 조 ( 기손시 설의 이용) 처〔J ;X LJl 으 '- 그의 혀무플 

(1) 정부-의 각 걱-처와 협죠하고， (2) 연 r앙정 부-의 

법의 

활동에 

수행함에 

기손시설 

자원과 
;ζ 

및 二L 예하기판의 시션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T 

옥척 

관련띈 

있어 

및 

이용하 

I셔， (3! 나른 연빙-기관의 활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환동쓴 

하지 아냐하여 야 한다. 

아만，청장이 대통렴의 서면승인을 얻억，이러한 숭복되는 촬동‘ 

법의 복적을 판수하늠더! 필요하마고 인정하는 겸우에는 

그러 하지 아니한다· 
퍼L 

제 2258 조(의회에 대한 보고) 청장은 매년 이 법에 따라 연방 

띤방위청의 지똘 , 기부-금 , 사업 및 업척에 판한 보고서를 건의서 

(recornmendations) 와 함께 대동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한 

다. 

제 2259 죠(이 부-록 제 2251 조-제 3297 조의 적용범위) 이 법의 

규정(이 부록 제 225 1 조-제 2297 조)은 디l 합중국，주，준주，속 

령 및 「컬럼비아」특벌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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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60 조(자급의 충탕 및 이판)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

꼴요-한 금객은 정부예산에 계상 ( 計上 } 한타. 

볍익 옥척을 위하여 사용한 수 있는 자금은 예산국 ( thé 

Bureau of the Budget ) 의 승안을 얻야 이 번익 이행을 초 

;『J·) -。:.r’ .5.=_ -~;- 7. 1 정펀 기판 -IIJ- l L 정 렌-기핀에 쉰E-L F 。L .:f.늠 이관펠 T‘ 

있 마. (;.十만 , 이러 한 한단 또는 이판-은 ~H 희 f.ì- 다- :.E누 t l-- 이판일 한늑 。

그τJ」 u 터 30 일 이내에 이 어l 三간한 장서l 한 4 1-l- 」--1 걱 IEZr ci 휘에 쩌|줄 

쉰-여 야 한마. 

그리 고 이 법 처 i 2이 조 힘 r항 ( 이 부-독 처 1 228 1 쏘 (e) 한 ) 에 

의하여 생도(生徒)의 여비 r:u 
;ζ 띨납(딩펀순‘)으호 지출하늠 든!-ð)1 

口 1 

은- 띤 깐 $ 30 ,000 윷 초파하지 슷하펴 , ‘ 이 법 체 201 조 삐항 

( 이 1.1 r,!. -r- ""'! 체 2 28 1 죠 (h) 힐 : ‘감사능기 _:f- QI 가증τ ) 의 너l 번째 

IJ 서 ( ↑-달훨 ) 에 의 -안 지출끔-은 연간 $ 3$.OOO , ÛOO 을 초과하지 

컷:한다. 

그리 고 또한 01 법 처 1 20 1 조 (i) 한 ( 이 굉-복 제 228 1 조 (i) 항 l 

머l E]! 꽉여 각 주-에 바|점하는 :LO!~ 。
1그 치 τ 연간 짧 2 , 000 , 000 을 초 

과하 71 ~，하 i껴，야 벌 처 I 205 :조( 01 쉐-독 처12286 조)에 의하여 
‘ H 켜

 μ 
-

‘ | 

나
 

。 미
 

Z 행정비도써 각 주에 배정하는 二LO니 τL 
1그 --, 1- 연간 $ 35 I 

OOO , OSQ 플 초과꽉치 뭇한다. 

껴1 226 1 죠(채건-극융조합으로 렘-터의 대부: 채 저- 금융조한의 대 부권 

한 향가) 1')1 법의 북적달 이행하는더! 죠력히·기 위하여 ，챙장 

은 재 건 금융조함 ( t h e R e c on s t r 1j c t i 0 n F’i~nce Coorperat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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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on ) 에 대하여 띤방위 계훼 ( t h e C i v i 1 D e f en s e Pr 0 g r am ) 맨， 

따라 띤방위 녹적을 위한 재정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7J-~ 1 。

권을- 쿠입하거나 대부~ (이것에 대한 참여 빛 보증도 포한)를 

낱드 
。

하여야 할 펄요-석에 판하켜 증명을 하」L 재건금융조한은 úl 러한 

청징의 증명에 엽각하여， 5 년을 초과하지 ‘+냐하는 기한과 죠한 

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증권을 구임하고 대괜-플 한 수 

있는 권한괄 가진아. 이 조의 

pJ 
= 

l-I .7- 。

-'- 6 'i"'. 위하여 일 ~I (一時}에 

규정에 따라 뎌{ 부 t 두임 , 참여 

방출하는 총액은 $ 250 .. 때0 ，000 

을 초과하지 돗하며，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재건금융 죠함이 팽 

할- 수 있 는 투 자 , 대 부 , 주매 및 참여의 총액은 그만큼 증가펀 

다. 

제 2262 죠( 1946 년 원자력럽의 유효성) 이 법은 1946 년 띈자 

력법 ( the Atomic Energy Act ) 의 규정을· 수정하는 것으보 해 

석되지 아니한다. 

제 2263 죠( 간첩행위 ，태엽행위 또는 파괴행위에 관즉f 수사) 01 

법은 연-당수사국의 직원이 아난 자에 악반 간첩 , 태 l겁 또는 

파괴행위의 수사찰 허가하는 것으파 해석되 지 아니한까· 

제 2264 죠( IJ 민방위 죠달기끔 Y 의 섣쳐 ，용-도 및 청주) ~순영자본 

(the'Working Capital) $5 , 000 , 000 로서 y 민망위 조달기 

금 " (the Civil defense Procurement fund ) 을 설치 하며 이 

기급은 천장이 만일 이것이 없으변，이 꾸-복 제 2281 조 (i)함에 

의하여 t 균둥원칙에 따라 각 주에 자금플 배정하여야 하는 물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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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펜제장비를 조달하는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복척을 가진 

따. 

이 기금은 천술한 물자 또는 징비익 구매자금으로 충당되며， 

따라서 (1 ) 사용할 는
 

수
 

지출예산 pJ 
= (2) 각 주에서 출자 

기픔으로 타
 꺼 

U 
T 균푼한 금액으보 

b 
rt 선

 
또는 정-환식으도 지불 

한따. 이러한 괄자 또는 편체장비는 각 주에 수
 

~ 

힐
 

도
 

。| 。
M-

며，야와 같이 인도되는 꼴자 -띈는 펜처!장비의 ÷매 대금중 

띤방이 
·l 
F 

l 

--o 
다
 

n 」n 담
 

꾀
 
T 
- 이와 동액의 자끔비|정으5:.. t:~ 신한아. 

치12 젤 점 기 

찌1 227 1 쇼( 연}상인방우i 챙의 섣j{l 및 청 장 의 임 영 ) (a) 정 부-의 접 

행부-서 내 어l 연 l산~! -，삼위 천 ( 이 하 y rli 방우l 청 y 。! 라 한 다 ) 을 쉰~I 

-ët ..Jl 챙장 은 '::ij-동형 이 강원의 지-운 및 돔의 괄 얻。1 민간안 

( Civilian life ) 중에 서 C김 영 한 낙· 

(b) 민 1낭위 천 야l 는 대 통쟁 이 상-원익 자문 pJ 
~ 동의뜰 엄0-1 만간인 

풍’에서 。 r 디:j ‘- L 」;」
n Ö i-1- 괜-청 장 ( Deputy Administrator ) 을 둔마· 

귀)-챙징은 청장이 병하는 칙무-플 수행하껴 ，청징 유고시 ( 有故時)

애는 처장·의 권한 및 프
 

E 
n T 

‘ 

칙
 

대 행 ( 代行 ) 한마. 

(c) 챙 장븐 대 -똥령 의 지휘 감독하에 그의 칙 무-플 수행한마. 

제 227 ?조(맨땅위자둔 회익의 설치，임무，쿠성，임기，집회，특별자 

문 위원회 및 보수 ) (a) 민망위에 관한 일반정책 또는 기본정 

책 사한에 판하여 챙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익하는 만방위 자문 

-50-



회의 ( the Civil Defense Acivisory Council : 이하 Y 자문회 

의 y 라 한다 ) 를 설치 한다. 

자문회의는 청장과 대통령이 임영하는 12 인의 자문위원으보 

두성하며.청장이 그 의장이 펀다. 1 2 인의 위원풍 3 인은 
;ζ 

T 

정부의 대표보 하며 , 3 언은 주 예하기판의 대표로 하고 • 냐머지 

위원은 현재 성규척으로 봉급을 닙!. -,7 
r:: ~ 는

 
이
사
 

마합중국 공무원이 

아난 마합중국의 λl 민요보서 곰익 ( 公益)분야에 광범쉰한 경험을 

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마. 

각 ;:::z. -r 및 그 예하기판의 대표들 선멜하기 위‘한 후활자영단은 

마음에 게기하늠 기관에 위촉하여 작성한타. 

주 정 부회 의 (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) 

주 지 사협 의 회 ( The Govsrnors Conference) 

01 국자치 λ| 협회 ( 美댈l 自治市細융: Th e Am 딩 rican Municipal Ass-

ociation ) 

0] 한줌국 λ| 장협의회 ( 美合聚固市長없議융: The United States 

Conference of Mayors ) 

대동령이 임엮하는 주 및 그 예하기판의 대표는 전술한 기판 

이 작성한 명단에 의하-여 3 년의 임 기로 선발펀아· 닥만 • 

‘ .. , 
1 I 

•• ‘ 전임자(前任者)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어l 
τ-: .J 。---L.!-_---. __ 

0" E. 충원하기 

위하여 임명펀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하며 , (2) 1951 

년 1 월 12 일 이 후례 처 음으 보 취 임 하 는 자 운 위 원 의 임 기 는 대 

통령 이 임 명 시 에 지 정 하는 바에 따라 I 4 인 은 l 띤 말에 , 4 인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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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년 말에 그리고‘ 4 인은 3 년 말에 각각 종료펀다· 자문회의 

는 꺾어도 1번 l 호| 이상 집회하며，청장이 사업계획상 자문회의 

의 조언(助言)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천하는 때에는 수시로 

캡회한·다. 

(b) 챙 장은 필요하마 jl 얀 2꾀 하는 기타 자문위원-을 임 영할 :느 。，
l 까A 

막. 

(c) 챙장을 제외하고 , 자문획퍼 및 기타 자감-위원회의 위원윤 01 

법 쩌/ 40 1 3:. (b) 한 { 이 부-꼭 처/2253 죠:. (b)항 ) 에 서 규정 하는 바 

。n 따타 보수을 8~....!;길- 각; 
C r~ 있닥. 

저 3 절 권한 다| 

^ 
이 므
t:! 

써 I 228 1 조(청장의 칙푸) 천장은 전솔한 츄쩍을- 야랭하기 위하여 

q- 관J:t- 갇운 권--qj슬 7;-진아. 

(a) ( 안 !j섞겨!획의 작성 ) 국가안전보징임원호1 7 t- 작성한 제반 계 

.:;õ- l 7-
스"， I -:r

o i CJ 。 1 용한 수 있는 부-분을 참고히- ci ，미흰-순국의 만‘상위 에 판 
” 

낀
 
υ
 ι 

국가 ?‘’혁윤 작성하:il.， 이러 한 국가 꺼!획을 추원 띠 
;JC ;7:/휘하 

r퍼 , 대 통-랭， 의 회 nJ 
:;1: 간 주에 다{하여 u! 캅풍국내 워 띤방위 상황 

괄- 언제든-지 자문판 」ι

T 있도록 깐}는떼 필요한 각 주의 띤 t삭위 

겨! :펙 띤 렐동에 판한 보.lL콸 요챙 한다. 

(b) (띤방위책임익 위임) 대통령의 승안음 얼어，척철한 범위의 

띤방위 책임을 연 l앙정부-의 판계부처에 위임꽉고，연량정부·의 판계 

j，L 처간의 빈방위 활동과 각 주
 
· 및 인접국가의 만HJ-위 활동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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캡로 빛 조정한다. 

(c) ( 민방위 연락망의 펀 성 및 경보의 천달 ) 민방위 상 필요한 

연락 수단과 척의 공격올 주민에게 알리는 경보의 전달을 위하 

여 적철한 규정폴 제정한마. 

(d) (보호수단，해피소 및 장비퍼l 채발) 공격의 결과에 대한 

최 선의 사후 대책 에 관한 죠자 연-두둥쉰- 포-한한 인병 ~ 재 산을-

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。

효
 

단
 

수
 

띤주 pJ 
= 개넬-하며 , 대피소의 설계 

pJ 
그: 건축놓 자재플 ?니 발하.il χJ- l~ i 

LI 또는 시섣을 빌-전 λ| 키는 한i션， 

이 러 한 장 벼 나 λ| 설 을- 띤닌&위의 필요 죠건을 충족시킬 ι
끼- 있도 

로
 
「 효준화 시킨다. 

(e) (훈련계획，븐수 전운학교 빛 기술훈련소의 설치 ) 계약 또 

71 타 hJ 법 에 의하여 ，띤 BJ-우| 요원 및 민 1앙위 기주내에서 근
 

무하는 자어| 대한 띤방위교육의 신자계획윤 지도 또는 준비 하Jl 

각납 학교쓸 ~I 도 또는 운영샤며 1949 년 여비 법 ( 旅활法· t n 딩 

T r a v e 1 Ex p en s e s A c t ) 및 품 장 규 정 ( the st él. ndaràized Go-

'V ernment Travel Regulations )에 의펴-여 피훈련자에 꺼l 여 t~ I 

R;Il 일당( B 뀔) -살 지풍하거나 , 행 장이 정하는 죠건에 따라 피푼 

련자 및 교판에게 생활 Hi n;-II 숙소릎 제꼼하고 필요하닥고 생각 

되는 교판요원 및 교육보조 자료릎 제공한닥. 

다만 ，첫 째， 이 함에 익하여 인가펀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

판하여 챙장이 정하는 규정내에늠 이러한 지불금은 이에관한 총 

액의 오 붐의 l 을 초과하지 붓한다는 초항올- 포함 λ| 격 야 하며， 

? 

나
 

• 



둘째，이 항에 의하여 인가펀 피훈련자의 여 닝 l 및 일당을 지급 

권한은 1976 년 6 월 30 엘에 끌냐고. 

셋 꺼I , 이 항익 권한::lj 의하여 설럽할 L.ι「 。AAl i 1-:」 교육훈련 시설 

。

국폐 띤방위 전 문 획-교 ( t h e na t i on a 1 c i v i 1 d e f e n s e C 01-
1._ 

1 eg e ) 1 캐 Ep1: 민-앙위 기술훈련소 ( t h e C i v i 1 d e f én s e t e c -

hnical tr ε ining Schools) 3 개 이 내 보 하 1꺼 , 

넷쩨 ，챙장은 。l 항의 쥬정을 이행하 7} 펙하여 필요한 부-동산 

딛- 임차첼; 수 있으냐，의회해서 처!정하는 법어| 으|하여 특히 허 

가관 겪우가 아년 딴/ 이 굉-동산어l 패한 소유권관 취늑하 ;.<1 뭇 

판마. 

댄( 소식 의 전파 ) 민- 망우-1 어l 판반· 소식 을 칙 당딴 두단어i 의 하 

여 일 반 허| 거1 널 리 전파 -반 ι十 • 

(g) ( 주번방위사업의 장혀 ) 각 주가 서도 협상을 둥하여 각 

주깐 만 1깐우l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력 UJ 
.:r.. 

범위 안에셔 이러한 주간의 협약의 통-일성 

;책과의 일 ;<1 성을 가하는데 협 죠L 하 71 위따여 

용 빛 죠건갚 건도하펴 , 이러 한 협약에 의한 

r피1→ ai느정 한다. 

그리고 공격의 위협펀- 반거냐 현재 공격올 

정혀 화하고 , 가능-안 

및 픽-가 빈방위계 

제안펀 협약의 내 

쩌l 만 활동을 지원 

받고 있는 「;z-. 

또-는- 그 예하기판 자체 만으로서는 도저히 타채 하-거나 제어 

할 수 얹는 어떠한 공격 01 01 스=
까λ '- 경우에 각 주가 만앙위의 복 

적을 위하여 서로 지원-할 수 있는 민 t냥위법의 제정을 지원 맺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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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진한다. 

다만 , 민방위협 약은 처l 결 즉시 상 • 하원에 각각 제출하고 제휠 

일보 부-터 60 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플 얻어야 한다. 

그러나 의 회 7 1-- 전숭한 기간내에 처!출펜 협약이l r~ 퍼-f 부-결안 

。감 장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마. 닥만， 

하。 므 1- 의회가 협 약에 t~ 한 쉬회의 ι 의 E 언제든지 철회하지 -Õ~ -~ 

뭇하는 것 ~~ 해석되지 아니한마. 

(h) (필요한 l냥위물자 빛 "'<1 설의 취득) 수용 또는 기타 l상법 

에 의하여 만방위들 위한 물자 빛 λ| 설은 이에 대-한 직접 점 

유-권과 함께 죠;달，건축，임대차，운반， ùl 축，보판，개수 또는 

배한마. 

타만，첫째. 주매，승여 또늠 기타 양도!팡번에 의하·여 취득한 

λ| 설은 개정법팽 제 355 조에 의따여 번무-장관으~쉬1- 터 자격의 안 

정을 받기 전에 이 법의 복적달 위하여 갱용 빛 개수펠 수 

있으며， 랄째 ，청장은· 01 향어l 의하여 취늑반 모는 채산에 판 

하여 적 이 도 분 기 별 갚- 의 회 에 보 고를 파여 야 하 고 , 셋 째 , 청 장 은 

1976 년 6 월 30 일까지 이 항에 익하여 방사능에 판한 각종 기 

T 및 탐지기，방북면，독까스탐지기플 죠딸 및 유지하는 한펀 

이러한 기쿠들을 청장이 정하는 죄느건에 따라 민님&위의 -.!L갖{ 오
.. -‘1 e. 

위하여 각 주에 다|여 또는 양도한다. 

(1.) ( 각 주에 대 한 재 정 적 지 원 ) 

각 추머1 '. 대하여 챙징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민 t앙위의 쑥척올 

I 
J 

C 
J 



위한 물차 및 시설의 죠달，건설，임대차 또는 개수률 포함한 

채정적 지원을 행 학1- r;.t- • 이러한 재정척 지원은 챙장이 정하는 

조건에 따라 하여야 하며 • c 1 러 한 조건은 물자 또는 시설억 T 

래 방법 • 환량 , 품걷 또는 염세요} 이러한 물자 또는 시션의 똥젤 

성，유용성 q:t| 온천성을 보장하기 위한 71 타 요이 주의사항 또 \!-

취급사학을 표함한다. 

다만 ，첫째 ，톡지÷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하지 꽃하r쉬 , 

뜰째 , 야 한의 복혀 쉰- 이 챙 하기 위하여 1960 년 6 필 30 일에 

이전에 각 주머| 대하여 승인펠 수 있었거나 승안되어 지출한 

소급적 지{ 정 지원은 채가 = 확안되고， 셋째. 1964 년 6 월 30 일 

01 후에도 주 또늪 지방 딘! 1낭위요원의 개인징티l 을 푸입하기 위한 

제 점 적 지 원 은- 야지 핫강~l꺼 , 

넷 째 • 펀 제 장비 의 二r띤 닙 1 5:.- 청 장 이 각 주어l 배 정 하는 급액 은 

、

감
 

각-가 -당해 의
 

추
 

l 법풀이i 일치한아.Jl 판정하늠 원천여l 서 ;ζ 다 
-- c:.. 

하늠 달액 Jlt 판넥으 jξ 하고 , 

c:.~섯 쩨 , 다{ 펴 소 및 71 타 보호시설을 위하여 각 주에 제곰따는 

깨져적 지쉰은 매회계년도마다 01 러한 시섣을 위하여 청장에게 

tHl 정되거나 챙장이 사용한 수 있는 자균을 수령차여 .자끔 배정 

선정 엄- 현 ~H 전국의 주요 옥표지 역의 총도λ| 앙쿠어l 대한 각 

주의 주요- 옥표-지역 ( 이러한 지역은 국 l낭장관의 자문을 거쳐 챙 

잔이 결정한다 ) 의 도시인주의 tll 례에 따라 끽- 주에 배분 함으 

_ti:.써 켈정 한다. 그리파 마섯째 각 주
 

당해주의 법찰에! 얼치 

t 

。
ζ
 ‘ 



한다는 원칙에서 청장이 이러한 대펴소 및 보호시설을 각 주어l 

배정하는 금액과 동액의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며 , 상당한 기간내 

에 이를 죠달하지 뭇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이 자금을 전솔한 

l당법에 따라 다흔 주에 지l 배정할 -수 었고， 

일곱째 , 주 또는 그 여l 하기판이 기부-하는 둥지의 값은 당해주 

의 1:1 rl 二~
τtfu 계산을 공제하며， 

여넓째，이 한어l 의하여 각 수에 배정되는 자금은 챙장이 
l 

? 

까
 

) 

긴한 주 만방위계획에 따리- 이 힘에서 정하는 복적쓸- 이행하는 

데만 7. 1 출하여야 한닥. 

아홉째 , 청장은 (1) 전쉬t 또는 알부뜰 민 t앙위 이외의 복적으5.: 

이흥하려는 시설 및 (2) 완공되 떤 그러 한 비용을- 죄수 또는 

면처|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어1:: 욕 .... .:. 
，ι-

있닥고 판단되는 시설의 aι -,-

달，건설 또는 임차듭 위한 겸비에 대하여는 자급 배정을 하지 

풋한마. 

마만，이 i앙의 전술한 단서의 경우를 꺼|외하..ll，청장이 민앙위 

의 주펀 옥적을 위하여는 불필요하게 설겨|되거나 건축펀 시설에 

칙렵 합처| 되 는 것 으￡ 판정 되 지 만 , 민 }낭위 으| 녹척 을 위 하여 그러 

한 시쉰의 01 용이 필요하마고 판난하는 시설의 건설 .재건 또는 

확장에 소요되늠 경닙|을 위하여 당해추에 자금을 배정할 수 ι 

는
 

c 
T 경

 
는
 

그러하지 아니하다. 

열째 , 청장은 이 항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채정척 지원 사항 

에 판하여 쩍어도 분71 별로- 의회에 보파 하여야 한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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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블한번째 , 계약자 또는 하챙안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

적장이 제공하는 연}냥기금의 후원하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고용 

관l 노동자- 및 기계공에 대하여는 노동장판이 「데이비스-베이컨」 

펜 ( the Davis-Bacon Act )에 따라 섣정하는 당해 χl 빙-에서 ，일반 

~~ ‘으 j츠 젠하여 ~l 거 냐 -유-사한 깐1 섣」공사익 。 .:::L
디 LJ 수준과 동일한 혼E 

[一 ~L 이상의 。 l 二L_Q_
r.i u ;::τ 지권-하는 한펀，법점 근뚜띤어| 8 시간 또 

L. -L- 뚜하펑- 40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바여 는 주간당 총;노동-λl 

대한 기본 보수액의 1 • 2 운의 1 배 이상의 (다。-,- 0 2. 지급하 

삭야 한마. 

청정운 먼저 당해 건섣녕-사에 있억서 이러한 금도기순이 유지 

도|리라늪 합씌[쉴- 가;0: 1 ;q 아니하는한- 연 l낭기납갈 바l 정하 ;<1 풋한다. 

L _노치 τIL 으 
-‘- L - èi 一i!:"L 단서에서 영 λ| 한 금도기준에 펀-하여 1950 년 

7니 펜 껴i 쉰 ( the Reorganiza 휠 i on Pl an ) 처 I 14 호 및 1934 년 6 웰 

1 3 일 법 제 2 죠어| 규정펀 권한 cJ 
~ 

키느A 
f 0 2. 71-진마. 

(J) (잉여 재산의 매각 및 처분 ) 19 4- 1 년 연방재산 pJ 
;:0:; 행정 

관 리 단( the Fed 딩 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

Act )셰서 잉여 재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과 부-적합 하다.iL 언 

젓하는 란자 및 시설윤 매각 뜻는 처분하며，이테한 물자 및 

λ! 설의 매각 EF- 는 처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71 타 수인금( t h e 

miscellaneous) 으-료서 국고에 귀 속펀 다 • 

져 I 2282 조( "국가방위 y 또는 ν 방위!의 정의) 1950 년 ~J-위 생 산 

멤 ( the DefenS8 Production Act ) 제 2 펀에서 사용펀 w 국가 

n 
。

• 



방위 ( na t i onal defen se ) " 또는 Y 방위 ( defense ) " 라는 

맏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，띤 l냥우1 ( ci v i 1 d e f e n s e ) "도 포함 

하는 것으로 해석한닥. 

제 2283 조(각 주와 안접 국가간의 상호지원 협약) 청장은 각 

주가 。-F서
O
 

n 
「국

 
풍하여 안접국가와 상호 민 uJ 우1 7: 1 원 ( mutual ci-

vil defense aiö )을 협의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력을- 제꼼하여 

야 한마. 

제 2284 죠(신분표지: 제쇼，소지 또는 패용: 처벨) 청장은 청 

장이 쩌!정하는 규정에 꽉라 만남위 팔동어| 종사하는 자‘블 위하 

여 제죠하거나 이러한 자가 소지 또는 패용할 수 있는 표지 

( insignia ) ，완징 및 기타 인식표(이에는 01 합중국어l 부-여되 

..:il 1941 년 5 월 20 일 부 집팽명령 제 8757 호에 의하여 창쉰펀 

민방위 처 가 보유하였는 븐허 ( Letters Patent ) 어| 의 한 전의 

도안도 포함한타)를 규정할 수 있마. 

규정에 저족펴는 신분표지，완장 二:E τ t-:-r 71 타 인식요의 쩌l 죠 • 소 

지 또는 패용은 불법이다i 。 l 러 반 자는 뻐 1 , 000 이 하의 벌금 ..:E. 

'-- l 년 이하의 정역어l 처하거나 양자걷 병 고f한~. τ 2. 

제 2285 초 ( 부-동산 거래 및 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) (a) 만방위 

동원처 장 (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Civil and Defense 

M 0 b i 1 i z a t i on )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제안펀 가래에 관 

한 사실을- 상원 및 하원의 군사위 원회 ( the Commi ttees on 

Armed Services ) 에 보고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카 

n y I 
J 



아냐변 당처에 의한 또는 당처의 사용올 위한 다음에 게기하는 

거래괄 행하지 풋한다. 

(1 ) 걱-동산에 대 한 소유권 취 득으화서 • 그 견적 가액 이 $ 50 ,000 

띤 겸우 

(2) 마닦중국에 대한 부-동산의 임대보써，연깐 견적임대료가 

$50.000 이상인 걷우 

β) ι十흔 떤I 1삼기판 또닫 아른 군판계 성 三는 주에 대한 口 i 합 

풍국 소유 부-품산의 양도-~써 ，그 켠적가액이 삐 50 ， 000 이장 

인 경우 

μ) 디 i 합줌-국이 소유한 잉여 J1!- -동산의 처 -한끼 판어l 대한 보고i 

써 , 그 쥔 춰 가t깎 아 ~ 50 ,000 이 상 인 겸 운 

전술싼 (1 ) 또는 Q; 에 의한 거래가 어떤 계획의 띨-부인 경우이| 

는 l 뒤 회 어| 체똘 ë.~ 코- 보..ïl.에 늠 취 늑 또는 임 대차 대상둠지 의 총 

가격 어l 핀-딴 견직서와 한꺼i 당손ii 계획 전반덕| 관한 요약 ...(-1 찰 

부-하여 야 팍J 다. 

(b) ( 폐 휴~~λ1.위 원 회 에 다|한 분 71 벨 보고) 띤 1감위 동-뭔처 장은 

(a) 함 에 케 ~I 안 거 래 ( 이 。!l 논 켠 쩍 가 액 이 $ 5 , 000 이 장 $ 50 , 000 

이하익 ;강. 민1 꽉 
~← 
포한한마 ) 에 판하여 

어l 분기별로 보고하여 아 한다i 

상원 및 하원의 군사위원회 

(c) 이 조는 미한중국의 각 주， r 켈렴비아」 특별치주 및 「푸 

;혀 
口

에프로리코 J ( Puerto Rico ) 안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만 쩍 용 

하껴 하천 및 힘구계획 !E.는 홍수방지계획촬 객‘동산이냐 농업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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뚜는 ~복척 ( 放目的) 쑥척을 위한 정부- 소유 쉬t동산의 임대차 

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

(d) 차용증서 ( the lease ) 를 포힘-한 양도층서 ( the instrume-

nt of Conveyance )내에 이죠의 필요쏘건이 충족되었다든가， 양 

도중서가 이 조에 따르지 이-니하였다는 기술은 닥시 변경하x! 

꽃한다. 

제 2286 소 l 각 주의 안건비 및 행점 ùj 뜰 위한 ;}!정지원) 첸장은 

법의 옥적 각，: ik 。니 도 ELL 촉진하기 위하여 승안펀 순믿 1닝·위 계 펙 

( 이 계획갚 청장이 승인한 국가민방위계획 과 띨치하여야 한다) 

어l 업각하여，펄요 불가켈한 
;ξ 

니;εi 지 'H-민 }냥 위 겸 H 1 ( 인 컨 1:1 1 q:1:l I 

행 정 님 1 ) 될- 위한 재정쩍 지원을- 각 주어l 처 l 공-한 -‘- 있다 • .-

다만，이 소의 욕-적을 위하여 각- 주에 제곰하늠 재정적 지원 

은 전술한 종- 경비의 2 푼의 l 을 초과아지 웃한닥. 

(a) û 1 쇼에 의하여 쩌l 출하-늠 계획이|늠 타츄어l 게기하는 사힘을-

규정하여야 한타. 

) l l 
I , ‘ ‘ ;;z. 

I 법률에 따라 계획은 당해 수의 모든 연} 파기판에 서 

유효하껴，이러한 예하기관에 위임되파，주의 단녹 기판에 의 

하여 관 리 또는 감뜩펀 q-는 사항 

0) 당해 주는 주법률애 임-jl 한다Jl 인정하-는 원천에서 연방정 

부-가 이 쏘어l 의하여 제곰하는 재정적 지원과 동액의 보죠 

금플 분담하여 야 한다늠 사항 

β) 챙장이 숭인힌· 기준에 따라 주 및 지방 민방위 운영계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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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E 발전시키는 사항 

(4 ) 전시간 근무하는 만방위청장 또는 부-천 장의 임용과 실쩍본위 

에 엽각한 젝원 임용 기준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방법 (청 

장의 판할사한이 아난 
;;.ι 

이러한 임 용 1낭법 에 으i 차여 고‘용펀 -, 

자익 선벨，임기 0-' 보수어| 시-행은 제외)을 포함하여 판걱:.t 

↑청장이 당히| 계획의 τ 。 。3-l E r) 위하여 필요 및 적절하닥고 안 

정 εF는 71 타 관 t-.Il섭 어| 판힌r 사항 

(5 ) 당해 
.:z- L 청장이 요규-하는 양석 및 내 용-에 따라 보고서 .""C 

e. 작성하여야 한따는 사항 2. 

(6) 청 장 및 감사원장 ( the Comperoller General ) 으보부터 

정당하케 위임 반쥔: 자가 。 l 죠의 ..!i!... 긋-Q.. -1 -• 1 i'!. 위한 회계감사 (t l1 e 

audi ts )플 쟁따늪데 필요만 장 lj- , 기꽉 서류 oJ 
.;..<: 

걷
 
-E 서

 

u 
-E 

이용한 ~- 01 ç ~ 숭L..= .. - :M...:L -=;- 0 r λf항 

þ) 청 장은 필요하고 또 칙 당하닥고 생 각하는 기 바 죠건을 설정 

한나. 

(c ) 야 조픽 규정괄 이 υ긴하는1:-11 있어 。| 법 처 I 20 1 죠 힘)항 ( 이 

부-펀‘ 제 228 1 6:_ 밀)한 비i
 

커 I 401 또 (h)항 ( 이 부독 처J 2253 조 

(11)렉 } 으l 규정 쓸 준용한마. 

(d) 천장은 매 회계변도마다 그가 제정하는 규칙 및 이 규칙에 

의하여 승인되는 지출예산총액에 따라 이 죠.의 옥적을 위하여 

7 1--.., 주에 비}청한 ~ -,- 01 2= 
λA τ= 금액을 할당하여야 하며 각 주에 대 

한 자금 할탕규정은 

(1) 국가 천역의 중요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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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타 주와 비교하여 당해 주의 띤방위 대책의 발전 상태 

떠 l 인구 및 청 장01 정하는 기타 요소플 충분히 참작하여 정 

하여야 한다. 

닥만，청징은 주가 사용하지 아냐한 한당금의 잔여액 

。

당해 주가 제솜-한 승인할 --- 。AAl 스 c 계획에 지{ 송EL c 。L·5eL E --.-

~‘::.. 있으며 쏘에 띄하여 .7-
I1L:l 二l 여1 하기판에 ^I ..:급펀 ..-

'u二'-0• 니j ] I1;- E二에서 정한 휴적잘 위하여야만 지콜하여야 한 C-lt-. 

(0) 챙장이 조어i 의 ~~ τ\.C 자끔 숭EIF P 。L 킹 르「 각 주에 통보힌 푸 60 

。 l 이내에 소어i 서 요푸하늠 승인할 cr‘::.. 0AA| 스 c 계획을 찌l 출까 ~ 

;.q 꽂 ;;=;~ ~ ol τ: 주가 있는 경우에 ζ ;i。4 ;x 。L 」。 이러 한 자급의 처~ 괴 ’- .:E 

‘- 일부활 국가의 민망우| 능력의 장당-한 닙낭L x L4L 」E2- 보장할 -까r- 이‘A τ= 

닥jl 판단되늠 급액의 범위 안에서 나흔 주에 배 당할 -/i「-

있다. 

(f) 처 ;한 ..9_ 
Q 니 '- 매년 if二어| 위하여 행하는 모는 재쟁직 ;<1 원이l 

핀-하여 의회어| 보고하여야 한다. 

(g) 이 법이l 서 사용파늠 y 주 ( State ) ν 라는 t.D-으 01 버 
tc::' ~_ t:I 처l 

201 조 (g) 항 ( 이 부록 쩌I 228 1 죠 (g) 헝)에 의하여 설치펀 .7- 그', 0 

-동 띤방위기판 ( interstate civil defense autnorities ) 을-

포합한다. 

(h) 이 조둬 규정은 1976 년 6 월 30 일에 그 효력을 상실-관아. 

제 2287 쇼( \JJ- ~~성 낙진으로 부터의 보호) (a) 이 법의 λ| 행일 

( J 9 66 년 9 월 12 일) 이후에는，연간 군사시설 건축허가법( Ann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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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a1 Ni1itary Construction uthorization Acts ) 에 의하여 

허 71- 펜 모든 건축물은 。i 견축물을 헤가한 복적이나 건축물의 

효율성 ( 쳤횡性)을-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사성 낙진 ( 

( t h e f a 11 ou t ) 으로 꾸-터 Çl j 보호괄 최댁한으로 꽉 71 위관}여 

띤방위천에서 채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타. 

ιf 얀 , 이러한 죠건이 국방장판 '
..:c.. ""c" 그의 지정인아 정슴L 」二 

1- 규 

낀 oil 펴하여 변게되는 경우폐는 그러 따지 따 \...1 판따. 

(b) 국 tlF잡판은r 캔축설젝 다l 
:;x; 겨|펙 쉰 작성 까고 , 법 어| 의한 

EE 근 c1 후어l 노
 
「 이랭을 보장꽉가 우i 깐억 허가되 는- 건 

숙어l ll. 0-1 서 기술적 샅겨! 및 건숙법의 。|용괄 우! 착f 적절한 규정 

·h --R 
거 l 정하-띤 야 강}띄 , 이러 한 녹적으-도 개별 껴!펙 어| 지줍뇌늠 벼 -용 

(") 

L 딩-돼 계획갚 위하여 승안펀 ;<j 촬금액 의 C;:ó 칠- 효‘」파r (;~;.q 찾한 

다. 

마-까이녁한 지출 lli 놓슨'2개 이상의 시설 .댄는 3 개 이상익 

7:: r .2. I 어| " -..,’ l 
있 다 l 서 二L 닿 거i 하는 섯이 반사성 낙;쥔위 디 I ~ú'l 장소를 더 

L、! 체 만될-셔냐 。 I 깐.~6 f. 
l ν’ 끼 l λ| 4i ; 

」
다
J
 

겨!펙에 서 최소-한의 방사성 낙진 

ji’-호 71 줍- 끼- 준-수하여 야. 펠 감!- j3- 가 Ò I L_ 
까λ 」 폐에늠 , 이-뜸 균분하여 

η
 
-채

 

-----
λ} 선 매! tH 차켜만 젝용힐· 수 있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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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젤 긴급권한 

제 229 1 죠(빈방위비장사태 기간중에만 유효한 이 부폭 제 2291 초 

내지 제 2296 죠 , 비 상사태 의 선포 pJ 
그; 종료 } 펀.의 껴l 규정 

(이 부-확 제 229 1 "죠-제 2296 조)은 만땅위 비-상사태 ( the St-

ate of Civil defense emergency : 이 낱} 이 펀이| 서 는 Y 비 

섬-사태 Y 라 한아)가 존재파는 71 간중·에만 λ| 행펀다. 

이러한 티 i 성-사태의 존재는 대똥-팽 또는 의회가 c] 한중국에 대
 

힌0-1 떡한 권「격이 발-생하거냐 예상되..:ïl，따라서 국가의 안전괄 

위 ι「여 。 l 펀으{ 규정플 시쟁할 필요가 있마고 인정"0"1-는 경우에 

대쏟텅 또늠 의회의 깎，하 양원에서 채댁판l 돕일 결의( th e 

C on c u r r e r.‘ t resolution ) 에 의 하 여 선 포 된 다 • 

01 라·반 티|상사태는 또한 태풍-탬이 마떤-향국내의 억느 꽉정지역 

어l 돼한 송적이 개 λ| 되었거나 예상펀타고 판단하여 챙장으로 하 

여급 당해 지역석l 대하여 이 편의 규정이l 따바 죠치쉰- 취하노 

꽉 지 λ! 하-는 데에도 이 특정 지역내에 존재한다. 

배·상사태는 다|풍령의 해제선포 뜻늠 의꾀의 lJ l 상자태 해커|에 

관한 동-일 결의 안 품과어| 의꽉여 종료 펀다. 

제 2292 죠(연방정부기관의 이용) 대통령은민방위，1\상사테의 기긴 

중 기증.보상 또는 반흰·의 죠건으로 맛한 띤방위의 북적만을 

위하여 국방성의 굽사쩍 펄요플 J.l려한 다음 모든 연앙정 부 기 

판에 대하여 닥음에 게기하는 사헝블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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떤방기판은 이흔 이행할 /ι -,- 있도록 허카펀다. 

(aJ 각 주를 지원화기 위한 인원 , 물자- 및 λ| 섣.을 청장에 게 제공 

(1:>)건축 푼-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긴급 대피소블 꺼l 공 

(c) 인맹 및 재산의 보손，파손꼴의 제거 및 공격으로 파손 또는 

착괴 펀 미 한쥬국- cE 는 그 예하기 관의 ~λ! λ; 건 U커 。」 츠L 인 ...<.1 션 
U \_1’ 2. ’ U "l.-:!. ’ ‘」 ’ ~ ’ 

ιτ -"- λi λ·’ 
χ，- -1"、 -2. ?E늠 공공 λ! 설의 긴납수 è.1 및 익」 λi t:~ 흥플 우| 하여 펼요-한 

-츠'.문 :::<l ::..c L二
“. '- 사유7.1 상-애 있는 기타 보혹용 ;「죽괄 으j 처 l 윤 

.:" ~ : 섭 9 '3 ::i:二 ( 첨 장 익 닙 i 상권- 띤 ) 처지.으 
o L ’ 1.... 띈방위 ùl 상 λ「 Ei{ 각 기 간중-

!斗

l?.) 1932 년 6 떤 30 말 법플(처140 펀 제 278 .조 (a) , 개정법행 제 3709 

죠:.. 치 I ，~ i 펀 처15 조 ) 및 제 373 각 을느 ( 처 I 40 펀 처1259 소 및 제 267 

주 ) , 1949 년 C쉰1.냥 재산관헤법의 제규정을 공합하여 기손법플의 

치! 얀-에 -설-÷하-닌 t 이 법 써 201 조ψ)항의 ( 이 굉-흑 제 228 1 초 (h) 

파 ! 어l 규정펜 권힌-괄 챔사할 수 잃마‘ 

{는) 전 점 이 정따늠 죄느건에 따라 그려고 71 손 법플의 처l 학土어| 
-T 

닙
 
}{E 

c r ..J2. 빈방위 북적을 위하여 울자뜰 매각 ，채흥 ，대여 , 양도 - '
→Lτr 

반도-펀1-거 냐 각-ι; λ1 û- /tì i 스틀 < 행힐 /ι -,- 있 r十. L+ 맨.- • 이 러 한 
n 

τ
 

--

자의 태각-등 펙분이나 서어비스보 부터 염게 되는 자끔은 이 

r섭에 의차여 페정펀 지츄 예산의 대변에 예치하고，이러한 지출 

예산의 복책윤 꾀한 겸비에 이용꽉여야 한마. 

(이 민방위의 복척올 위하여，이 법 제 302 조(이 부복 제 2292 

죠 )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• 미합풍국의 여러 부처 간의 주제활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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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
E 조정 

‘ 

및
 

지 λl 한 ι‘ I 있다. 

(d) 각 

원‘검무이l 

.7. 
I 띠

 
X 그예하기판에 대하여/ 당해 주 외에서 민방위 지 

종사타는 고용원에 대한 보수，수송비 pJ 
.:>: 생계유지 1:1 1 둡 

변성-꽉고 :j~ fiJ 0 I u 0 정하는 규정에 따라 /- '"낀~ 、 d e. 
-.τ '" I • i:!. 포함하여 당하l 

주 외에서 이용도l 거나 소!’|펀 주 정 Jll- r- '

-‘Lτr 그 예하기·만의 묵c
 

::A: r 어| 대한 공정쉬고 장딩-찬 보상난윤 7.}볼할 /ι 

I 있 마. 한 

에 서 사용되 -닫 ”고용원 ( 8mployee s ) /1 cl 란 lJ.}- _9_ 각L저 -Ll-
‘~ "L- f..J ’ 

r r- L. 

‘~C 끼 

그 여l 강 1. 기판의 녕령이나 동처|룹 받은 전 시간처! 또늠 λ| 간제 

근무자 J ;< 1 뭔자 oJ 
.:;c 보츠느:A I. 둥 든

 
모
 

빈-방위 근무자플 포함한마. 

그러 y- 이러 한 jl 놓뭔란 li~ .，.(J-파-
1.!. ð "프 받는마늠 이유만으i써 미 합중". 

국의 -ξ무-원으-도 간주되지 아니한마. 

(e) 억떡한 공걱오보 킨하여 장해플 입거나 곤풍한 사태하어l 。 l
.M 

는 민간인어| 대한 응급푸제 또는 카-죠둡 Fl 파여 재정적 지원을-

제펴-할 수 있마. 

(f) 공무원법에 주애됨이 없이 임 --<1 혀원플 ..J.l공-하고 어떠한 공격 

이나 예상되는 핑-격 이| 대-딴 만방위으| 필요닫- 타개하기 우:파여 

요주되는 처l 반- 채무뜰 마할숭국을 대신하여 부-담힐 -/「- 있다. 

청장은 믹i 방위 비 장사태 기 간중- 분기 벨5:.. 초에 따라 취한 

모든 조치에 판한 상세한 보고서 룹 의회에 처i 출하여 야 한마. 

제 2294 죠(연망기관 또l는 칙원에 의하여 맏생펀 재산상의 손해， 

사밍- 또는 인쳐l 상의 장하|에 대한 정부-의 책임면제 ) 연방정부는 

연방기관 또는 공무원이 민방위 비상사태기낀중 이 펀의 규정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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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팽함에 있어，부여펀 기능 또는 임우의 행사 핏는 수행으로 

인하석 5. 는 이퍼한 기능 01 나 임-부의 불행사 또는 불이행으로 

연하여 찌캡 또는 간접으i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.사망 또는 

안처l 상의 상해어| 대하여 책임괄 지지 아니한마. 

이 소는 연밴꽁무-원보상법(처]5 펀 껴1 75 1 조처I 756 조) 제 757 

죠 - 쩌 I 7 9 1 ?L 빛 셰 793 죠- ) 또는 띤끔이 '--t 퍼칙금에 판반 기타 

Lii -싱 어| ξ| 하여 지끌받을 A 
I 

r、 , ‘ -L- M _:L M -C 닙""1 u 또는 보집-급의 수취권 

( 갔·取樣 ) 쉴r ‘깐해하지 아니 -깐마. 

처12295 조(행강|칠차법의 유-브) 빈방위 티 l 상 -^l. 태가깐중 oj 법에 의 

하여 6 ’1 λL 도 l.二 
。L. 처l 딴 71 능 tl.' =- 。， -던- -二

"tl L- 행정 젤차법 ( t. he Administr-

ative ?roceduro Act ) 처13 쇼 ( 처!5 펀 쩌 1 1002 조 ) 의 필요쇼건에 

관한 사힘-닫 까11 외하고 팽쟁절차뱀 (처15 편 쩌 I ! 0이쏘-제 10 I 1 죠) 

위 칙 용 。11 서 쩌! 외 펀 r:t. 

처12296 쇼(닌|접부 

비
 

I 잉 여 채 ι산 의 처 분 ) (a) 1949 난 연 l낭채산판리법의 규정 미
흐
 01 

J 
u 

「J 
]

u r 
처 I 20 1 츠 (h)헨에 따라，또근 범플장의 매수 절차플 팡하 

여 취득한 x!} 산의 7년 。-:-7'a -r각f 처!외하고， 첫 장은 어떠한 재 산 ( 연방정 -

객- 각 가판과 재산이 아닌)에 대하어 지볼하여야 할 보장급액 

면는 이 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용도릎 즉시 채정하여야 한 

다. 

그러냐 이러 한 재정 ( 載定 ) 은 마함중국헌법 쩌16 보칙에 는
 

m 
A 정 

탕한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·시플 기준하여 행하여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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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만일，챙잔이 정당한 보상으보 재정한 금액을 수취할 자 

격이 있는 자가 이러한 화L상그으 p '- 당해 재산 또는 二L 재산의 

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.으로써 받아 뜰이려 하지 Or 

냐하는 겸부에는 01 자에 대하여는 천술한 보잔금의 75 %를 

속시 지난하고 나머지는 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한 딸로부터 3 년 

이 내 어l 천 쿠법 원 ( the Co 니 rt of Claims ) 또는 소캉 ..，;:L o~ 01 
LI -, ’ 

$ 10 ,000 윷 

원여| 처l 기하는 

는아. 

초과 하느냐의 

~ .... :- 0 
r ‘ ~- --::..L -() 므 휩-하여 

여 U 료 
가2. 불문하고 , 미 한중국의 

cì 합중필·으'-~ 부-터 추가노 

지방법 

변상받 

(b) 청징윤 그가 취늑한 쉬J_ 동산이 이 뱀의 -파쩍을 우 l 하여 더 

이 상 필요하지 아니 따다고 판단하는 때에 는 이 쉐-동산의 원소유 

자가 윤정반 대가쓸 청장에게 지불하 jl 이렐 반환받고자 원하는 

;겸우에 한따여 이 재산은 그 원소유자어|제 도|돌 i겨 주야야 한t:t. 

:jj ~J 
。 。 '0-' .:>c 원소유-자가 이러한 재산의 공정한 가격에 판하여 합 

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어|는 , 3 안의 평가 C간이 가격을 결정하며 이 

평가안은 청장 및 소유자가 각각 1 인씩 선임하고，인은- 이들 

2 인의 평가인이 선임한다. 
‘. 

이러한 공정한 가껴 결정어l 소요되뇨 쩌l 반겸 비 는 정부 및 원 

소쥐-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· 

(c ) 법 으! 복척을 우!하여 。| 뱀에 따라 취 득-한 캐안 채산이 

필요가 없케 펀 해에는 챙장은 척당하마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 

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. 그러나 가능한 한 처분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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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전소유자에게 

(l ) 천장이 그 당시의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정하는 값으료- 돗는 

(2 ) 이 재산을 전술한 가격 이하:5.'-- 처분( 경랙의 겪-?-는 제외 ) 

차려는 겸우에는 마-둔 

zi} 산윤 재취득한 ιA 

-「

사람이 

。 i 느M L_ 

7-1 휠I 하고지- 최고가격으보 

기 호!갚 처l 곰친-여 야 딴다. 

다만，이러한 재취득-위 기획늪 -팡정 가;석이 훤 1 ， 000 이하의 

I꺼 처| 펀. ( t 11 딩 fungibles ) 의 경 우 c. 1j 늠 처!농-한 펼요가· 없 ct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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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I. 스위스 연방의 믹l 방우i 개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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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젤 요 

1 • 국민의 정 심적 자셰 

평화와 자유는 그것이 한벤 확보되었마고 하여 영원허 계속돼 

는 것윤 아니마. 스위스는 어떼한 제국주의적 야심도 가지지 아 

내할뿐만 아니라 영톡의 정복응 꿈조차 푸지 아니하고， 모름지 7] 

스위스의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 힘써 이루어 놓운 세도플 지켜 

가가만 바라고 있마. 따라서 이 를 워하여 힘을 마하는 것이 /ι 

위스의 국가당국과 국만자신의 의무이며. 이에는 군샤적 방위뿐만 

아냐라 점심적 :광위 ( ""1 a, defense spir‘ ituelle) 에도 노랙을 

7] 우릴 필요가 있마. 

국만 각자가 전쟁의 축격 ( 1 e choc d'une guerre) 에 대쳐 

랄 만만의 각오룰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. 이랴한 마음의 준tJ) 71-

없 이 -블의 의 재 낸에 부딛 ~l 게 되 연 비 극적 안 파국 ( 破局 ) 만을 초 

래 할 뿐아다. 그러묘로 ’우리냐라어l 서는 셜~ 천쟁은 없다 ’ t. 

(nous n ’ a,urons j s,mais 1 a guerre cheznous) 고 단정 하는 것 ·은 

셜과적으로 엄청낸 재낸(~雜)을 자초〔自招)하는 경솔한 짓이마. 

앞으로는 스위스 국만에꺼l 어떼한 일이 궐어날 것안 71-에 관하여 

는 아무도 모른마. 오늘날 세계는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알아가 

고 있￡며. 여 7] 저가에서 새로운(뺑火)가 불타오르고. 지주를 2 

붐하는 「야데올로가 j 의 조류( les cour a,es id~ologiques) 는 
/ 

국지 전쟁을 전면전쟁 ( 1 e conf‘ lie generalise) ~로 바꾸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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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렬 가능성이 있냐. 스위스의 주뱉을 둘러보연 어느 냐라도 
口,-

장을 해처l 하 71 는 커녕 굽사 H] 률 증대시키는 실정이며. 0) ^1 상에는 

-옴서 '2-/ 쳐지는 핵전쟁의 워웹이 도샤라 고 있마. 평화로운 생 활올 

그 수숭(手中)에 쥐고 있는 강대국이 이성적〔理性的}이고 현멈 

하지 둡 1냐라는 마음 간젤하지만.희앙을 확실한 사실로 보는 것윤 

성-궤 〔常魔)플 뱃켜낸 착오(錯 I빨) (1 ’ a b e r r a,e i 0 n )이며.다라서 

최 악의 샤대 ( 1es pires evenεualites) 어I 대 ù1 찰 각오블 하는 

것 。l 펠Jl.파마. 

맨 꽃어l 서 캡하여지는 전쟁 01 라도 스위스의 경세에 대하여 중 

대한 타격을 줄 가긍성이 있냐. 경저l 적안 。l 해는 정치석 이해 

판껴l 와 o}-찬가-지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 71 때문에 , 이 세계 어 

느 꽂에서 멜어날 멜응 모두 스우l 스에도 관련이 있게 된냐. A 

귀'-J 스의 무역수지 (쉴易lt(支)둡 보연 스위스가 얼마얀큼 세계경제에 

의존하고 있는가를 얄수 있는바，식료품의 상당부갚을 외국에서 ιι ,-

입하고 있을 뿐만 아나라 연료 특히 동력용 연료 (les C a, I ‘ buran-

딩 s )의 전부플 외국에서 늪여오고 있마. 한펀 스위스의 수출。l 

좋지되연 스위스의 노동자는 대부붐 실업(夫業 I 상대에 tlU}- 지 거l 된마‘ 

스우l 스 국만윤 또한 어느 국 7}을 점명하는 형태도 가지각색 이라 

는 점을 날아야 한마. 핵파괴명 71 블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(1es 

grandes puiss&nces).운 천 투도 없 이 약소국 ( 1 e s p 0 t i t s P 8.y S ) 

을 손에 넣 o 려 고 압력 올 7} 활 가능성 야 있￡며 핵전쟁에 의하여 

사막(훤漢)쳐럽 황폐하여 벼런 냐라를 손에 넣는 것보마는 물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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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- 충붐히 공급되 어 있는 냐라를 춰 ( 取 } 하는 것 이 득잭 ( 1홈策 ) 

이하는 계 산아래 • 전쟁운 심리전의 형 태 (1~B. formes psycholðgi. 

ques) 를 택 하게 되 고 따라서 유혹 에 서 웹박에 이르는 각종의 

압력 을 명 행 하여 끝내 는 국만으l 저 항심 (1& vo1onee de resi8t-

ance d'un peup1e) 을 깨트려 베리려고 한마. 

오늘날 선건의 가술척 수단이 고도로 발달되어 어떼한 형태로듣 

타국에 매한 칩투7}- 가능하며， 스위스도 과거 수차에 걸쳐 야러한 

수만에 넘어 7}- 냐라를 짓밟힌 71 억이 냥아있마. 
/ 

1939 년에서 194.5 년에 걸친 처12 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의하연 

스위스71- 아무리 있는 힘을 마하여 중립올 지키고자 애쓰드라도 

어느 강국 또는 연합된 교천국 ( les puiss 훌nces belli갱oranee 8 

et ~11ie 딘 s) 집단에 의하여 스위스가 완전히 포워궐 가능성이 있 

음을 날 수 있￡며， 이러한 정세가 언제 또 일어날지 아무도 펴l 

축하지 옷하기 때문에 이같운 샤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 13 1 플 사 

전에 하여 두어 야 한마. 

만일 제 2 차대전 냥시와 같운 사태 7}- 재말된마연 어떻게 할것안 

가.외부와의 교동운 차단되 고. 물자의 .3Z..~O 
。 닙 ""c" 중 ^1 되는 한펀， 통신 

수단윤 거의 제쿠실을 옷하게 되고. 페낸만은 홍수처럼 밀려둘고 

국가는 따 낸만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안도척안 의무 (1e8 devois 

d • n um an i t e )훌 지고 있￡냐 아들 중에는 강시를 게올라 하지 

옷할 요주의 안물(要注;훌A 物) 이 포함되어 있고 더쿠냐 정 ~1 척 

냥만 (據民 )을 말아 둘였을 경우에는 외부척 렵박을 연하~1 옷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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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가 있올 것이냐. 

만일 스우l 스가 연합굽대에 의하여 표위 되었을 경우 스위스률 

구하여 줄 사람은 바로 국만 자신들 뿐이냐. 

2 • 전연:선쟁어l 대 한 전연 t앙위 

~콸날의 전쟁은 단 딴사람이 라도 간파 (看過 ) 할 수 없는 전 

칸-칸 7녕 01 가 애운에 , 국 I나。 I 71 때문에 , 국만이 생존하기 워하여는 

。 J ~네딴 전 l칸전에 ï:~한 대잭도 총랍척 ql 것이애야 한닥. 

01 는 무엇 보냐도 군사적 수안에 의한 방위가 우선하셔야 되겠지 

갚， 만간안의 보호와 스위스의 경제생활 및 점 신생팔어l 판한 정책 

o} 01 어l 부가되어야 한마 i 저항운동( 1 a r e s i s t an c e )은 자유와 

독랩으l 가~1 가 엘 o~냐 소풍한 것얀가블 스스로 깨닫는 국갚 각자 

가 자유 9-1 샤어 t냐라 행 하는 것 。l 냐 i 

(l) 군대 ; 굽대는 와부로 부터의 공격 (la att a,q ue) 과 내부에서 

-i.)r 1날뇌는 흔란어l 언제둔~1 대저할 수 있도복 정 H] 뇌어 있어야 한 

;十.

(2) 만땅위 (la protection civile) : 만방위 서l 도는 국만의 생 

쉰 을 쿠하고 부상자를 보잘며며 가타 전시 cJ 
^ 평시에 있어 어떼 

간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펠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마. 

그리한 수안으노서는 대펴소의 건설. 경보체계의 조직화 및 영공 

〔領空) • 하천. 호수， 식료품둥의 감시 71- 있마. 이러한 칸방위 제 

도에 입각하역 전시소방， 공샤. 보안， 위생， 이재민 주조둥의 ‘겁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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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제 7t 주성되고. 쿄대도 이러한 임무의 일부를 당당한마. 

( 3) 정치척 방위 (1& defense p.litque) : 적치적 방위는 스위스 

의 모든 제도가 원활하게 잘 움영되도록 보살페는 한펀， 영큼 하거 

냐 지냐친 내정간섭에 의하여 스위스의 자유와 독립이 약화되거냐 

가본척 안권이 첨채되는 것올 방지하는 것이냐. 

( 4) 경제적 방위 (1& def‘ense economique) : 경체적 식 량. 원료 

「에너지 j 원 둥의 공급을 확보하여 스위스 7r 경제적￡로 어느 하t+ 

도는 마수의 외 국에 의 좀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사태를 마연어l 방지 

하는 것 이 냐. 

(5) 사꾀척 방위 (1 a d e f e n s e S 0 C i a..1 e) : 사회적 방위에 있어서는 

모든 국만이 받아들알 수 있는 사회정셔l 의 유지 7r 필요한 것이냐. 

국만이 그의 생활상대‘를 유지하기 워하여 투쟁랄 각오를 7r지는 

것은 애뎌까지냐 국만이 그의 생활상태에 만족하는 정도에 B} 례하 

는 것이가 때푼에 국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상태블 실현시킬 

수 있는 ‘샤회점세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냐. 

(6) 심 리 적 방위 (le defense spiri tuelle) : 정 신적 방위 에 있 에 

서는 스위스 국만의 독럽십 t la volone 강 d'indepe ndence) 올 약화 

시키려는 외국으1 r 이데올르가 」 선선공세 ( 1 e s pr 0 p agn d e s i de 01-

ogiques ~tr &ngeres) 에 저 항할 수 았도록 하가 위 하여 올바릎 

정보를 국만에 제공하도록 유의하고 있마. 여가에서는 또한 국만에 

대 하여 만족척 7r~1 관에 관한 바른 안식올 가;(1 도옥 노력한마. 

이 러 한 만 족 적 7r~1 판에 는 촉국 과 제 안 제 도에 대 한 애 정 이 외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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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츄. 뜩히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한 연대강 및 이에 의한 의 

우도 !l..함한마. 

3 • 국가방위에 있어서의 에성의 역 할 

스쑤l 스는 안푸가 적 71 애운어I 자유와 독립올 유지하고 국톡블 

영주히 보존사71 우|하여 국가의 존맘(存亡)이 걸린 풍대 위기에 

적칸싸꺼l 되었을 때어l 는 안쿠가 않윤 타국어 B} 하역 칸갖 힘을 

드추 ji t광우}어! 섭·순하여 야 만마. 

난자는 필요한 껑우에는 군복을 입고 알선에 서서 옥숨을 걸고 

싸우역 • 경 제적 붐야에 있어서 는 냥자1f 여자t+ 모두 곤만에 대 비 

파여 식량을 꽉보하고 국영 또는 만영 71 업체의 활동을 계속할 수 

있도휴 노력 하여 야 한다. 

이.과같운 경우에 여성이 져야할 임쿠와 젝암윤 극히 줌요한 것 

。 l 다.-

전시에l 았어서의 여성의 암우는 우엇보아도 주호찰동어l 협력하는 

것 악l 바，이러한 임무의 얄성운 근년에 와서 점점 곤란하거l 되어 

펑시푸터 이어l 대한 마음의 준1:11 를 뚱붐히 하여 돋 펠요 iJ- 있닥. 

민방위 소직윤 B} 상시에 여성들이 그들요l onl 우 ·특 ~ 달성하지 위하 

여 펄요한 여 렉 7r지 가술과 지식을 습늑하기 위한 조직 (, 1 냐. 
7r 접에서 자 71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외 생 염이 잘 JL호되고 

있마는 사실올 알게되연. 냥성들운 그것 만으로서도 어떼한 ;젠쟁이 

라도 싹우l 。l 길 투지와 힘올 가지거l 되는 것 이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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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국로를 방위함에 있어 여성이 행할 1 /ι- 있는 최 대으l 공 

헌안 것이마. 

여성윤 지원제에 꾀하여 만 l광위 대 에 근무하게 되지만 생 영의 보 

호를 목적 i로 하는 0) 러 한 근무에는 대부품의 스위스 여성이 71 

꺼이 참여하리라 믿는냐. 

마른 한펀，스위스의 여성들윤 군속으로서 여러가지 보조근무를 

수행 함-으로써 조국어l 공헌할 수 있는바， 예 컨데 여성들아 굽의 

경보발령소，전화 교환대，사무실， 대공，강시츠소.야전멤원. 주보둠에 

n T 그
 
」 하거냐 l병 원차의 운전수， 굽의 취샤장，피난만 수용소 둥에서 

일할 수 있 4며， 여성둘이 이려한 곳에서 근무를 하연 그만큼 냥 

자들을 천투 또는 보초 근무둥 제 l 션에 돌릴 수 있게 된마. 

상 l녕 (傷病 )군안을 간호하는 여생 요원은 척십자에 배속되어 있 

고 실험실초수. x션조수，여의사， 간호쉰.보죠 간호원.득수가능자 

둥도 적심자의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데， 이들윤 굽의 명쉰， 우l 

생시설뿐만 아나라 만간 시설에 있어서도 필수요원으로 멸하고 있 

마. 전시에 있어서 안염 으l 보호 및 쿠조를 위한 주호 조직어l 

참가하는 자는 뒷짐활 집 j1‘ 반뱉혀-는 자 념1"" 1. 뇨 곤쥔낸 전 cJ 는 

힘이 강하냐 

따라서 자가의 임무냐 의무를 확실히 자각하고 있는 자는 혼란 

이냐 공포에 직연하는 경우에는 이어l 간단히 휩쓸려 드는 일은 

없냐. 그러묘로 유샤시에 자가가 말읍 임무를 춤실히 수행하고 

자 하는 자는 평시부터 。l 에 대 한 준 B1 률 갖추어 놓아야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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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켈 만 방위 실태 

1 • 겨l 획 의 수립 

만간 !광워라는 것은 전. 평시를 막흔하고 모듣 좋류의 재해로 

뷰L 1,;.1 알만대좋 또는 이들이 거주하는 。4옥
=
흔
 

’E t 
。A욕
-
-
다
 

마
 

보호하는 것이냐 i 

[냐라서 만 1냥위는 스위스의 국로t앙위상 펠수 불가결한 위 ~l 릎 점하 

교 있 o 켜， 만'.::냥워 염우 수행어l 도 전. 평시블 불문하고 군의 지역 

l깜우l 대 (le service territorial de 1 ’ arme é ) 의 지권을 받는다. 

만 l상우} 조직응 바군사적 조직￡로서 ~t~l 난처l 안 시 (읍， 연 )에 

?i 하여 조직되고. 그기관의 껴l 후1 • 감독을 말는냐. 

스우l 스으l 민 망우l 때 는 법 무 치 안부의 관 할하어l 있으냐. l:lJ 무장0) 71 

「매 -문어l 건루에 는 참여 하지 아니 깐냐. 

스위스가 일시적 또는 정거적￡j료 적 ~.J 점령 하어l 있게 되더라도 

;난방우l 매는 그 갚흩을 겨l 속하고 만 i앙위요쉰운 정규군。l 아니가 때 

→흔어l 전쟁좋 포로 7} 되 지 아냐 한마. 

L만 t냥우l 대는 부 1넥자 및 I성역 의우가 없는 냥자로써 쿠성되커 훈 

칸 71 간은 수일간의 단가파정이마. 

。 l 조죄은 자71 자신의 보호파는 。l 냄에 업각하여 성립된 것이요 

-료 쿠성원의 대마수는 자댁에서 각 71 의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블 

수행 하도촉 되 어 있어 자녀를 7r잔 주푸 〈王채 i 라도 만방위에 참 

가헬 수 있냐. 

대재해 (大싫‘펌) 7}- 있올 때 일안주만을 쿠조하기 위하여는 안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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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대 이외에 특수한 쿠호장배를 보유하고 또 굳샤척￡로 잘 훈련 

된 강력 한 부대 7 1- 필요한데 이것 이 바로 방공대 (les troupes de 

protection aeriennel 이냐. 

부대는 자위를 위한 무장부대이지만 특정한 천투임무에는 투입 

되지 아냐하고 대부붐 안쿠 71- 많운 시 (읍， 연 )에 배치되어 있￡며 

특히 잔급한 경우에는 동원 가능한 예 13 1 부대로서 언제든지 출쏟할 

수 있도록 대 13) 하고 있마. 

그러 고 이 1앙공대는 적의 폭격을 펴 하고 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

쿠촉활동에 임할 수 있도옥 시(읍.연)으l 의각에 대 7} 하고 있마. 

방공대는 굽파 만간안간으l 연락업무를 행하맥 그 주요임무로는 주 

요 건물의 경 B] , 기상예보， 눔사태의 감시， 정보 및 경보의 전달， 물 

자의 징발， 가업 활동의 저I 한. 재고품의 규제둥 전시 경제적 조;()를 

취하고 경찰보안조;() • 교동의 규제. 피낸만 또는 표로둥의 수용둥 냐 

방연에 걸쳐 있냐. 

이라한 모든 첼총윤 경보발령.간호시설의 셜치 및 운영.경찰 보 

안조;(1 • 교통정리 • 간첩 이냐 태 업활동의 단속 둥어l 의 하여 일만 국만 

에게 직 접적 안 。 l 익을 주.il.. 있냐. 이려한 임무를 달성 하가 위하여 

지역방위대는 만벙 (民兵).E..로 쿠성되는 ι 경보 t영 부대 , 간호 및 보조 

경찰품견대 
A 
E 도

 
0 그 ;2:1 휘하에 두고 있다. 

방샤농에 대한 감시는 정시 및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 때에는 

연방방사능 감시위원회가 맘당하고 천시 및 준전시하에 있어서는 지 

역방위 부대 7}- 이 역 할올 수행하는바 공기. 강설. 강우. 물. 식료품둥 

- 8 1 -• 



에 합유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올 수시로 검사하여 만일 방사능이 

위험한 정도에 달한 경우에는 주만에 대 하여 경보를 말하는 한펀 

아에 대처헬 수 있는 척당한 조치를 알려준마. 

현재는 건세듣지 활풍태세하어l 있는 강시 본부가 방사능에 관한 

내외로 부터의 정보을 수집하여 위험한 샤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

처I 1 차 겸보플 펠찰 수 있노옥 줍닙l 하고 있마. 

2 • 지역 만땅위 대장 

닥1 t앙위 대 뜰 으I -무적￡로 설치 하도록 되어 는
 

이
서
 

~l ( 읍. 연 ) 

는 첼재 약 1 ， 000 댐에 이르고 있으며. o} 러한 ~i ( 읍.연)에서는 

만방위대의 책임자로서 지역만방위대장을 눈마. 

지역안 t냥우l 다{장음 만 1팡워 소직이 그. ^l 역의 살정에 따라 설치된 

4후적에 맞도휴 쿠성되어 있는가 또는 이 지역의 만방위 초직이 

효 율걱 A로 쉰강斗고 상는가으l 여부플 검톡하고， 담당구역안에 있는 

우1 쉽에 춰약딴 지역. 건울， 시설. 교홍앙둠의 소개룹 au}- 집없야 확안 

간}여 ζ
 }
피
}
 

펠요샤 있냐. 

그리고 지역만방위대장윤 그의 ^1 취 하어l 는
 

이
샤
 

만1 방위 대의 동원겨l 

획을 세우는 한펀， 민 t냥워대의 주력을 동원하여야 할 장소 및 시 

7J 와 주만으I 자력 i앙위에 맡기어도 좋윤 지역을 판단하여 결정하여 

야 한마. 

따라서 지역만방위대장운 가술적 지식이냐 결단력윤 물혼 정세를 

판단할 수 있는 농력 및 지휘능력을 가짚 자라야 한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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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안방위대장의 명령계동에는 안방위대 및 자위대가 속하여 있 

고.지역만방위대장윤 군의 지역만방위부대 및 안접된 시 l 융.연) 

와의 연락업무도 담당하며，방공 부대가 배치되여 있는 시‘읍. 연) 

에서는 이러한 부대는 지역 만방위 부대장의 지휘를 밭아 행동한 

마. 

3 • 자치 방위대의 조직 

자~1 방위대는 주택 1광워대과 직장방위대로 펀성되어 있는바 주택 

방위디{는 주믹l ‘ 0 안 내지 80 안을 만위로 쿠성하며 I 01 에도 자 

쳐l 방위대장 I 안.대펴소잭임자 1 안.간호 및 우l 생 책암자 1 안 

71 타 적어도 6 안 。l 상의 염원을 포함찬냐. 

그라고 직장방위대는 행정가판 I 1 0 안이상의 종업원을 7r 진 직장 

50 대 이상의 침대블 71-진 l펌원둥에 설치한마. 

자쳐l 방위대 흐l 
n T 이

 
n 7}-점 및 직장에 있어서 만 t광위 규칙의 

:X. ~ 

\C T ’ 

담당 지역의 안전과 질서의 확보. 양위용 자재와 의료용품의 공급 

및 확보， 소규모의 소화 ( (1범火 ) 작업 • 부상자의 응급~1 료 I ~I 안상의 

장애 물 세거 둥이마. 

지방자치단체의 만방위대는 효율성이 높윤 소화가쿠 및 공사용쿠 

를 쿠바하고 지역만방위대장의 ;;(1 휘하어l 팔동한마. 소도시에는 전 

시 소방방만이 설치되어 있 A냐 대도시에는 여러 7r지 가능올 수행 

할 수 있는 지역만방위대 71- 현성되어 있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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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.만방위 죠직뱀의 규정 

(ì) 으l 우제 및 지원체 ; 징집되지 아냐하는 남자는 만 20 세로 부 

터 만 60 세에 이르 7} 까지 만방위대에 학
 

} 
a T 그

 
」 의무를 지며 〔제 34 조 

및 세 35 조) 여자는 만 1 6 세부터 만방위대어l 지원할 수 있냐. 

[ 제 37 초 ) 만망궈 대 에 하
묘
 

口} l 그
 
」 으l 무가 있는 자라도 질 t녕 가타 특벨 

칸 01 ‘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에서 연제되는 바. 여I 건더l 유아 

릎 가잔 부녀，부양가족야 있는 자 둠이 01 어I 해 당 한냐 • ( 세 43 촉 ) 

(징 장 81 : 시 ( 윤 , 연 ) 당국..-:.은 지 방자치 난체의 만방워대 cJ 
x 주댁 

‘바워대어l 소속된 만방우l 대원에게 필요한 장 8] 룹- 대역한냐. (제 64 조) 

가훈의 소유자는 주댁방워대를 귀하여 소쟁의 자재를 구엽하고 

이을 t앙우l 대 원 에게 쩌l 공 하여 야 딴斗. 

7} 옥의 소슈자는 아려한 자재을 시 l 읍. 연 )에서 헬안 7}걱 A로 

-r 입깜 수 있냐. ( 처174 조 j 

(핑 보장 (爛 f賞 ): inde :nmites):'만방위대이|서 근무블 하는 자는 

보수 도는 수엽의 강소에 대한 보상. 재해보험， 건강보험. 생염보험， 

-뜰에 관한 청 f권을 7}잔냐. 만강·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응 해고 

으l 이유가 되지 아니한마. (셔I 46 조~제 48 조) 

1및 훈련 (instr‘uctionl 지역만 t앙위대몇 직강방위대의 대원과 주택 

1광워대장윤 최고 3 일 OJ 내의 가초훈련파정 (1es cours d ’ in tro d-

uction) 을 거 치 며 , 지 역 극l 방 위 대 장 및 전 운 7r (les specialistes) 

늠 12일 이내의 소정훈련을 밭판h. 지역만방위대 및 직장r앙위대의 대 원 과 주 

액 l냥위 대 장윤 훈 련 및 보 고블 워 하여 매 넨 2 알 이 내 의 71 간 소 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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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냐. ‘제 53 조 및 제 54 조) 

5 • 민방위대 요원 

어느 시 (읍， 연 ) 의 안구를 10.000 안으로 보연. 그중 평끊 

1 , 300 안외 국방굽요원 및 900 안의 외 국안을 제 외 하연 냐머 지 는 

7 ， 800 안이 되고， 이의 3 분의 2 는 어런이， 노안. 허약자， 뱅자둥 만 

방위대 요원으로서는 부척격자 들이다. 또한 아이을이냐 병자를 

보아야 하는 주부，‘ 71 타 가정에l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는 

모두 만방위대요원에서 제외하여야 하71 때운에 실처l 로 만방위 요풋 

4로 서의 자격자는 많아야 7 ， 800 안의 3 분의 I 즉 2 ， 600 안 

정도라고 보아야 한마. 

이러한 만방위 요원중 4 품으I 3 은 자쳐l 방위대에， 냐매지 4 품으I 1 

운 지역 만방위대에 배속된마. 

6 • 지 역 만방위 조직 

@ 경보，강시 메 
^ 연략안 ‘요원촉수의 

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마. 

16 % ) : 경 보 전 얄은 지 후l 

상황보고 (les rapports de situ a.tion). 각종 경보영령， 핵무가 

및 화학무가에 관한 보고. 맴 파괴둥에 판한 보고는 모두 국방굽 

의 지역방위 부대 7r 수행 한약. 정보안 tle servicc des rensai 

gnemen ts )운 지역만방위 대장에게 제뱉정보를 종합보교 함으로써 

그의 지휘률 효과적안 것￡로 하여야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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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낌 첸사 소망만 (1es sapeurs-pompiers de guerre : 31 % ) : 천 

시 소방만윤 경시어l 는 시 i 읍뀔) 소방대로서의 엄우플 수행 하 

^l 만 전 λl 에는 이에 중요한 임무71- 추가되는 바 지역만방위대장은 

주택방위대 OJ 
Ã 직장방위대의 활동￡로서늠 -블충붐하냐고 안정하는 

경우어l 는 전시소방만을 필요한 ~1 점에 출동 시킨냐. 

@ 공 샤얀 1e service pionnier : 16 % ) 공사안은 파괴된 가 

-똥이냐 흙머마속껴l 산채로 매몰완 자를 쿠조하고 또한 톡샤(土웹~ ) 

71- 덮혀 불흥아 판 노로능의 북쿠공사에 송사한마. 

i핏 안전만:안전 t바는 공공시설의 안선안 직원과 웹력하여 수도( 

/)( 3훨 ) 으! 보선수라 둥의 임무를 수행한마. 

s 우l 생만 (le-serγice s 밟litaire : 20%) 위생안은 부상자 

^ t녕 자으l 간호와 수송을 담당한마. 

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먼저， ~1 료소에 보내어 지는데. 부상이 

/}- 벡 운 자는 여 7] 에 서 ~I 료플 맘고 푸상01 무거움 '̂ r (les ble-

s s e s gr‘a,V8S) 는 여기서 응급 ~1 료릎 맏은 마음， 쿠 또는 시 (읍. 

연)의 쿠호소: 1e posta s 훌nit a.ire de secours) 에 후송되어 수 

술을 말을 수 있으며 극히 섭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뱅원4로 

후송된냐. 

@ 화생 1앙만 ( 1 e s e r v i c e AC : 4 %) : 화생 방 안윤 핵 무 7) aJ 
그I 

화학무 7] 에 그|한 위험율 탑지하고 방사능 또는 독성 (毒性)올 제 

거하는 임무률 수행한마. 

(j) 01 재 민 쿠 호 안 (l'aide a ’i,l X sans- a. bri ! 13%) : 이 재 먼 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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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만운 0) 재만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굽식율 하는 것 이 추임무 0) 

지만， 시 ‘읍. 연 ) 당국과 협조하여 부모 또는 친지 ( 鏡知 ) 의 집에 

서 동거 하도록 주선하거 냐 생 활 필수품올 마시 마련하여 주는 

앨도 한마. 

큰 도시 냐 시 ( 읍 , 연 ) 에 서 는 위 어l 게 시 한 부서 이 외 에l 도 마 른 

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바. 여1 건더l 지역만방위대외 자체 수송업무를 

조정하는 수선안과 근무중안 민방위대원 및 。l 새만에게 급식을 하 

는 급식 만 t1e service de subsistances) , 그러 고 민방위 대 가 펠 

료로 하는 물자. 자재 , 시 설둥을 확보하교 보급안 (le service du 

materie1) 둥올 추가 설치하고 ""<'1 .‘읍. 연)의 경찰운 질서유지으l 

입무를 수행하는 한편， 지역만방위대를 원조한마. 

7 • 만방위대 의 뻔성 

6 개 내지 1 0 개의 주댁방위대로서 동만 i 짧班) : les ilot) 

만방위대플 펀성하고， 통만만 l광위대장 (le che f d ’ ilot) 을 둔마. 

동안만 t광위대는 안주 71- 조밀한 도λl 의 만방워으l 핵십 (le noy a.u 

la protection civile) 으로서 400 "-J 800 안의 주만의 안선올 

보장하며 통만만방위대장운 수택방위에 상호간의 헬력관계가 원활하 

게 되도록 지도한마. 

큰 ""<'1 (읍，연)에서는 6 "-J 10 개의 홍만만방위대로서 I 개의 똥 

t 洞: les quart ier‘ s ) 만방위대를 편성하고 l 개 동에는 4 , 000 

- 6 ， 000 안의 안쿠를 포용단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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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교 수개의 동안방워대를 모아 최하 20.000 안의 안쿠를 포함 

하는 하냐의 ^1 쿠 ( 빼 l츠 : les secteurs) 만방위대 를 만들며 대 도시 

에서는 지쿠딘 t앙위대플 모아 쿠( [츠: 1es arrondissemenes) 만방위 

때뜰 편성깐냐. 

。 l 와같는 각 난우l 렐 만 t냥우l 대의 소재지와 책임지역윤 영확히 ^1 

정 도} 며 국 t깜굽의 지 역 만 H과우l 부대 또는 안접하고 。，~
Mτ: 지역만방위대 

약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서로 웹랙하도복 되어 있마. 

직장 t앙위대으l 쿠성안원운 송업원의 안원수 뿔만 아냐라 가업의 

-받^] (歡地) [칸적이냐 건둠의 송류. 71 업의 종류， 화재 또는 폭멜으l 

t얄생 위쉽도 둥어l 의하여 셜정되지만 원칙상 송엽원 oj 100 안안 

겸우어l 는 20 %. 500 안얀 경우에는 1 2 %, 3 .000 안얀 경우에는 5% 

7}- 만방위 요」갚 아 된다. 

8 • 내 펴 소 (18S abris) 

안쿠 1 .0 00 얀 이상의 시(읍， 연 )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

대페소뜰 건션한 과무플 지역 안쿠가 1 .000 얀 。l 하얀 경우에도 

띨 부 λJ ( 읍. 먼 ) 에 대 하여 주 ( 州 } 으J -rt칙 에 의 하여 동일 한 의 

무뜰 부파한냐. 마시 말하연 이러한 시(읍，연)에서는 새로운 건 

울올 세 우는 경 우 적 어 도 최 저 71 순에 따른 대 페 소들 만들어 야 한 

마. 

아와같윤 대페소의 건설닝l 용에 관하여는 연방. 주 J ~I ‘읍， 연 l 가 

비용의 약 75 %릎 부담하며 대피소블 건설찰 의무 7t 없는 시 (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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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)에 있어서도 현존하는 건물 또는 신축건물에 7) 준에 맞는 대 

펴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연방.주.시(읍.연)로 부터 상당한 

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. 씨 ( 읍， 연 ) 는 일안안의 왕래 71- 많은 

곳， 벤화가(灣華街) • 교통의 중심지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안하여 

개안대펴소 (les abris prives) 가 없는 쿠역에 공공 대펴소 (les 

abris pub1ics) 를 구축하고 지역만방위대 t1J 
^ 뱅원에서 사용하는 

대퍼소는 특허 그 안전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튼튼히 만들어야 한 

다. 

대피소를 만드는 자는 자가가 선점한 건축가사 (le architects) 

와 상담하도휴 되어 있 i 냐 이 건 축가사는 연 1당의 대 페소건설 규 

칙에 따라 위탁자가 희망하는 건설계획을 작성하여 시 (읍， 연 )에 

제출하고 셔(윤. 연) 당국운 이 설계도릎 주 및 연방당국에 보 

내어 검로플 맏는마. 연방 ..;;z. 01 ,- x 씨 (읍， 연 ) 1강국에 의하여 스O
 

안율 만으연 그 계획에 대한 보조금으l 지급도 함께 숭안된 것￡ 

로 본냐. 

건축가사는 공샤를 완료한 후 대페소 건설 B) 용에 관한 계산서플 

λI (읍.날) 당국어l 세줄하고 ^I (읍.연)당국이 완공된 대마소와 

이에 판한 계산서를 검샤한 마음 이를 송안하연 보조금은 건설계 

획의 위 탁자에 게 지-블된마. 

개안대며소의 건설 7) 준운 보호도 ‘保護廣 ) 1e degre de prote-

야 i on) 가압으로서 대페소는 되도록 지하 깊숙허 자려하고 주위에 

벡올 만들며. 큰 건물외 밑에 만들도복 하여야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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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• 연 락 ‘ la liaison) 및 지 후l ‘ le comm andemen t) 

후t앙에서으l 안방위에 있어서도 일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락업무 

가 신속. 정확하게 이루에져야만 지후l 즉 안원 및 자재의 합리적 

동원 이 가긍한 것￡로서 각 부서의 책 임 자는 담당사항에 판단 제 

만정보릎 신속히 압수하는 한펀 자가 으l 담당샤항 。l 외에 관하여도 

춤붐 히 얄 고 있 애 야 한마 • 

정보 ( 情報 ) : 1es renseignements) 는 전화， 무선전선. 전령 , 

1 a e s e af e t t e )을 홍하여 간만 염료하고 정료하게 제보되어야 하 

역. 6 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한 샤태둡 보고하는 한펀 。l 에 대 

한 대 응죠;(1 에 관한 정보플 세공하는 것도 필요하닥. 쿠두 ( 口騙)

에l 의한 보고 P'Y" '-

.x:. '""c" 영령은 이것을 수령하는 측의 을
 

퓨
 

오
 

피하기 

뉘하여 만드시 복창시켜야 한마. 연꽉에 관한 예를 들연 마음과 

같냐. 

。 l 본느 듀뽕 (Yvonne Dupone) 부안윤 주택 방위 대 장 (J: e chef 

d'immeuble) 이 마 • 「 듀뽕 」 부 안운 자71 의 암 무들 잘 알 고 있 으 

역. 안근의 주랙 자위대， 쿠호소 및 이재안 수용소으l 소재지를 알 

고 있냐. 

「듀뽕」 닝 1"\ 1 0 
，- ~uτ: 주댁방위대장 o 료서 「 뽀스트 J7}- .(la rue de 

la poste) 8 벤지 및 10 선지와 주택을 담당하고 제 12 통안 만방 

쑤!매장의 지휘를 뱉는냐. 

재해 7r 날생하 I칸 주씩 t상귀대어l 그 쳐 èl 둡 으l 픽하는 깐펜 세 1 2 

춤만 CJ방위대장에게 전령을 보내에. 재헤 7t 말생한 장소. ""<1 간. 피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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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정도. 이에 대 한 초~1 샤항둥울 정확하게 보고한마. 

그러고 부상자는 쿠호소둡 보내고 이채만은 이재만 쿠호안어I 가 

도록 지，( 1 한마. 

제 1 2 동만 만방위대장윤 담당통만쿠역내의 페해상향올 운서로써 전 

령을 동하여 세 I 동 만방위대장에게 보고한마. 

세 l ‘동 만방위대장윤 통만만방위 L꺼강 o 로부터의 보고에 입각하여 

상샤 i 上司)에 보고블 하는 한팬 쿠원을 요청한마. 동만방위대장 

￡로 부더 보고뜰 밭윤 지쿠 만망위대장은 접세플 검톡한 마음. 

자가의 지휘하에 있는 지쿠만방위대 또는 직장방위대어l 출동영령을 

말하며， 이러한 정세판단에 업각하여 대공방위 부대를 동원할 수 

있냐. 

1 0 • 경보쳐l 세 

위험을 확안한 때로부터 참사 7}- 발생할 때까지는 상황에 따라 

다르지만 시간적 여유가 거의 화마. 그퍼냐 스위스에는 강시경보 

망이 충붐히 ~ 잘 정비되어 있￡며， 어떤 위협이 눈앞에 젤박하 

였을 때에 군대 및 국민에 대 하여 경 보플 말하고 우l 굽올 얄라 는 

것윤 국방군의 지역맘위부대가 담당하고 있마. 

지역방위 부대에는 전국어 20 개 이상에 달하는 경보발령뺀터 

(1es centr‘ a les d'emissjon d1alerte) 플 7}-신 ;경 보 부 대 (le 

service d1alerte) 가 소속되어 있는바 경보말령센터는 전국 방 

방곡곡에 배치-되어 가민하게 펠동하고 있는 감시앙￡로 부터 세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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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보를 얻고 있A며 향공감시에 근대가술을 채용하고 있어 8J 교적 

적윤 경 8J 로서 스위스의 선영역과 수백km，에 달하는 국경을 감λI 할 

수 있￡셔，소위스에 접근하는 항공기는 국경에 마달~7] 훨싼 선 

1서날 천 꽉 I1 만 냐 • 

엠으l 제 1낸은 수방겸보 붐견대 ( 水防醫鋼分週|家 18 s de t ache-

ments d I a1arme-eaU) 가 젤꺼히 감시 δ} 끄 있지 따{운어l 폭격이냐 

「사보바슈 J ( 1e sabotage) 등에 의하여 파괴되드라도 즉시 발견된 

카. 

-+ 
ì.!... • 띤으| 핵무71 및 화학무가 방우l 부대는 핵무 7] ,...,.. L

..:.c. τ 화학무기 

의 우l 캡어l 대 81 차여 이로부터의 위험을 홍보한냐. 

부대는 공줌으I 방샤능을 감 λI 하고 또 화학독불을 탐지 한냐. 

퓨숭아'-+ 울속의 l광사능은 평시에 있에서는 대부붐 만간안에 의하여 

겹 7] 적 o 로 :깡 λl 되고 있닥. 경보 부대는 션 물무가 ( 1e s ar’ mes bi-

010당 iq ue s) 가 살포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지령 ( 핍令 : 1eS dire-

ctives) 을 말하며 댐의 셰님과둠을 정확히 측량하고 있가 때운어l 

파괴의 정후줍 적시에 발견할 수 있닥. 

위험 ( 1 e s . d ang e r s ) 음 지역 적으로 l괄생하는 경우가 많다. 방 

샤능운(放射 ii읍雲: les nuages radioactifs) 이냐 챔의 파괴에 의 

한 물의 뱀람은 스‘위스의 특정지역 만을 위협어 Ð바트리가 때운에 

경보발령 4센터 7t 있는 각 경보쿠(뚫報~ : 1e secteur d ’ a1e ree )는 

단독으로 또는 안겁한 경보 t말령 4센터와 협력하에 임무를 수행한마. 

경보담당관 (1 ’ officier d ’ al eree) 윤 적 ~I 에 경보를 말하여 위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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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알릴 책임올 지며 경보의 발령윤 무선방송망올 롱하여 행한마 i 

공습경보는 지방 만방위대의 경보센터들 통하여 경보담당관이 말 

하며 경겨l 경보는 방샤능의 정도7 독물 또는 세균에 의한 오염의 

정도 재하|외 규모. 햄의 파괴에 의한 출수(出水)으| 시각둥에 판 

하여 상세허 보도한마. 

각종 경보는 유선에 의한 전달이 -블가능 하느라도 트랜지스터 

라뎌오에 으l 하여 대퍼소 안에서도 들플 수 있도복 무선통신을 0) 

용하여야 한다. 

1 1 • 제 방으I 파괴 

적윤 스위스를 공격 할때 탬이냐 제방을 폭파시킬 가능성 。 l 01 
λA 

다. 

이라한 폭파는 대개 저공비행하는 적지가 투하하는 훈단이냐 어뢰 

‘魚電) • 로켓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자가 매설한 폭약에 

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셜파로 생가는 재해는 생각조차 하지 옷헬 

만큼 엄챙~게 클 수 있냐. 

즉
 

댐 ó) 소재한 골짜가는 울론 가타 지역도 홍수에 휩쓸려고 

돌자칼말￡로 바뀌는 한펀 아무런 재해대책이 없더라연 수 많윤 

안영。l 희생되는 참뱉을 당한닥. 

경지도 황펴l 하고 장기간어l 걸쳐 -불모지 〔不毛地) 가 될 것이며 

좋요한 공업시설. 도로. 철도 71- 파괴 되어 수넨간 사용불가능하게 된냐. 

굳대는 잔흙과 자갈더미 속에서 행동 불능하게 되고 바행장이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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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F약교도 사용탈 수 없게 된마. 적굽윤 이와갈윤 방법￡‘료 수시간 

L서 어l 스위스 국만외 셔항력올 붐쇄할 4=- 있마고 가대하는 젓이냐. 

짜라서 국만 각자는 이려한 공걱-울 밭게 될 7}-능성이 앉~~ 
D a (건 

세 '-+ 염두에 두고， 이로 안하여 말생할 여 러 7r지 재해플 품영히 안 

식파고 。l 어l 대깐 대잭을 강쿠 하여야 한냐. 

탬이냐 세방의 표}괴에 외한 동 -'";0-주 -L즐 ;그 막가 위한 가장 효과적안 방 

엽윤 저수지냐 연웃의 수위 (水位)촬 적절한 ..<", 7} 쉬l 낮추는 것이냐. 

년 1앙 L꺼각운 위쉽이 절박한 때에는 뉘와갚은 지령을 말할 수가 있 

으4 맹이냐 호수로 부테 물올 빼는 뎌l 에는 상냥히 장"<1 간울 요하 

71 얘운어 0) 려한 조치는 되도폭 발리 착수하지 않으연 아니된다는 

한제점。l 있냐. 

!E판 야것윤 어l 너지공굽어l 줌대한 영향을 준마. 0) 와같운 사태하 

겨I 서는 외국으로부터 석유 또는 석 만을 수압하는 것도 -불가능하냐고 

fi 아야 하기 때운에 그렇게 간단히 설행하 71 7r 어려운 운셰이마. 

그 i페냐 국만 각자는 이려한 어려움을 참고 견뎌어야 한다. 펑시 

어I 있어 개안생활에 -블 7}- 결한 목적 이외어l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쳐l 

단l 약 50 %에 달하는 실정안 바， 이는 자동차릎 이용하는 위록여 

생， 네놈둥 -블필요한 가옥내의 조염。l 냐 냥방둥이냐. 또한 공장도 

/"~활찰수품 。l 외의 불자-뜰 대량A￡ 생산하고 있냐. 따라서 긴급한 

? 어l 는 보마 적 윤 에 너 지 쉴 가지 교서 도 수 요 ( (i던 훨 ) 를 다개 할 수 

;J~역 • 냐무 숨. 송잔뜸도 에 l1 ~1 원 ( 팬 ) 으로 사용되고， 석유와 석 만 

-‘순윤 장가간의 셔장이 가능하댁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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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굽，..( 1 에는 댐의 수위답 저하.-</켜 홍수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야 

로 안한 에 너지 공급의 부족운 각자 7r 참아야 딴다. 

수백만킬로앗트의 선랙 ( 훨力 ) 의 손해 와 행의 파괴에 의하여 말 

생하는 수천영의 안염의 손실과뜰 바꿀 수는 없는 것아다. 

선시경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챔둥의 수위를 대폭척으로 저하시킬 

수 없는 경우에는 만방위내는 노안. 아이들. ‘병자， 불쿠자둥을 위험 

지 역￡로부터 피 낸λl 킴 파 동시 에 • 때 용 풀이 

안선한 장소에 확보한마. 

없는 식료풀이냐 그2....2.. .Q.. , -, i!. 

경보 4센터는 홍수지역 전체에 대하여 냥해 상보구의 무선망을 몽 

하여 밤수 경보를 말한냐. 이 해 홍수지역 전체에 있어서와 홍 

수발생기간율 얄리고 헨지의 만방위대훌 다른 지역에 대 하여도 

젝당한 수단￡로 동보한마. 

1 2 • 쿠 촉 작업 ‘ 1e sauvetage) 

종래의 경험에 의하연 매몰 (塊、끊 )되거냐 대퍼소내에 갇혀 있 

던 자가 수일 후에 규1.출된 일 이 종송 있마. 

그러냐 쿠조작업운 가만할수록 그딴큼 성공의 가능성이 크냐. 

충분한 완벽한 훈렌을 실.A. J 하고 건물。l 냐 二L 부근지리에 판하여 

춤붐한 지식올 7}-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쿠조작업을 정력척 (，뽑力 

的)으로 또 참을성있게 한마연 대부붐의 경우 생영올 주찰 수 

있는 것이마 j 

예률들띤「트란얘1 J (T r an c h e e s )가에 많윤 건물이 파괴되었고 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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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01 와 대피소 안에는 적어도 100 여안의 주민아 파묻히게 되었마. 

이때 주댁 방위대장응 골 재해상황울 판단하여 쿠조블 요청하고 

쿠초대는 즉시 행동을 개 "'<1 한다. 동뱉만망워대강응 구조안과 함께 

전 λI 소 l낭만 및 공사맨을 파견한마. 

주텍 양위 매 징-응 평 시 어l 작성 한 「 주만·등휴부 J (les 1istes nomi-

natives) 에 의하여 행방불염자플 확안하고 행방-블영자둡 찾아내 

는 i상법을 조사연쿠 ðl-여 그 셜파둡 선 λl 소 f깐만 및 공사안 잭임 

작어|게 흥보한다. 페해지 저라객암자는 쿠조작압으| 착수장소를 껴l 

젤 하다1 주액 방위 cB 장으후부터 초언 ( BJJ 言 ) 을 말는냐. 

공사뱉은 지술적 용쿠(벼具)룹 장닙1 .[5J-고 매몰된자들옳 쿠출하며 

전 λ| 소방안음 펄요한 방화(때火)조~l 플 취하고 주댁방워대는 이를 

뭔조한마. 

피해가 너우 커서 선 λl 소 1앙얀 및 공사만만으보서는 강당하71 어 

켜운 때어l 는 동만안방위대장는 숭장비률 71-진 방공대에 원조릎 쿠 

헬 수 있냐. 

※ 역자주: r 스우l 스연방의 만 i냥우{ 실태 」는 스위스연 t앙집랭원 (le 

conse il í'ederal) 0) 스워스국안어l 게 I 가쿠당 1 권씩 배 포하여 

만 t싼우l 어l 판한 차냐의 교파서 cJ 
^ 십늑서 ( 心땀훌훌 } 로서 넬라 보굽 

"'<1 키 려 는 묵적 하에 업 무 ~l 안부 (le IX:l partement federa1 de justi-

ce et polics) 에 요챙하여 t날생한 만방위라는 책자에서 스위스만 

땅위의 운영실태뜰 이해하는데 도움이 궐만한 푸분만을 말춰l 하여 

소개 하였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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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스위스 연방의 믹l방우l 제도 

‘ 97-



제 l 절 연방 빈방위법 

I 종 칙 

제 1 :조 φ 인망위는 국가 밤위의 일부붐이다. 

@ 민밤위는 일정 한 조~] 를 츰하여 국민올 보호 구호 구출하고 

채산을 보호하며 무력 중돌을 口| 연에 t낭지 또는 경 감시 킬 것 

을 목젝 ￡룩 한마 • 인 맘위 에 는 교 선 임 무 (Kampfaufgabe) 가 

부여되지 않는마. 

제 2 죠 빈방위는 주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. 

L 위험 및 망위에 판한 국민계옹 

2 • 다음과 7J-τ 。 보호 및 구출 수단의 강츄L 

a. 경 보 (Alarmie rung) 

b. 등화 판세 ( Verdunkelung) 

C. 방화 및 소화 

d. 사랍 및 재산의 구초 

e .웬폭，세율전 및 화약전의 표|해 방지 

f. 홍수에 대한 방Ã] 

g. 추민의 철수 

h. 기 업 (Betrieb) 의 보호 

i . 중요한 눈화재외 보호 

3 • 다옴과 잘운 보호척 초.:;ll (Be treungsmaa anahme) 외 강 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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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.부상자，불우자， 멍자에 대한 부조 

b • 우주택자 및 무외탁자에 대한 배려 

세 3 조 위으| 소~]늠 특히 마음과 같은 앙법에 의하여 살괜핀다. 

1 • 인 밤위 기 판 

2 • 지 역 민 L낭위대 다l 

^ 직 장 앙위대 (Betrie bS8Chu tZ) 의 시 설 

빛 설 ~1 

3 • 인금 및 지 구의 원조 

4 • 수만을 위한 암공호 및 설닙l 

시]4 조 CD 전..1.] 일반동원 (Gesamtmobilmachung) 에는 민방위 조 

직이 소집 되는 것으로 한다. 

@ 연양 집챙원은 마음의 경우에도 만방위배들 동원할 수 있다. 

L 일부 동원.의 경우 

2 • 기 타 현역 무
 

위하여 군부대가 소집되었을 경우 

‘3 주로 마음의 경우에 칸세-는지 민 1앙위대들 농원할 수 있마. 

L 돌멜적인 전갱의 경우에 인금 및 지구의 구초플 위하여 

2 • 재 해 가 발 생 한 경 우에 인 근 및 지 구의 긴굽 구소 들 위 하 

얘 

세 5 조 민앙위대는 방공대 (防空隊， Lufts chutztruppen) 가 배속 

되어 있는 군대외 지원을 맏는다. 굽대는 연방 집행원에 

의하여 위험이 른 시 (읍， 연) 에 우선적추로 배 ~l 된마. 

셔 1 6 조 필요한 조치에 관한 I성 령과 실시는 랭정 판청외 입 무이다. 

;1 7 조 CD 연방 집행원은 감독파 최고외 동제플 행하고 법규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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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을 감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을 직접 실시한다. 

@ 연 암 집 랭 원 윤 소 갑 난 무 기 칸 내 에 있 어 서 규정 된 조 ~1 및 

수난의 완 81 둡 념 한다. 

세 8 초 Q) 01 법에 의하여 t.JI- -t셔투l 스=- 0 I 上=--=
E 。一1 L 디 L 그것이 연밤의 판할 

사 합인 한， 연 망 법 누 ~l 안 부에 위 겸 한다 • 그러 나 세 8 7 조는 

그 효력에 영향을· 맏지 아니한다. 

@ 연맘 민방위청은 실시 기판으로서 연망 법무 쳐안부에 소속 

된다. 

세 9 조 @ 각주는 연앙이 말한 수에 판한 법규들 시행할 책임을 

진다. 주는 그의 영역내에서 감독파 동세들 댐하고， 영링된 

조쳐의 집행과 그 맘책을 감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직 

접 살시 한마. 

@ 각주는 민방위대플 설치할 의무들 지는 시 (읍， 변) 및 기 

업을 지정한다. 당해 시 (읍， 면)와 기엽은 이에 판하여 연 

방 집행원에 항수할 수 있다. 

@ 각 추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집랭기판으로서 주의 민방위청 

(ZiVil8chutzstelle) 을 지 정 함과 아울러 수 및 시 ( 읍， 연 j 

민방위기판의 염무와 권한올 정한다. 

@ 각 주늠 수에 펄요한 교관수플 결정 한다. 

@ 추가 만람위 펴무들 지님-자지 t랭정청에 우l 임하겼년 경우어l 

는 급+에도 이들 껴l 속하여 굽 b예정청에 위임할 수 있마. 

제 10 죠 CD ~l (읍·면 j 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민방위외 줌심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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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임 지 관 o 로 서 연 방 및 주 가 규정 하는 촉~l 들 시 행 할 책 임 이 

있다. 따라서 시(읍·연 j 는 기업， 가옥소유자 및 개인에 대 

하여 당해 조~l 외 시행을 검사하고， 펄요한 경우에는 이외 실 

시 와 방법 올 직 접 행 한다. 

@ 시 ( 읍 • 면 ) 는 그의 영 역 에 있 어 서 행 정 판청 외 집 벙 기 판 o 로 

서 지 역 지 휘부 (Ortslei tun퇴 와 인 t낭위 기 관울 지 정 한마 • 

제 1 1 :조 각 기업윤 그에게 부여된 죠~1 의 순님l 빛 실시플 행하 

여야 하며， 필요한 방책올 강구할 외무률 진마. 

제 1 2 초 @ 가옥소유자는 그에 게 쑤여된 조3.1 외 순배 와 실시 , 필 

요한 방책올 강구할 책임이 있다. 가츄 소유자는 특히 자신 

이나 임차인이 공동 사용할 장소에서 장해불 제거와 둠화판제 

촬 실시하여야 한다. 

@ 입차인운 그가 임차한 장소에서 장해물 세거와 둥화판세률 

행하여야 한다. 

제 13 조 @ 깎인은 규정된 인젝소~1 률 순tJl 하고 쉴..，(1 할 외무를 

진마. 그 중에는 득히 장해물외 제거와 둥화판제， 경보시의 

행농을 포함한다. 

@ 누구든지 민방위대외 활동중에는 그가 매록 민앙위대에 펀성 

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는 그에게 구조둡 기대할 수 있는한 

이률 행할 의무률 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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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민 방 위 대 ( Sch나 tZQ rgani aa ti 00) 

A. 조 직 

세 14 조 CD 보호， 구조， 구춤의 조쳐들· 순매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

마옵과 갈윤 세소직 을 눈다. 

a . 시(읍·면)에 있어서는 지역만앙위대 

b • 각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앙뛰대 

c . 추 택 에 있 어 서 는 추 댁 방위 대 

@ 객장방위대와 주댁방위대는 지역 빈방위대의 일부운4로서 그 

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. 

B. 민 t낭위대 설치픽푸 

세 15 ã:.. CD 당해 지역내에 1 ， 000 명 또는 그 이상의 주민이 거 

수하는 취 락 (8i ed1.ung) 이 전체 적 o 로 또는 부붐적￡로 위 ~1 하 

고 있는 모든 시〔읍·면)에는 민 l광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 

@ 추는 필요한 경우허l 한하여 그 밖의 시(읍·연)에도 전부 

또는 부붐젝으로 민밤위대의 설 ~1 외무플 선‘tl 할 수 있고， 지역 

인 l냥위대나 개개 급무부서외 설쳐도 억제할 수 있다. 특별한 

경우에는 같운 방법무로 당해 시(읍·면)의 줍요성 및 상활 

o 로 보아 특혀|률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망위대 설쳐외무 

뜰 켠세힐- 수 있다. 

세 1 ó 촉 인 t낭위때플 설 ~l 찰 의무가 없는 .ÀI (읍·연)에는 최소한 

천 시 소 방 대 (표riegafeue rwehr) 플 투어 야 한마 • 그러 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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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려핀- 시 (읍·멸 j 에는 주의 승인을 맏아 지원에 위한 민방 

위대 쓸 둘 수 있마. 

채 17:조 수:.개 시〔읍·띤 j 의 지역 ucr위대와 녹립된 선시소망대는 

주의 염 령에 따라 통합될 수 있마. 

섹 18 조 @ 민 맘위 대 블 설 흐l 할 외 무가 있는 시 ( 읍 • 면 ) 외 최 소 

한 100 인의 흥업원을 가치고 있는 공사 (公私)외 기엽과 챙 

정판정에는 직장 L낭위대들 설 ~J 하여야 하고 최소한 침대 50 개 

들 보유하교 있는 공공설 tll (Ans tal t) 와 병원에도 이블 설~l 

하얘 야 한다. 

@ 만앙위대뜰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(읍·면)에 있어서위 소 

규모 기엽과 일만기업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이 되거나 당해 

71 엽이 득벨한 위험성올 수만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장 t낭위대 

설치할 수 있다， 

@100 인 또는 그이상의 송엽원쓸 가진 기업파， 침대 50 개 

L. 

.:c. τ 그이상을 보유하는 공공설 닙l 및 

특성이나 상티{로 보아 득려|들 
l二

호 

병원이 라 할지 라도 그유l 

필요가 있마고 인정되는 경 

우에는 직장앙위대들 설~l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

@ 그밖.9.1 71 업에는 주.9.1 승인을 받아 지원에 의한 직장 i냥위대 

플 설치할 수 있다. 

세 1 9 ~조 φ I닌UJ-위대블 설흐l 할 01 무가 있늠 시(읍·연)에 있어서 

는 모듬 건축불에 수펴 i낭위다l 을 누어야 하며， 직장 l상위대줍 설 

~J 할 :2.1 무가 없는 시설에노 수 l젠방우l 대블 설치하여야 한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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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주댁을 위한 공농주택 앙위대블 둘 약 

있닥. 

@ 수는 또한 인 I낭위 대 듭 설치 할 의 무가 없 는 시 [ 읍， 면 ) 에 는 

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댁 앙위대의 설치 플 석껴l 할 수 있다. 

@ 빈방위대블 설치할 외무가 없는 λ) (읍·면 )에 있어서는 주 

외 승인 이 있는 때 에 만 지 원 에 의 한 수 댁 망위 대 블 둘 수 있 

다. 

@ 연 방 집 챙원은 주댁 앙위대 둘 완전하게 또는 부품적으로 설 .;{l 

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 한다. 

제 20 조 는
 

추
 
’ 각

 
이
 「

추
 

l 기업에 판한 특별규정 을 제정 한다. 

제 21 :조 연방 집행원은 연방의 각 시설과 연허받음 운송기업 

[ 표onzessionierten Transportunternehmung) 을 위 한 득별f 

정 을 제정 한다. 

c • 민방위대 의 임 무 

제 22 조 @ 지역 민방위대는 직장방위대와 주택망위대가 수행힐- ζ 

없는 모든 임무블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지역 민방위대 

는 이들 위하여 일만적인 조흐l 를 강구하고 직장방위대와 주탄 

방위대 흘 지원한다. 

@ 지역 민낭위대는 시섣 다1 
^ 설 님l 의 유지 및 순님1 블 위한 공 

공의 방공호 (SChutzraume) 블 관리 한다 • 

제 23 촉 직장맘위대는 그의 영역내에서 인영 oJ 
;κ 생활상 습요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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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올 보호하고 l 기업이 가능한 한 셰속 가농할 수 있도북 

영하여진 촉~I 률 순님l 하고 시 챙한다. 

지)24 :::t. <D 수댁앙위대는 녕명된 죠~)와 장님l 및 개인망공호의 

판己l 들 감녹하역 , 경 보외 경 우에 영 령을 전달한마. 

잉 주댁}냥위대는 또한 진화(鐘火)들 생하며， 매골된 자와 피해 

자둘 구출하고 경상을 ~1 료딴다. 

D. 민망위대 의 구성 

자I 25 조 @ 지역 민방위대에는 보봉 마음의 자로 구성되는 지후j 

부 (Lei tung) 훌 루어야 한마. 

지역 민방위대장 (Or tschefe) 및 그 보좌판 

직장 방위대장 

주랙 방위대장 

개개 부서외 장 

그 밖의 보조자 

@ 지 역 민방위대에는 마음외 급무부서플 루어야 한마. 

반
 . 락

 
연
 

’ 

반
 

시
 

방
 

감
 

소
 

보
 

시
 

겨
O
 

선
 

a 

b 

C. 공 사 반 

d. 위 생 반 

9. 화 생 방 반 

f. 이 재 민 구호반 (Obdachl0ae따li 1fe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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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ZJ-추는 대규오의 민!감위대플 가진 시 (읍·면)에는 부서들 

추가함A로써 민망위대둡 꽉장하거나， 소규모외 인밤위대들 가진 

시 (읍·면)에는 그 일부출 축소 시김 수 있다. 

세 26 조 @ 직 깎맘위내 에는 지 후|부와 마읍의 부서 들 두어야 한다. 

a • 경 보. J 감시 , 연 악 반 

b • 소 t냥만 

c • 공사반 

d .위생반 

@ 각추는 대 규모의 71 업에 관하여는 부서 둡 추가시킴 으로써 앙· 

위대의 확장쓸 요구하고， 소규모의 기엽에 대하여는 보다 적윤 

부서로 축소 시 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 

세 27:조 시 (읍·연)당국은 지역민맘대장의 요청에 따라 개개외 

추택 l낭위대 의 규모와 구성 을 규정 하며 , 주댁 망위대 에 건죠물을 

배당한다. 

세 28 조 CD 시(읍·면)는 인접지의 구죠을 제공할 의무들 진다. 

주는 이에 판한 세칙을 정한다. 

@ 주는 지역외 구죠뜰 행하며， 인접한 주와 협조한다. 

E. 지 휘 및 출동 (Leitung und Eineatz) 

제 29 조 @ 시〔읍·연)당국이 지역민망위대장A로 지명한 적입자 

는 각지 역 민방위대 들 ，~l 휘한다. 

(2) 오는 촉직 운 시 ( 읍 • 면 ) 의 민 망위 계 획 ￡후 확정 되 어 야 한다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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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펀 지역 인앙위해장은 지역 인방우|대와 직장앙위대 및 기타 임 

의호 사용할 수 있는 보조대와파 쉽돔을 행하며 시 (씁· 띤 ) 

는 전체 안망위조~l 블 감녹한다. 

l핏l 지역 만앙위대장은 밤위대외 출돔울 영하며 그가 입외로 생 

-랄 수 있는 모는 방법을 강구한다. 

@ 지역 만망위매장은 그의 임우수챙에 판하여 λ) (읍· 면 ) 당 

국에 책임을 진다. 

세 30 초 (직장방위대 ) CD 시설의 요원A로서 지도적 지위에서 활 

동할 수 있는 석 임자는 직장방위대 장A로서 그 직 장방위대 들 ~l 

후j 한다. 직장방위매장윤 당해 직장방위대의 출돔을 명한닥. 

(깡 직장방위대장은 당해 직장 t낭위대외 시설밤의 출농에 있어서는 

부늑이한 사유에 의하여 특멸규제들 요구할 수 없는 한， 지역 

만방위대장의 지 후j 을 받아야 한마. 

@ 직장방위해장은 필요한 간부 및 전눈가들 임영한마. 

처1 3 1 조 건물소유자 (Ge bä ude che f) 는 각 주택방위대블 지휘하며， 

이플 죠직하고 이의 출동을 영한다. 

제 32 조 연망 집행원은 지역 만앙위매장， 칙장방위대장， 각 부
 
• 부

 
l 

서 의 장 및 기 타외 간부 및 전 뭄가외 임 영 에 있 어 셔 직 굽 

(Funlctionsatufe) J 조건 , 젤차흘 정 한마 • 

제 33 촉 @ 군부대룹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 민 t낭위대장윤 

구iE 쓸 행 할 장소와 구~의 낀납성 (Dringlich뇨ei t) 을 결정 

한마. 굽부대의 춤농은 눈지후|판에 외하여 영하여지고 지후|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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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굽부대가 직접 신박단 선투을 순닙l 줍에 있거냐 선우숭-에 있 

는 경 우에 눈 굶부대 와 안 l낭위 대 의 -업 돔은 굽지 후i 판에 의 하여 

영하여지지만 이해에는 굶지후|판은 딘앙위 실시둡 위한 염병만 

을 말할 수 있냐. 

@ 시 (읍·면 j 에 배 ~l 된 t낭공대가 전투맹위의 결과로 또는 다 

은 이유에 의하여 당해 시(읍·면)들 위하여 더 이상 기여 

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방공대는 가능한 한 다릎 ..,(1 

(읍·연)의 만방위들 지원하기 위하여 배칙되어야 한다. 

m. 만 땅위 긍무의 무 (SchutzdienstpfliCht) 

A. 범 위 

제 34 조 @ 만 20 세부터 만 60 세 까지 의 납자는 만 t앙위에 복무할 

의무블 진다. 

@ 연방 집챙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의 쳐l 한을 최고 만 65 

세로 연장할 수 있고， 만 1 6 세의 소년에게까지도 앙위급무의무 

뜰 확대할 수 있마. 

@ 수는 부늑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망위의무들 연세시킬 

수 있마. 연앙 집행원은 이들 위하여 필요한 큐정을 세정한 

다. 

세 35 조 CD 효북무 및 보소낭무 의무자 (Diens t - und Hi lf‘s-

dien s tpflichtige) 는 i낭위남무의무-플 지지 아니한다. 

(ï) 그러냐 일반시만의 생엽을- 쉬하여 굽복우나 보조급우의무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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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받운 자늠 앙위날무외누블 진마. 

@ 연}낭 집냉원운 적설한 수의 ~복무 빛 보촉난무 으1 .!.:..자들 

그들의 병역의무 71 간농안 만 i상위대에서 간부 또는 끽1 눈가로서 

북무케 한 r+ . 
제 36 조 CD 눈복무 및 보조금무 의무자가 민앙위대에 펌성되는 

경우-에는 그띄 굽경 력은 가능한 한 참작되어야 한마. 

@ 연 l광 집 행원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법정 」r 부
 

l 

u { 
가
 

「} 
ι
 

보촉 

난무뜰 필한 자에 대하여 특히 그 자가 만!냥위대플 설 ~l 할 

의무가 없는 시(읍·띤 j 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l냥난무의무블 

단축시킬 수 있마. 

(밍 연 l낭 집행웬윤 굽에서 특히 지구 l낭위대 (Ortwehr; 1967 년 

해산됨 )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앙위난무 

의무자에게는 만 l앙위급무의무촬 연세시킬 수 있다. 

@ 연 망 집 행원 은 주 및 ~l ( 읍 • 면 j 로 하여 금 적 설 한 수의 

l냥위급무 의무자를 경 찰력의 증강을 위하여 임의 사용할 수 

있게 할 수 있다. 

치1 37 조 부인과 만 1 6 세에 달한 여자는 앙위근무의무플 지원할 수 

있마. 

제 38 조 앙위금무외무가 면제된 납자와 만 1 6 세에 달한 소년은 

앙위금무률 지원할 수 있다. 

제 39 죠 CD 냥위난무외무둡 지원한 자는 .901 무켜 l앙위금무에 송사 

하는 자와 농일한 권리 및 외무플 가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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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지원에 워하여 띤 l상위칸무 과|무들 부담하게 펀 자요.J후무기 

간은 5 년 쓸 원 칙 o 후 샤 1.f 그 우에 다시 연장될 수 있마. 

세 40 촉 각 만앙위대원은 임무블 -부여맏￡며 이와 관련된 금무촬 

수랭한다. 

제 4 1 :조 @ 정신적무후냐 i순체적 o 로 적랍하고 둡-위둡 유지할 수 

」
τ
 
자만이 1낭위대에 편성될 수 있마. 

@ 스위스 국민만이 지역 l냥위대에 펀성되어야 한다. 그러나 제 

44 조는 그 혹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 

@ 스위스 국만이 아난 자도 직장UJ-위매 및 주댁 t’&위대어 i 편성 

펼 수 있 o 나 다만， 일만석￡후 칸부가 될 수는 없다. 

(링 직장맘위대는 당해 기업의 소속원을 동상 타흑I .2-는 요구에 

우선하여 만망위에 임외로 사용할 수 있다. 

제 42 조 @ 지역 만 l냥위대， 녹렵된 천지소방대， 주댁당위매에는 

당해 시(읍·연)내에 거주하는 자만이，직장 1앙위대에는 당해 

기 엽에 송사하는 자만이 편성될 수 있다. 직 t냥 l냥위대 에 는 여| 

외적으로 시 〔읍·연 j 에 거수하늠 탕해 기업의 소속원이 아난 

자로 펀성될 수 있마. 

@ 추는 특펠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역적￡로 마은 균 

정을 세정한마. 

제 43 소 CD ‘안 l싱·위 .!:LI 푸요딘세사유는 나음파 같다. 

a .연명，필병 또는 신체적 결함 

b • 제 36 조 세 3 땅에 서 외 미 하는 면 세 사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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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• 부인에 대반 중-대한 사유 〈뷰히 모( i:J:)후서.9.1 외무와 노 

인이냐 부양외무 있는 가팔의 부양> 

@ 익l 앙위 ιl 무부l 실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. 

a • 우능력자 

b. 부석 격 자 

처1 44 초 연방 집랭원은 민방위소컵 난무기간내에 방위급무 의무들 

연장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특히 외국인 cJ 
^ 스위스 국적이 

없는 자에게도 만방위 금무의무뜰 지 거l 할 수 있다. 

제 45 조 CD 연방 집행원은 지역망위대， 직장방위대， 수택방위대에 

편성시키기 위한 젤차와 면세 cJ 
^ 실역에 판한 설차들 정 한다. 

@ 연방의 기엽이냐 면허블 。-L 바
 

I 운송끼엽에 판하여는 특별규정 

을 적용한다. 

B • 앙위 펴무자의 권라 

서1 46 초 <D 학과교폭 · 실제연습 · 보고서작성 ( Rapport) 에 참여하거 

나 1냥위소집 기 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또는 낀급구조뜰 제공 

하는 자는 그 급무가 최소한 3 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수 

청구권올 가진마. 

@ 연방 집행원은 군보수의 법위 안에서 보수액을 결정한다. 

께 47 조 학과교육·살제연습-보고서작성에 참여하거나 앙위난무의 

소집급무 기칸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또는 진굽구조들 제공하는 

자눈 그플 위하여 적 -9-펠 생겨l 보상뱀 (Erwerbsersatzordnung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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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규정에 따릎 상웅판 보상청구권올 가잔다. 

제 48 죠 @ 학과교#· 싶 )-11 연습·보고서작성에 참여하거나 방위근무 

의 소집금무 기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i앙위근무들 위하여서나 

신굽구조들 위하여 소십된 t냥우l 급무자 (Schutzdienetleietende) 

와 교판은 당해 소집판청에 의하여 척함한 재해 질뱅보험에 

가입된다. 이 보험은 보동의 굽사보쉽에 상응되어야 한다. 

제 1 3 조 제 2 항에 따라 구-3:.뜰 처l 공하는 자도 재해보험에 가업 

한다. 

@ 연방은 주 및 시〔읍·면 j 가 침-여할 수 있는 집단보험 

(KOllektivverSicherung) 껴l 약을 체 결할 수 있다. 

제 49 조 < 생략> 

제 50 조 CD 만망위에의 의
 

무
 

| 의
 

여
 「

-
벼
。
 

는
 

무
 
· 그

 
」 대행A로 적설히 고려 

:쉴 수 있다. 

@ 연방 집행원은 이에 판한 세칙과 :셜차플 정한다. 

제 5 1 조 소집난무기간 중-에는 채무 및 파산에 관한 1889 년 4 월 

1 1 일의 연방법률 세 57:조에 의한 굽복무중- 법적 설차정지의 

규정은 지역 민앙위대 cJ 
^ 직장방위대에 

u 

π
 

자에케도 줍 

용한마. 

IV. 훈 렌 (Ausbil야1λng) 

세 52 조 CD ,":(] 역 만tY-위 대원 과 직 장 l낭위대 원 및 건물소유자는 연 

방뱀규에 외하여 학과교육·실세연슐·보고서작성의 훈띤을 닙L 。 
1::.--

-1 13-



녁 방λ| 출농순닙l εH세 둡 1~ 지 하고 있어 야 한다. 그슴운 

샤능한 한 밤공대 파 합농연습도 살시 하여 야 한다. 

강j :;선시소방대원의 훈렌은 선챙외 득수성에 πf 라 고려되어야 

찰 주 및 시 (.읍 • 면 j 법 규에 πf 라 챙 하 여 전 마 • 

」r 으
 
T 슨ψ

 
연맘 쇠행원의 승인을 얻어 그 밥의 수텍 L상우}대원의 

T판렌을 명할 수 있다. 

져1 53 조 @ 새 로 이 지 역 만 망위 대 에 편 성 된 ‘모 는 해 원 윤 3 일 간 

의 기초훈련파정을 거쳐야 한다. 

C긴 믹l 앙위대의 간부 nJ 
^ r선눈가는 2 일간의 기 본교육 ( GrundkUrs) 

-을 맏는다. 

@ 간부와 전둡가는 원직적 4로 4 년간의 광범위만 젠 교육과정 

( We i te r b i ld u끄gSkurs) 을 거 쳐야 한마. 

@ 상위의 직누들 담당하는 자는 -선항의 교육외에도 1 2 일간의 

득벨교육을 맏아야 한다. 

@ 만 i낭위대원을 위하여는 지원에 의한 교육푼련을 실시할 수 

있다. 

@ 교육훈-련기간이 불충붐한 것 o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앙 집 

행원윤 주의 의견을 둘은후 훈련기간윤 3 분의 I 연잣할 수 

있다. 

서1 54 조 지역민방위대와 직장’낭위대에 펀성된 자와， 건쏠소유자 

및 주택방위대의 전품가는 매년 춰고 2 닐간의 샅꺼|연습파 보 

고서 착성올 위하여 소집펼 수 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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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55;조 Q) 연방은 다음 각호의 자달 훈랜 한마. 

a . 주 만방운|판청외 장， 주의 교판l 지역 띤’앙위대장과 그외 

Jt.좌판송염원 500 인 또는 그 이상쉴- 가잔 71 엽의 직장밤 

위대장파 그의 보좌관 

b .경보·감시‘연락만 및 화생 t상반의 천눈가 

c • 연땅의 직장방위대의 요원 

@ 연 앙은 주의 요구에 따라 주의 님 l 량부담우로 주에 서 훈련할 

책임이 있는 간부 및 진눈가에게도 연밤외 교츄과정 j즈로 훈련 

을 실시할 수 있다. 

제 56 조 각주는 마음으l 자에 대하여 훈쉰을 실시한다. 

a .낭위대의 각송 부-서의 장 (Dien딩 tchef) , 앙위대꾀 파견대 

장 (Deta - chementschef). 앙위대의 구단쉬대 의 장 (Sekto-

renchef) • 동단위대의 장( Q, ua r t i e r c h e f ) J 지역 만-방위대 

oJ 
^ 직장 t냥위대외 선눈가 

b. 500 인 이하의 종엽원을 , 가진 직장 LLL위때장 

c • 지타 주의 직장 t낭위대원 

제 57 조 시(읍·면)는 각 품대장 (Grupenchet) ， 각 동반 단위 

대 의 장 (Blockchef) , 건꼴소유자와 지 역 만 l앙위 대 및 직 장 

양위대의 기 타의 대웬에 거l 훈션을 실시한다. 

세 58 조 각 기엽은 당해 직장암위대의 각 꼴대장과 기타외 대원 

에게 훈덴을 실시한닥. 

제 59 조 연맘 집행원윤 교관외 훈렌에 판한 특벨규정을 세정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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ιH 60 촉 띤 t낭윤 -악과교육 및 실세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석당한 

인원 oJ 
?ζ 그 옥석에 적합한 건-물과 시설 및 장 ~1 플 임외로 

사흉할 수 있다. 

페 6] 초 연망·수·시 (읍·면) .기업의 임무외 뱀위에 속하는 학 

과교육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는 임외켜인 것이든 그 실시들 

상굽 당국의 승인이 있는 해에는 전부 또는 일부블 개인기관 

에 위입할 수 있마. 

v. 장 ~1 • 물 자 • 시 설 • 설 tll 

[ AUBragtung , Material , Anlage und Einrichtung) 

서 1 62 조 CD 연 r낭 집행원운 민 l앙위에만 사용펼 장닝l 및 물자에 

관한 세칙을 정하며 이들 위한 필요한 조사도 랭한다. 

@ r견앙 집행권은 도한 만 l낭위블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될 

장님l q:11; 물자에 관한 ~l 칩 을 정할 수 있다. 

@ 연 1낭윤 추우에 주·시(읍·연) p 기업체 및 개인에의 OJ 2L 돋 Er 

위하여 장님1 q;x;l 불-자둡 저장 유지하고 판리하여야 판마. 

U링 연 }낭은 지 1낭 품권 을 위 하여 주 및 시 ( -읍 • 면 j 로 하여 금 

그 져장눔을 선부 도는 일부 저장 및 관리 하고 유지하여야 

할 요|무플 지제 할 수 있마. 

i1 63 조 <D 주는 그가 보유한 1산위대를 워하여 필요한 장배 oJ 
^ 

쓸자들 확보한다. 

」r I T 낄
 

연 f낭 o 로부터 그에게 위탁된 장tJl l꾀 

^ 물자에 추가파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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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저장쏟 특히 위 생도구 (SanicacaIna，℃ erialj 블 확보할 

수 있다. 

제 64 촉 @ 시(읍·면)는 지역 만 t낭위대와 주댁앙위대률 위하여 

정하여진 개인 장 tlj 들 꽉보하여 지 역 민 1냥워대 뜰 위하여 규정된 

곰동.9.1 물자와 적낄한 저장풀 늑히 식품을 확보한마. 

@ 시 (읍· 띤)는 지역 만앙위대와 주택 i냥위대의 대원에게 정하 

여잔 개인장 tll 블 대여 〔賞툴)의 형식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

지굽한다. 

셰 65 조 @ 기엽은 직장 t낭위대들 위하여 규정된 개인장님l ^ 규 

정된 의
 

l 돔
 

고
 
0 불자와 적당한 저장붐을 확보한다. 

@ 지엽은 직장앙위대 요원에게 개인 장매쓸 대여의 행식 A로 

필요한 범위안에서 지굽한다. 

제 66 조 가옥소유자는 규정된 공돔의 둡자들 수택 l앙위블 위하여 

확보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다. 

제 67 조 외국무로부터 연맘 O~ 수입된 만망위 물자 (ZiVilschU-

tzmaterial) 인 만제품과 완제품은 판세사무어l 판한 1925 년 

10 월 I 일의 연 l냥법률 및 1926 년 7 월 10 일의 농법 시행령 

에 따라 판세 법 앙 전 쟁불자(K :u iegs - ma terial) 와 농일 하게 취 

굽하여야 한냐. 

제 68 조 CD λ1 (읍·면)와 기엽체는 그펙 단i 맘위대둡 위하여 필 

요한 시설과 설비들 설척하여야 한다. 연 1냥은 유지닙l 용에 대 

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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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j 건 t냥 집냄웬윤 이에 관한 세칙올 정한마. 

찌 • 닝l 용 님 r_L 
.- -0 

69 조 CD 년 1냥이 판껴l 자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과|누적 

익 l 조 ~I 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연 L낭응 보소금월- 지굽만다. 

그 보조남은 주의 재정 능력 파 산악지 역 (Berggebi ete) 울 고 

려;:;-~여 그 tll 용의 55 -.. 65 %까지로 한마. 세 3 항운 그 효력 

·어l 영 향뜰 받지 아냐 한다. 

@ 연 1광은 그의 법 규에 따라 임의적 o 로 실시된 훈련의 비 용에 

대하여도 그 tl1 용의 55 % "-' 65 %의 보죠급괄 지납한다. 

@ 연 t앙은 장님l cJ 
^ 

(핏 연앙은 민방위의 

물자블 저 펠 한 가격 으로 ~l 납할 수 

실시 oJ 
~ 관바 가 연방의 판찰사항에 

있다. 

-+ .-_1 L
τ，- O t" τ 

한， 이에 대하여， 휴히 연양의 직장방위대， 연망이 설시한 학파 

교움·실제연습·보고서작성， 기술교육용 자재에 대하여 전벼용을 

부단한다. 

@ <생 략 > 

@ 연밤은 주 및 시(읍·면)의 경찰력을 승강시키기 위하여 

제 36 초 제 4 항에 따라 주 및 시 ( 읍 • 띤 ) 에 위 입 하여 설시 

하는 앙위근무 의무자의 훈련， 장비 및 그 사용에 대하여 보-

초남을 지급한마. 

j 연방은 정식 소밤만외 ;한랜 • 장님 ì . 불자에 판하여는 보조금을 

지굽하지 아니한마. 

-ll Çl-



세 70 :조 CD 주는 그가 행하·는 민맘위의 실시 및 판리와 그가 

명한 신굽구죠들 위한 lfil광위대의 출농에 있어서의 선 tJ 1 용을 

부담한다. 

@ 수는 푹 τl 그가 실시하는 학과교 육， 실제 :난습 및 보고서작성 

파， 자신이 보유·딴 또는 연 앙 o 로부터 위 i斗펀 장비 와 물자의 

저장에 대한 연암의 보조금을 제한 냐머지의 님l 용을 부답한다. 

제 71 조 @ 시 〔읍·면)는 그가 팽하는 안망위으| 실시 및 관리 

와 그가 영하는 낀굽구초둡 위한 지역띤앙위대픽 숲동에 있어 

서의 선비용을 부담한다. 

@ 시 ( 읍 • 면 j 는 득 히 그 가 실 시 하는 학과교 콰 • 실 세 연 습 및 

보고서 작성 과 그가 보유한 또는 연 방」ζ료-부터 위 탁맏은 장닝1 

및 촬자의 저장과， 그가 설.7.1 한 시설 빛 섣너l 에 대한 보조금 

을 제 한 나머지 외 닝l 용을 부-담한다. 

제 72 조 주 법 은 시 ( 읍 • 면 ) 및 기 엽 의 너 l 용에 대 하 여 주 가 어 

L. 정도의 보조금을 지굽하는지들 규정 한다. 

제 73 조 CD 기 업 은 그의 앙위 대 블 위 한 ~1 용융 부담한다. 

@ 연 앙은 훈 련 • 장 벼 • 풀자에 판하 여 그 가 시 ( 씁 • 면 ) 에 지 출 

하는 액수와 농일한 보초곰을 기 업에 

@ 시설 C~I 
1 설비 가 만방위만을 위하여 

그가 각 시 ( 듭 • 면 j 이l 지-한하는 

보죠금을 지 굽한- 1斗.

2} 납한다. 

사용되는 경우에는 연방 

액수와 농-일한 닝 l 용의 

@ 시설 및 설닝l 가 만방위만올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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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연맘읍 닝l 용의 초과액에 대한 보조남만을 지씁한다. 

세 74 죠 가옥소유자는 수댁 앙위 대 공유외 물자의 쑤업 님1 용율 부답 

하며， 일정한 물자들 시 (읍·면 j 에서 저렴한 가격무로 구입할 

수 있마. 

w. 소유권 랭사 

(Inanspruchnahme von Eigentum) 

세 75 ::t.. CD 둥지 및 건물의 소쉬-권자 및 점 유권-^~는 띤 방위 대 

또는 개 개의 금무부서 (Einzelnen Dienstzweig) 의 정 할 (Er-

kundung) 및 연습에 사용되늠 토지 tJJ 
^ 

신고한 후에 처분하여야 할 외무를 진마. 

건물을 적시어l 사전 

(2) 보지 tJJ 
^ 건물의 소유권자 및 점유권자는 또한 그의 톡지가 

만 l캉위의 시셜 및 설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의무도 

잔마. 

@ 그 소유권이 가~l 가 경감되거나 무가~l 하게 된데 대해서는 

적 설한 보상금을 지 급하여 야 한다. 

@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은 수용에 관한 1930 년 6 월 20 일꾀 

연방법률 세 33 조에 따라 단죽펀 설차로 강제 수용을 행할 

권한을 가진마. 연방 집행원은 이 권한을 주 또는 시 (읍· 

연)에 위임할 수 있다. 

사 76 조 CD 만방위소접 근무기간에 는 군대에 있어서 와 농일한 보-

상초건 으로 만 방위 뜰 위 한 징 t블 권 (Requi si tionsrech t)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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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펀마. 

@ 평상시에는 이에 필요한 사전순닙l 만을 갖추어야 한다. 

@ 만앙위대의 소유이거냐 이에게 할당된 장비·불자·시설·설매 

는 굶에 의하여 징발되거나 그 낚어1 T에 .9.1 하여 요구필 수 

없다. 

생 연방 집행원은 이에 관한 세칙을 규정한다. 

V1I. 손해외 책임 

CHaftung für SChåden) 

처 I 77;조 @ 연방·주·시(읍·면) 및 기엽은 그가 실시한 학과 

교육과 실세연습의 결과로 또는 기타 그들의 교판이나 만앙위 

대의 근무수행으로 세 3 자어l 대하여 말생된 모‘든 손해에 대하 

여 그것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생하 

지 아니하는 한， 책임을 부담한다. 손해배앙외 결정에 있어서 

는 채 무법 (Obligationrecht) 제 42 조， 세 43 초 제 I 항， 제 44 

초 세 l 항， 제 45 조， 제 46 조 및 처I 47 조갈 순용한다. 

@도로교통에 판한 1958 년 1 2 월 19 일의 연방법률에 따흔 

책임은 그 혹력에 영향을 말~l 아니한다. 

@ 민방위대와 군대의 협·농연습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 

한 꼽춤 출-돔에 있어서의 책임에 의하여 랭한다. 

@ 진시 단1 L하위대파l 술-농에 있어서는 이 법 어l 위한 책임윤 

생되지 아니 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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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! 78 초 연망·수·시(읍·면)나 기업이 4 ‘ _"_11 t:.! 

tr배 들르 배상판 경 우에는 

그둡윤 그 손해 들 고과l 또는 중대 안 과실에 딛| 하여 o F .71 시 진 

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가진마. 

기ìl 79 조 CD 추는 판해배상청구쓸 판탈할 판얄판정뜰 지쟁한다. 

@ 웬만한 해 설，01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 ;ltL-정윤 세 I 

심 판찰청 으후서 손해 배 상겸 구 및 불적 손해 에 위 한 구상청 구에 

판하여 결정 한다. 눈세가 되고 는
 

이
 
A 손해배상액에 ;단계 없이 

이 걸정을 놈서상으로 동보뜰 받은푸 30 일 이내어l 만방위에 

판한 띤 방향소위원효.1 (E1dgenös s iBche Re 표ursrommission 

fúr Zivilschutzangelegenheit) 에 송국섞 판 결씁 요청 할 

수 있다. 

3 제 3 자블 살해 또는 장해커| 한 경우에는 수의 관할관청은 

세 I 차석 4로 적 합한 1낭법에 따듭 해 결에 노랙 하여야 한다. 이 

러한 해결이 이루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재판소는 유일 

한 재판소 (Einzige Instanz) 로서 이둡 판결한다.건방재판 

소·는 인석손해플 야 71 시킨 자에 대한 구상에 판하여도 판결한 

@ 재 해 의 설 과 인 적 순해 와 불혀 손해 블 농시 에 야기 시 킨 경 -~어i 

는 -불석꼼해에 의한 꼼해바l 상 섬낙L는 -t-1의 세 3 항과 농일한 

셜차에 우l 하여 연 l낭재 관소가 판 결 한다. 

:; 8 0 초 CD 세 77:조 에 위 한 손 돼 ul1 상 셈 구 권 은 고l 해 자 가 :는 해 .9.1 

결파가 말생된우 30 일 이내에 그의 요구둘 세기하지 아니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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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경우에는 소멸된다. 추후에 숭명될 수 있는 손해가 있움 

올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는 이둡 안 날로부터 30 

일 이내에， 늦어도 손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I 년 이내에 세기 

할 수 있마. 

@ 손해배상 청구권은 펴해자가 손해 및 이에 관하여 책임있는 

공농체 (Gemeinwesen) 또는 시 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 년 

4로써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가 말생된 날로부터 10 년 

기간의 만료로써 그 ~l 효가 완성된다. 

@ 구상 청구권윤 펴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알거 

냐 주무관청에 의하여 배상의우 7r 확정된 날로부터 I 년으로써， 

어떼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가 말생된 날로부터 1 0 년4-로써 

그 시 효가 완성한다. 

제 8 1 :조 연방·주·시(읍·면) 및 기업간의 손해배상 급여의 붐 

담에 관하여는 제 69 조뜰 기순으로 한마. 

IX. 항 소 권 (Beschwerderecht) 

제 82 죠 @ 재산권적 성질이 아난 품쟁에 있어서느 이 법이 종 

국적인 것으로 세기하지 아니한 최송적인 주 재판소의 판결에 

대하여는 30 얼 이내에 연방 법무쳐안부에 항소률 제기할 수 

있다. 이 판결윤 좀국석 판결이 되지만 제 9 초 제 2 향은 그 

효력에 영향율 밭~1 아니한다. 

@ 지역 만방위배장외 처분에 대하여는 판할권 있는 시 (옵·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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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청에 이.9.1 들 세기할 수 있마. 이 결정운 송국켜 쉴정을 

행하는 판할권 있는 주판청에 대 한 항소.9.1 밤법 o 료 그 취소 

가 챙 갇~!쉴 수 있다. 

x . 재산권척 청구권 

(Vermðgensrechtliche Anspr 디che) 

세 83 쇼 CD 띤앙 민’낭우l 쉽은 liLt상위법 또는 떤맘삽해원의 집랭영 

령에 급거한 년 l냥의 도는 떤 r냥어j ι니딴 재산쉰섞 성질의 성구 

에} 판 하 여 는 곤해 젝 임 에 판 깐 것 이 아 난 경 우에 도 , 이 뜰 판 껄 
찬다. 이 판실에 괄꼭-이 있는 때어|는 30 일 내에 눈쟁가격 

어i 」싸걱l 없 이 공국:닌- 결 -뜰 캡할 만 }광위에 판한 연 l산항소위원휘에 

ζL À.슛L ι: 
-6 ‘-c. 있다. 

rí) 떤 l광 집 행·쉰은 이에 판한 설차둡 정 한다. 

XI. 벌 칙 

제 84 조 이) 다·뜸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 또는 구뷰에 처한 

다 -~i- 벨히 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벨 대산어l 관할권 있는 

주 또는 시 ( -읍 • 떤 j 판청 은 1 차의 정 고 들 L날 할 수 있 다 • 

만 l낭위폐 있어서 자신에게 위임된 임무의 수입쓸 득벨띤세1.f 

건강상 -;') I 유로 떤세블 받음이 없이 거부하는 자， 민방위의 

학과교육， 살세 떤습 또는 지 타의 순닝l 에 불참할 것 -을 또는 공 

척 o 로 명하여진 조쳐에 딱르지 아니할 것을 공공연하게 선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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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자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다음외 랭위뜰 하는자. 

a •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불웅하거1.f 학과교육， 살께연습이냐 

출농에 불참하거냐 또는 기타의 앙법 o 로 !낭위남무 의누들 

이 랭하지 아니하는 챙위 

b • 착과교콰， 살세 연습 DJ 
-끼: 71 타의 순 닙 l L

‘그二 τ: 띤앙위의 

나 설배 또는 만망워펠농을 !낭해하거냐 해5. 1 는 행위 

@ 숭딴 경우에늠 징역행에 병파하여 벌금을 파할 수 

시설이 

있다. 

@ 급무기간 숭의 범댐응 줍-만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 

선고될 수 있마. 

@ 다은 법에서 정하늠 범죄구성요건을 충속하는 랭우l 에 대한 

행 멜소추는 영향을 ’감지 아니만마. 

세 85 조 CD 고의로 이 법의 시챙윤 위하여 연 l낭집행원이 세정한 

규정 에 위 만하는 자는 200 r 표랑」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， 

중한 경우 

수 있다. 

'-
二C. "ε- 누멈에 대하여는 이에 병과하여 구휴에 차할 

@ 특 l웰히 경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파실에 의하여 행한 경우 

에는 저펠에 대신하여 판달권 있는 주 또는 시〔읍·연) 관 

청 은 I 차의 경 고 블 말 할 수 있 다 • 

@ 복무기간 중의 행위에는 징역 형 을 선고할 수 있마-

제 8 6 촉 @ 수는 이 법에서 형 벌로써 벨하는 팽위의 소추와 그 

판단올 행하여야 한마. 

a 모둔 유최판결과 재판셜차의 정치 결정 (Einstellungsbesch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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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u. sse) 은 선 눈￡로 연 UJ-변호사회 (Bunderanwal tschaft) 에 

무료 송달하여야 한다. 

XII. 눔화재 보호 

(Kul turg다terschu tz) 

저1 8 7 조 눈화재 보호에 판하여는 1966 년 10 월 6 일의 “전쟁시 j 

눈화재 보호에 관한 연망 법률 n 외 균정에 외한다. 

XIn. 경 과 규 정 

세 88 조 <삭 제 > 

oJ 
^ 송결규정 

제 89 조 @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 

규정과 절차규정을 세정한다. 

cí) 연 방집 행원은 시 만의 겨l 옹 • 위 생 금무 • 화생 앙급무에 관한 규정 

경보·방화·루추택자 부조에 관한 규정 및 전시 딘간인 보호 

에 판한 1949 년 8 월 12 일의 제네바 쉽정의 시챙을 위한 

규정 을 세정 띤마. 

@ 연상집행원은 전항의 협정의 시행을 스위스적십자사 이외에 

만방위대에도 위임할 수 있다. 만방위대에는 어린이에 대한 

인식표외 교부 및 위외 협정에 판한 국만계옹의 임무률 이양 

밭을 수 있마. 

@ 이 법 의 집 행 윤 주의 그 밖의 임 무로써 시 ( 읍 • 연 ) J 공사 

(公私)기업의 경영자 및 개인의 감녹하에 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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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90 죠 연 방 집 행 원 은 이 뱀 의 집 행 이 연 방외 관할사 항인 경 우 

에는 이 법의 집 행권을 가진마. 

제 9 1 :조 @ 연앙 집행원응 민방위에 판하여 굽대 및 전시 경제 

부와 협조블 랭한마. 

@ 연방 집행원응 특히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관청과 굽부 

대 간의 관할권을 정 한다. 

세 92 조 @ 연밥 만땅위청은 송래 연방 국방부 '1J-공국 및 연방 

내무부 보건국이 판장하덤 만앙위에 관한 민간인의 업무블 인 

수한다. 

@ 연방 집행원은 만방위엽무들 연방 국방부로부터 분리합무로써 

말생되는 모든 필요한 촉~l 블 취 한다. 

@ 방공대의 임무·조직·장배 및 훈련윤 우선적￡로 만앙위의 

요구에 딱릎다. 그러나 굽대의 펄요블 소흘히 하여서는 아니 

된다. 

@ 이 법이 효력을 딴생하는 때에 이마 만방위디}에 펀성댁에 

는
 

이
 쳐
 

만 60 세의 냥자는 만 65 써 까지 l앙위급무 의무블 진마. 

제 93 죠 <삭 제 > 

세 94 초 CD 연 i낭 법무~l 안부외 초직에 판한 1 9 19 년 6 월 27 일 

의 연방법률은 마음 각호와 같이 보충된다. 

각호 < 생 략〉 

@ 송 래 의 세 8 호는 세 9 호로 한다 • 

제 95 조 @ 연 l광 정부촉켜에 판한 19 14 년 3 월 26 일의 연맘법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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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마픔 각후와 같이 보충된마. 

7-{호 < 생 략 > 

@ 공래 ~I 세 8 호는 까IÌ 9 호후 한마. 

꺼196 죠 Q) 견 방 ~iJ 랭 f깐，1 응 이 법 흑l λ| 랭 닐 윤 장얀다. 

@ 이 1섭의 시댐과 농λl 에 다읍 각호-으쉰찰란 껴1 ~l 된다. 

1 • 만깐인파 소극적인 앙꽁에 :얀한 J 934 년 9 웰 29 일의 연 

dJ- 결정 

2 • 소극석 인 방공에 판단 !설 칙에 매한 J 9 38 년 6 월 24 일의 

0.1 녕& 결정 

3 • 송래의 시챙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늠 한 개펴l 될 

해까지 그 촉L력을 유지딴뎌- • 

시행밀 : 19 63 년 I 월 I 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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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g 젤 만방위에 있어서.9.) 건축상촉치 

에 관한 법률 

스위스 연맘의 연방의회는， 

연 맘헌 법 세 22 조위 2 • 세 42 죠의 3 및 처1 64 조의 2 에 뉘 거 하여 

1962 난 9 쉴 21 일의 연맘 칩행웬의 보고블 열람한 후， 다음파 

같이 뉘 결한다. 

1 • 건 죽의 무 

제 I 조 @ 지 역 만앙위대 (Ortliche SChutzorganisation) 들 설 

~l 할 펙무가 있는 요는 시(읍·면)에·는 만방위에 필요한 건 

숙물이 설 ~l 되어야 한다. 

@ 기 타의 시 [ 읍 • 면 ) 다l 
^ 앙위대 플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 

(읍·연)섹 있어서의 l상위의무가 있는 기업체는， 사정상 필요 

한 경우에는 주에 의하여 건숙..9-1 무즐 전부 또는 부둡적으로 

부여받을 수 있마. 

@ 시(읍·면)으l 줍요성파 위치가 여l 외촬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

주는 시(읍“면)의 건축의무릎 선부 또는 부붐젝으로 변하게 

할 수 있다. 

제 2 촉 @ 건축외무을 진 시(읍·면)에 있어서 주댁소유자는 지 

하실을 갖춘 모든 신축물 또는 지 하실이 있는 건불의 현저 한 

개숙의 경 우에는 벼 상계단이 있는 앙공대 파 실을 설 ~l 하며 ,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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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경 우에 는 닝l 상동」을 (Fluchtweg) 및 배 상암거 (Fl.uchtkanal; 

暗漫) 률 설 .=;(1 하여야 한마. 공농건축불에는 벽 (훌훌) 비l 상구 

(MauerdurchbrÜchen) 블 설 ~1 하여 야 한마. 

@ 주는 지하실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어느 범위만큼 건축장 

의 촉~1 가 행하여져야 하는지의 여 H 특 
I e. 결정 한다. 

@ 주는 특멸한 경우에 여|외블 허용할 수 있으며， 특히 불용건 

(Abge l.egene Gebäude) 및 야간에 는 거 수하지 아니 하고 뷰벨 

히 수간에 1간 거주-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는 여|외블 허용할 

수 있마. 

제 3 촉 <D 뱅원의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맘공대파 수숱실 

gesc삐tzte Operationstel1e) 과 간호 실 (Pfl. egez쉴 ume) 을 

설칙하여야 한다. 

@ 기존의 병원에 대하여는 주는 위와 동일한 조~1 플 전부 또 

는 부분적 o 로 영-괄 수 있마. 

@ 뱅원이 설랩되어 있 ~l 아니한， 방위대 를 둘 의무가 있는 시 

(읍·면)이l 있에서는 수는 응굽보건소플 응급명원 o 로 개축할 

것 을 엽할 수 있마. 

@ 제 2 항과 제 3 항에 게기된 조~1 카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， 

연방은 당해 지역의 보건소플 응굽명원￡로 설 ~l 할 것을 명할 

수 있마. 

제 4 죠 φ 시 (읍·연)는 영업중심지 및 교통교차점에서와 마찬가 

지로 공중(公聚)외 왕래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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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는 제 2 죠 세 l 항에 게기된 기 타외 시 설을 가진 공공 방 

공호률 설~J 하여야 한마. 

@ 또한 시 (읍·면)는 개인방공호가 없거냐 건축될 수 없거냐 

위험이 녁무 많윤 지역의 거주자률 위하여 공공의 방공호률 

설 ;(J 하여야 한다. 이 지역은 주가 시〔읍·면)와 협외하여 

정한다. 

@ 주는 ~1 리 척 관계 상 이 러 한 방공호 의 건축이 특벨허 

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의 방공호플 설 ;(1 할 시 (읍·연)의 의무 

흘 면하게 할 수 있마. 

@ 연방 집행원운 스위스 연방의 기엽 및 면허받은 운송기업에 

대하여 취하여야 할 건축장의 보호조칙에 판한 특별규정을 제 

정한다. 

2 • 보 죠 금 (Bei tr[ge) 

제 5 조 @ 연방 집행원은 영하여진 조~J c..l 
^ 임외혹 행하여진 죠 

칙의 님l 용￡로서 주의 재정 력 과 광산지 역 을 고려 하여 보죠금을 

지급한마. 

@ 연 방， 추 또는 시 ( 읍 • 띤 ) 의 보죠급올 취 륙하려 고 하는 자 

는 건축물 및 시설이 초래할 이익올 보초금 확정시에 산정하 

여야 한다. 

제 6 죠 @ 연 방운 제 2 죠 제 I 항에 외 한 건 축초~J 의 님l 용으로 

25 -., 35 % 외 보죠급을 지 굽한마. 주와 시 ( 읍 • 띤 ) 는 보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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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의 총액이 70 % 이상이 되도독 공-동￡로 35---45% 률 지 

씁하여야 한마. 

@ 제 3 촉에 나라 균정된 병원건축물 및 그 설1:1 1 에 대하여는 

연땅이 55 '- 65 %의 ‘봐초급을 지굽한다. 주와 시(읍·띤) 

는 냐머지 35 -45 % 블 공농무로 인수하역 야 한다. 

@ 공곰 뱅 상호 r디 

~'" 100 인 이상의 인원갈 득히 01 허 끼~ 01 11 디 。 I
pj←~ 
l-õ """"C"" 

지역에서는 50 안 이장의 인쉰을- 수·용하는 ·곰-공건-란 내에 있 

는 방공호의 너l 용무로서 연방음 40 --50 %외 보소품을 지굽 

하 며 꽉 ‘불 한 경 우 에 는 60 % 까지 을 지 닙- 한 마 • 

C링 수와 시 ( 읍 • 면 ) 간의 보조남의 배 정 음 주법 에 ;다라 정 하여 

잔마. 

제 7 조 CD 세 2 조에 규정된 건죽조치가 임의로 행하여신 경우어}는 

넌앙은 셔I 6 조 제 I 항써 따라 보조금윤 지급한다. 

@ 제 2 조씌 위한 건축외무가 쏟재하지 아나 하더라도 건축상 

또는 가렐상의 보호조치가 지좀주댁에서 생하여지는 경우에는 

C넌방의 보조금의 가액은 35 ,....., 45 %에 상당한 것￡로 한마. 

주와 시〔씁·띤 j 는 보조금의 총액이 80% 이상이 되도복 

35'- 45 % 이장괄 공동4로 지캄하여야 한다. 

@ 제 2 조에 규정 된 건 축앙의 보 호조~l 가 주 및 시 [ 읍 • 면 ) 의 

판할을 위하여 행하여칙는 경우에는 연방은 제 6 조 제 3 항에 

따라 보죠금올 지 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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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• 최 소 요 건 

세 8 초 @ 연 방 집 행원은 건축상의 보호죠.jJ 가 충속하여야 할 최 

소요건을 결정한다. 개인 방공호에 있어서의 요건은 버l 용에 

있어 서 둘지주입 을 팬 건뚱닙l 용액의 5 %를 초과할 수 없다· 

@ 보죠금은 그것이 기술적 면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초과님l 

용무로서 지 굽된다. 

@ 기쏟 주택의 건축상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필요한 건줌물을-

위한 보촉금이 최소요건을 충속하기 위하여 지굽된다. 

4 • 보 i죠: 
'-

제 9 조 @ 방위시설의 소유자는 이 시설이 유지되고 사용될 것 

및 그 시설이 언제나 최단기간내에 만방위에 기여될 수 있는 

것습 배려하여야 한다. 

@ 연방은 유지비~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

5 • 수 용 (Enteignung) 

제 10 죠 @ 만 방위 에 있 어 서 의 건 축소.jl 의 시 행 을 위 하여 연 방은 

1930 년 6 월 20 일의 수용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수용권을 

행사할 수 있다. 연방윤 이 권한을 주 또는 시(읍·면)에 

위입할 수 있마. 

@ 시 ( 읍 • 면 ) 는 닝l 상암거 , 님 l 상동로 및 빽 님l 상구가 규정 되 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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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한 사인 (私A) 을 위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마. 

@ 오는 경 우어l 약식 설차 (abgekürzte Verfahren) 는 수용법 

제 33 죠 및 제 34 초에 다라 행하여진다. 

6 • 보상의 살시 

제 ” 촉 CD 의 무자 가 규정 된 

그 조적는 주판할 관청의 

죠~1 블 시 행 하지 아 니 하는 경 우에 는 

닝l 용4로 영 하여 진다. 

@ 보상의 실시로 발생된 초과닙l 용에 대하여는 에펙한 연방의 

보조금도 지굽되지 아니한다. 

7 • 사 용 임 대 차 료 (Mietzina) 

제 12 조 기쏟주댁에 있어서의 방공호의 설쳐는 보죠금을 제외하고 

소유 자 가 부 당 하 여 야 할 님l 용 에 판 하 여 는 사 용 임 대 

인에. 대 한 초과굽부혹 간주판다. 마만， 임대 인에게는 불이 익 

의 발생이 고려되어야 한마、 

8 • 건 축 허 가 

제 13 초 건축외무들 진 시〔읍，연)에 있어서 및 보조금이 요청 

되 는 임 의 의 보호조j(1 써 대 하여 는 그 사업 이 제 8 조 및 시 행 

규정에서 외 nl 하는 최소요건을 춤족하고 관할관청이 승인한 경 

우에만 주 법상외 건축허가를 할 수 있마 •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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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• 항 고 

제 14 초 @ 시 (옵·면) 판청외 에l 재산권켜 성켈외 명령과 결정 

에 대 하여는 추무판청에 항고률 제기할 수 있다. 

@ 주무관청외 배재산권적 성켈외 명 령 및 결정윤 춰종척￡로 

결정올 내라는 연방의 법무 ~l 안부에 30 얼 이내에 재항고되 

어야 한마. 

J 0 • 재산권적 청구권 

제 15 초 CD 수 또는 시 [ 읍 • 띤 ) 에 대한 재산권적 성질의 청구 

권에 판하여는 주 법에 의한 관할관청이 결정한마. 

@ 이 법 또는 연맘 집 행원의 집행명 령에 외거한 연방의 또는 

연방에 대한 재산권적 성질의 청구권에 판하여는 연방 민방위 

갱호j τ 。: 소송물카액에 판계없이 최종적i로 결정을 내리는 연방 

민방위업무를 위한 항고위원회에 대한 30 일 이내의 재향고률 

제외하고 결정을 내린마. 

@ 연방 짐행원은 항고위원회의 출직과 절차를 정한다. 

1 I • 형 벌 큐 정 

제 16 죠 @ 고외 도는 과 셜로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 거 하여 

제정된 시행규정 또는 개개외 영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

푸류에 처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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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특벨히 경한 경·우에는 추무 수관청 또는 .Àl (읍 • 면 ) 관청 

어l 의한 징계로 형벨을 갈음한마. 

@ 마릎 법률에 규정된 뱀되구성요건을 충휴하는 팽위로 인한 

협사소추는 그 Ã력 어l 여Q 하 O 」EL 밭Ãl 아니한다. 

제 17 소 ( 혐사소추 ) @ 위반행위의 소추 I1I;l 판결윤 주가 책임을 

진다. 

@ 동‘깊한 형사판결파 정지 결의 (Einetellungebeecc뇨1 늄ese) 는 

연방변호사휘에l 완전한 정 본i로 무장A로 송달되어야 한마. 

1 2 • 시 행 

제 18 촉 이 ·엽의 시행은 주의 판헬사항4로 한마. 二L 시행은 

판할 관청월- 정하고 소송설차출 영한다. 

I 3. 띤 l냥의 강독 

제 19 초 <D 연방 접행원은 상납감독을 행하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

정한다、 

@ 이 법 에 되 거 한 임 무는 그것 01 연 방의 판할사 항인 한 법 무 

~l 안부에l 위입한다. 

제 20;조 @ 연망 만방위천윤 넙무 ~1 안부와 .Àl 행기관￡로 한마. 

@ 연방판청은 행정앙 및 기술상외 규정을 제정할 권한올 가진다. 

@ 추，시(융·면) 및 개인 또는 연방외 행정판청과 영초물에 

대 한 감독권윤 연밤관청 에 구l 속한마. 

-136-



1 4. 경 과 규 정 

제 2 1 :조 @ 이 법외 규정어l 의한 보초급윤 건축사업이 이 법의 

.Àl 행시에 허가되어 건축작업과 동시에 개.Àl 되는 한 방공호와 

비용￡로 지급된마. 

@ 건축상외 방공호에 판한 1950 년 1 2 월 21 일의 연망결의에 

의 한 보죠금은 이 뱀의 시 행시어l 완성된 앙공호의 배용￡로 

지급된다. 

15. 시 행 

제 22 조 CD 연맙 집행원은 이 법위 시행시기를 정한다. 

@ 마읍 각호요l 뱀률은 이 법 의 시행파 동시에 폐지한마. 

a. 1 9 62 년 3 월 23 일의 건축상의 보호에 판한 연방결외 

b. 1962 년 3 월 23 일의 만 l낭위에 관한 연 l광법 제 88 죠 

C. 1949 년 3 월 30 일외 스-‘위스 굽대의 행정에 관한 연망의 

회의 결의 제 1 66 죠 

@ 기흔의 시 행규정윤 그것이 이 법어l 져촉되지 아니 하는 한 

그것이 적용되거냐 대칙되거냐 폐지될혜까지는 계속 그 효력올 

가진마. 

시 행 일 : 1964 년 5 월 25 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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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이스라옐의 만방위 제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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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의 만방위 캡 

제 1 철 해석 (lnterpretation) 

제 1 ;조(정의) 아 법에서 ’ 만 t냥위 ’ (civil defence) 라 함윤 어 

떼한 공격이냐 공격의 위험￡로부터 만간안‘삼çf뭘A) 을 보호하기 

워하여 또는 그러한 공격의 영 향을 감소시커가 워 하여 취 하는 

제 만 조치를 말한마. 

마만 자위 ‘ 自衛 ) 수단 이 외의 전투초치는 。l 에 포함되 지 아냐 

한냐. 

’ HAGA ’ 라 함운 제 2 조에 의 하여 설 치 된 만 방위 부 ( 룸防衛部 l 

를 말한냐. 

’보조가관’ lauxiliary organisation) 이라 함윤 공공업무를 

전만척으로 또는 부품적i로 수행하는 기관.협회.기업 또는 단 

체로서 국방상이 만방위상 그의 조랙이 필요하다고 관보상에 공 

고한 71 판올 말한마. 

’전쟁지간’ (period of h9sti11ties) 이라 함운 외국이 이스라 

옐어l 대하여 ;선쟁행위를 행하는 7] 간을 말한냐. 

’ H AGA 대연슐’ lmano eu v res )이라 함윤 만방위 부사령관이 

HAGA 대연습이라고 포고한 만방위부 또는 보조기관의 훈련활동올 

말한마. 

’특접지역에 있어서의 공격시 ’ (time of attack) 라 합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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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• 외국이 그 지역올 공격하고 있는 시 7) 및 

2 • 전시중 또는 HAGA 대연습중에 실시되는 배상경보 ‘the a.l-

a. rm signal) 와 해제경보 t t he a.ll c 1 e a.I ‘ sign a.l) 와외 사이외 

...<(간을 말한마. 

’ 지 방냥국 * ‘local au thori ty) 이 라 합윤 "'<1 ‘ 읍， 연 ) 냥국 

또는 지방의회들 말하며， 이러한 7) 판이 없는 경우에는 샤실상 

지방당국의 가능울 수행하는 럽안 또는 개안올 말깐마. 

’ 막l 방위규성 ’ ‘civil defence rule) 이 라 함운 이 법률， 이 

뱀 에 의 하여 세 정 된 규칙 및 야 법 또는 규칙 에 의 하여 제 

접 판 염 랭 이 냐 지 "'<1 -롤 말한마 • 

" ~1 방당국의 장 ’ (he a. d of local a.uthority) 이 라 함운 λl 

l 읍， 연 )의 경우어l 는 ...<( t 읍. 연 )장 또는 부λ( (읍. 연 )장을 

말하며，. ;tl 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율 말한마. 

’군안 ’ (soldier) 이 라 함윤 1955 년 군사재판뱀 에서와 동얼한 

의 디l 률 7]- 전마. 

제 2 절 만방위부 (Civil Defence Service) 

서 I 2 조 l 만방위부 ) 국 7]-의 만방위를 조직 및 지휘하기 위 하여 만 

방위부릎 설치하며 • 만방위부는 냐음에 꺼1 7} 라는 권한을 가진마. 

1 • 국가 전역 또는 특정시켜어l 관한 만방위계펙으l 수립 및 0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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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HAGA 에 소속된 만 t광위대원률에 대한 훈련. 장lJ) • 부대펀성. 

만방위부대외 지휘계통과 징계제도 및 운영방법의 규정 

3 • 만방위 대 원의 제복 또는 안식 표 ‘認講標 ) 의 제정 

4 • 계약의 쳐l 켈 및 로지와 동산외 취늑 

5 • 토지상에 있는 쿠축물의 철거. 건물 및 시설의 건축과 이려 

한 건축물의 유지 

6 • 맨.방위붐야에 있어서의 파업을 이랭할 수 있도복 보조기판을 

교육 및 지도하고 첸사 또는 HAGA 대연습가간중 이 보조기판 

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동원 

7 • 안방위샤향에 관하여 정부 각 부처， 지방당국 및 사가업체 

(私企業1*)와의 행조 

8. l:J l 상경보 및 해제겸보의 제정과 이러한 경보으I 움영 

9 • 주안에 대한 만방위훈련 및 이를 위한 주만의 장l:J} 

1 0 • 건 물의 위장관리.공격올 밭운 주만의 구초 몇 만방위규정에 

I마른 파업수행에 필요한 가 타 업무의 아 행 

1 1 • 전안척 A로 또는 특정샤창에 판하여 국방상의 승안 및 판져l 

당국의 협죠느하에 민방위에 판렌되지 아냐한 생영 및 재산의 

쿠죠행위 

세 3 초 (HAGA 사령관) (iJ국방상윤 이스하옐방위굳‘the De fen ce 

Army of lsrael) 의 장교 l 안을 HAGA 사행관￡로 안멸하먹 。l

에 관한 사향응 판보에 공포한마. 

@HAGA 샤령 관운 HAGA 의 행 정올 홍 할하고 모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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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ζ 속 웬 올 홍 솔 하 며 • 이 법 또는 이 뱀 에 으l 하여 세 정 도} 는 

받-듣 규칙에 의하껴 타안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모는 사항켜l 있 

셔 HAGA 으 0) 픔A로 행 위 랄 수 았 다 • 

;, í 4 조 i 전국평 의 회 ) Q) HAGA 전국명 의 희 (National Council of HAGA) 

-늠 HAGA 샤령 관으l 자운지 판이 냐 • 

낌 HAGA 전국평으I 회는 마음 각 호으 J 어| 게 71 하는 자로 쿠성한냐. 

1. H A.GA 사령펠 이샤랭판윤 전국평의펴으l 의장이 관냐. 

2 • 재무상 l 보건 상. 교육운화성. 겸 무상. 사칙복지 상， 노붕상， 내 무상 

주댁장 및 교통상이 각 해냥성외 

각 I 안 

직원중에서 I 口~ 슴L..!= 디 ð or -c 대표 

3. r 예 우잘댐 J ,..(1. r 멜， 아 Bl 브， 야파 J (Tel- A.viv-Jaf‘ fa) 시 및 

[ 하아파 」 λl 의 대 표로서 zf ..(1 의회에서 엄 영한 자. 

4 • 저 I 3 호에 게 71 되지 아냐한 λI (，읍， 연 )의 대표로서 내무상。l 

0) 해관계 있는 지방당국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자 2 안 

5. 1941 년 지앙의꾀령 (The Local Council) 의 대표 I 안￡로서 

:니무앙이 이해판계있는 지 1냥당국의 추천에 의하여 임멸하는 자 

6 • 이 스라켈에 있는 「 마윗외 붉윤 l앙패 J (Magen David Adom) 

협회집행위원회의 으l 장 

7. 1959 넨 소 방서 법 (The Fire-Fighting Services Law) 에 의 

하여 암 영 되 는 4소방감 (The chief lnspector of Fire-Fightu힘) 

8 • 쑤안 I갚쳐1 (, W 0 m e n I s 0 r g an i z a t i 0 n ) 의 대 표로서 l뀌우상아 이 해 

판계 있는 푸안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임영하는 자 1 o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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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2ξ ( 지쿠 HAGA 사령 판 ) 0) HAGA 사령 관윤 이 법 의 목적을 위 하여 

전국율 수개외 HAGA 지구( J也단)로 냐누고 각 지쿠마마 지주 

HAGA.샤령 관 lThe Distric 딩 HAGA Commander) 윷 임 명 한마. 

이 뱀에서 ’지쿠 HAGA 샤팽관’이라는 말운 관계지쿠으 HAGA 사령 

판을 말한마. 

(찢각지쿠 HAGA 사랭 관윤 관할지 역 내의 만방우| 에 관한 촉직 및 

행정윷 동할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. 

1 • 당해 지주내의 모는 HAGA 소속원을 몽솔하교. 

2 • 천시중 또는 HAGA 대연습가간중 당해지역내의 보조기판을 동원 

펠 수 있￡며 

3 • 만방위규접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기타으l 권한을 행사한마. 

제 6 초(지쿠평의회) (1) HAGA 의 지주평의회 야h~ District Council) 

는 각 HAGA 지주내에 설치하며 냥해 지쿠 HAGA사령관의 자운71 

판A로 활동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71 타 임무를 수행한마. 

(킹지균L 평의회는 다음 각 호으I 1 어l 해당하는 자로써 쿠성한마. 

1 • ^1 쿠 HAGA 사랭판 이는 당해 평회의 으l 장이 된다. 

2 • 보건상， 교육운화상. 경무상， 샤회꽉지상. 내무상 및 교통상 o} 

각 관할성내의 직원좋어l 서 임념하는 대표자 각 I 안 마만.제 

6 조 A 에서 말하는 HAGA Ãl 휘 부의 일부률 쿠성하는 지구에 

있어 서는 l~ 무상。l 내무성 소속직원좋에서 임 영 하는 대 .표 1 안만 

o 로 한냐. 

3 • 지쿠내에 있는 지방당국의 대표 이러한 지방지판 및 대표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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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는 내쿠상이 결정한마. 

4 • 냉해 지쿠내애 있는 Jlage n Dav i d Ad om 협회지푸의 대표로서 

국내 MDA 웹회집행위원펴의장이 엄영하는 자 1 안 

5 • 소 l광강이 임 영 하는 당해 지쿠내 으l 소방 71 판으l 대 표 I 안 

6 • 냥해 ~1 구내의 부안단체대 표로서 내무상이 부안단체의 추천에 

으l 차여 엄 영 하는 대 표 I 안 

(ψ지쿠 HAGA 사령 관윤 지쿠정 의회의 품의플 얻어 당해 지쿠내에 

있는 일만대좋 및 ÄI 설의 만 1광위참여 또는 보조가판의 교육， 지 

도， 죠정에 관한 겹 무둡 지쿠평으l 회위웬에 게 부여 헬 수 있마. 

마만. 01 와갈이 부여되는 겁무는 당해 위원이 대 표하는 장관 

또는 가 팔의 판할법 위즐 초파하지 옷깐마. 

서I 6 조 A (HAGA.관쿠) (J) HAGA 사령관운 2 개 이상의 HAGA 지쿠끌 

함하여 하냐외 HAGA 판쿠 (c omman d) 를 만들도복 지 λl 할 수 있 

으며 HAGA 판쿠사령 관은 이스라옐방위군장교로써 보한마-

(낌 HAGA 판주사령 괜응 그의 관할내에 있는 HAGA 지쿠에 관하여 

HAGA ~1 쿠샤령 관으로서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알부뜰 행사 

하며 그 외에도 HAGA 사령판이 지 λl 하는 71 라 임무를 수행한마. 

l:Ð각 HAGA 관쿠에 HAGA 판쿠평 의 회 ‘HAGA .Command Counc il) 릎 

설치하고 이판주명의회는 HAGA 관쿠사령관으l 직속자운 71 판으로서 냐음 

ι， 1 게겨 하는 자로 쿠성 한마. 

1. HAGA 관쿠 사 령 관. 이 는 이 평 의 회 의 의 장 이 된 마 • 

2 • 판쿠내에 있는 HAGA 지쿠 사랭 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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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보건상，교육운화상.경무상.사회복지상，노동상，내무상. 및 교 

통상이 각 해냥성의 직원줌에서 임명하는 대표 각 l 안 

4 • 냥해 관주내에 있는 지 l앙당국외 대표， 이러한 지방당국 및 

대표의 수는 내무상야 결정한마. 

5. 0) 스라엘에 있 는 KDA 집행위원회외.장이 임 영 하는 냥해 관쿠내 

으 IID J. 협 회 제 뿌외 대 표 1 안 • 

6. 당해 판쿠내어l 있는 소‘광기판의 대표로서 소방감이 임영하는 

자 I 안. 

7 • 당해 관쿠내어l 있는 부안단체의 대 표로서 내무상이 부안단체의 

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자 I 안-

(핑 HAGA 관쿠사령 관은 당해 판쿠 평의회의 돔의를 열어 일반대중 

또는 공공가판을 만방위에 참여 λ| 커거냐‘ 당해 관쿠내에 있는 보 

존기관을 훈련 또는 지도하거냐 또는 만방위활동을 조정하는 암무 

를 。l 평의회위원에게 부셔 할 수 있마. 

다만 이러 한 임무는 이를 
o r 바

 
I 여

 
l 

H 
T 위원 01 대표하는 장관 또는 

기관의 관할멈위를 초파하지 뭇한마. 

제 6 죠 B ‘청의회의 젤차) CD천국평의회， 관쿠평의회. 지푸평의회. 

및 아들 각거의 위원회 tcommittees) 의 업무 및 심의절차와 의 

컬정족수어l 관한 규정윤 규칙 lRegulat ion) ~로 정한마. 

깡전국정의회，관쿠평의회.지구펑의회 또는 아들 각거의 위원회의 

행우l 는 행위 당시 셜원 l 久웰 }이 있었마는 이유안무로써 무효가 

되 지 아니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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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소 (HAGA 으l 가본갚무) 국방상운 HAGA 으l 특정입무릎 71 본임무 

상 s sen ti al duey) 로 선언하고 국회외무안보위원폐 lThe E’oreign 

샤i、 fairs and Security Committee of the Knesset) 으l 숭안을 

rlJ 꺼 HAGA 의 71 본임무룹 관수입무 (a γital duty) 로 선언할 수 

싶냐. 

/~1j 8 조 A (가본검우 또는 지동연습을 위한 소집동교) 

'J) HAGA 사령관윤 전국경의회의 자운을 거쳐 HAGA 지구사령관이 H-

AGA 의 7) 본 엄무를 수행하거냐 HAGA 가동연습에 참가"<1 키기 위 

친L 겨 해당 지역 내에서일을 하거냐 생활하는 자·출 소집할 수 u 
7녹
 

노
 

영 령 l order ) .!!...후 규정 헬 수 있으며 • 이 더 한 염 령 윤 국 7r 

-선역에 걸쳐， 또는 4추점한 HaGA 지쿠 71-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

λl 캠 렐 수 있냐→ 

!낌처I 1 항에 외한 염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이 영령이 시행되는 

;;(1 켜으 HAGA 지푸사령관 또는 이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올 부여말 

응 장교는 당해 지역내에서 일을 하거냐 생활하는 자어l 게 HAGA 

의 71 본 임 우 룰 수 행 하 도록 배 치 되 었 다 는 롱 고서 ( 야 하 * 배 ~I 흥고 * 

(p 0 s t i ng no t i c e )라 한다)를 발부할 수 있 o 며 아러한 비1 ~1 

‘흥고둡 밭윤 자릎 HAGA 으l 가본임무수행 또는 71 동연송-을 워하 

여 소집할 수 있냐. 냐만 선 λ| 들 써|의짜고는， 

1 • 누쿠듣지 1948 년 법률 및 행접영령 (The Law and Adminis-

tr‘a. t i on Qr di n an ce ) 에서 말하는 휴가 71 간 좋에 는 이 조에 

석한 어떼한 근무에도‘ 소집되지 아냐하며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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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• 뉴쿠듣지 월 간근무 (J.J t려動흙 : The mon thly s erv 100 ) 로서 는 

I 개월에 3 시간. 연간근무 lthe annual service) 로서는 I 년에 

3 일올 초과하여 소집되 지 아니 한마. 

2-2. 가본임무률 부여말윤 자가 배치봉고릎 발운 경우에는 이 자는 

규칙‘으로 정하는 가판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껴l 성염. 연령. 직업. 겸 

랙 • 주소， 샤업소 또는 직장. 가족사항. ! 개월 이 삼의 출국 및 귀 

국어l 관한 영세서를 서연￡로 홍보하여야 한냐. 

떼이 초에 의한 연간근무는 계속적안 것이어야 한마. 

마만， HAGA 지쿠사령판윤 이 근무기간을 마음과 같아 쿠붐하도록 

지 ~I 할 수 있 마. 

1. HAGA 사령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륙정안 또는 특접법위에 속하 

는 자에 판하여 냥해 연도에 한하여 2.7) ( 期 ) 로 쿠붐 

2 • 관계자의 서연동의 7}- 있는 경우에는 2 71 이상으로 쿠붐 

핑이 조어l 의한 영령 또는 지시는 관보상의 공고를 요하지 아니 

한마. 

이 조에서 ’ 장교 ’ lof t' icer) 라는 말에는 HAGA 외 장교계급보유 

자도 포함한마. 

제 7 :조 B ‘기본임무외 연세 ) (j)마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

H A.GA 의 가본임무릎 수행하도복 배치되거냐 소집되지 아냐하며 • 이 

러한 가관암무블 수행하거냐 HAGA 기동연슬에 참가할 외무뜰 지 

지 아냐한ε+. 

1 • 0) 스라옐 방위굽의 정규굽안 또는 예 닙l 군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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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• 이스라옐 경찰 

3. HAGA 의용눈 

4 • 1 6 세 。l 하 또는 62 셔l 이상의 냥자 

5. 1 7 세 。l 하 또는 50 셰 이상의 여자 

6 • 임 신중의 임부 q7Il 출산후 I 년아 경과하지 아냐한 부녀 

7. 5 껴l 口 l 만의 자내를 가진 부녀 누 ~π L:- 이를 대신하여 자녀 

갚 맡고 있는 자 

(3. 5 세 아 상의 자녀 뜰 여 러 명 가진 부녀 또는 규칙 ￡로 접 하는 

바에 따라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. 

!및누쿠듣지 꺼소 l J콤所) 또는 직장0) 있는 지역올 판할하는 지방 

냥국의 관할뱀위 외에서는 HAGA 의 가본엄무-를 배치되거냐 소씹되 

지 아냐하며 • 이려한 71 본임무플 수행하거냐 HAGA 71 동 연습에 

참가할 의무뜰 지 지 아니 한닥. 

r및전항의 규정에 불쿠하고 꺼소 또는 직장o} 있는 지역의 지방당 

국의 관 할 l펌 워 외 에 서 는 ·찰수 임 무의 수 행 을 워 하여 또는 HAGA 7) 

동연습에 참가ÄI 커가 워하여 안원율 배치 또는 소섭 할 수 있냐. 

그2.i 냐 거소 또는 직장이 있는 HAGA 지쿠 외에서는 전술한 l:J~와 

같이 배치 또는 소집하지 옷한마. 

저I 7 초 G ‘ 배 ~] 통 고의 취 소 또는 소 집 해 제 에 판 한 11 청 ) 

,.V HAGA 의 기본임무흘 수행하도복 배치된 자는 HAGA 지쿠평의회에 

닝11 ~1 춤고의 취소를 줍원하고 이 명의회로부터 신청서제출의 허 가 

밭을 수 있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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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하도옥 기본임무흘 HAGA 의 참가하거냐 ψ HAG 4. 가 돔연습어l 

이내에 

연기률 

5 일 ) 15 일 l 전.，.(/ 줍에는 소섭알록부더 

HAGA 저쿠 정의회에 

자는 소집펀 

출원 

수 

또는 

닝l-~ 
t= 2. 

해져I 

허가를 

소집의 이 대하여 

펑외최로부터 , 신‘챔서 하고 
-
-
육
·
 

냐
 

교
 

있
 

위원회는 선압한 

저l 출의 

북쳐올 ‘ 위하여 당해 @자쿠평의회 

c n 
-õ-C 상황 유사한 7) 타 r"?- L. 

~""'C" 

• 
가족 

또는 

정착 〔定賽 ) • 국띤경제. 건강. 

접수한 

있마. 

신청을 

~ 

T 

아러한 

7) 각할 

위원회는 

허가하거냐 신청을 

지쿠평의회 

고려하여 충붐허 

통고취 

거쳐 

제 2 항의 

자운을 

판 를
 

H 
T 여

 
l 

'ü체 검사J뜰 

취 률
 

고
 

통
 

심사 하여야 

의하여 

Jl; , 신청 과 동시 에 

따라 71본임무 

신쳐l 검 사했l3Ji fF 검 을 요청i활 -수 

엄두수행으l 부적-합성이 ·판정’-판‘ 경우에는 

또는 

3 ‘날 。 l 내 에 

전.，.( J 중에 는 

한마. 날로부터 

A 

국방상의 

제 7 조 이 초에 이유로 

신청 하는 τzp는 

방법어l 

:4)건강상의 

L 2 
i ‘흔 

에
 

h 

해
。
 

수
 

적합성 

있으며 

관한 규정’하는 

워하여 

경과 

정말가 

살시한 

• ’ 

‘ 

는
 

회
 

원
 

위
 

한다. 소하여야 

HAGA 지쿠 당해 

한마. 

신청J짜、 i、 및 i 

결정을용보하여 야 

천술한 또는 @지쿠명의회 

사랭판에게 

소집 의한 제 2 항에 

판한 

의무) 

-ü청에 

11.청제출기간 위한 

A 

연기률 

제 7 조 -읍소할 D ‘소집에 세 7 조 

지각될· 신청 。l

또는 

제출한 ‘ 경우어l 는 

해처I 

산.청서흘 

소집。l 는
 

n T 의
 

또는 

웅소할 

; 경과하거냐 

어l 

혼재하지 ttlf 까지 

아니 켈정되지 허가가 대한 신청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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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r 쿠
 

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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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한 이 외무혹푸태 연제되지 아냐한마. 

처17 조 E ‘ 천 시 중 굽여 ) (j)제 7:조 A 에 의 하여 겨 본 임 무 률 수 행 

하거냐 보죠기판의 알，원으-로 이 보죠기펠에서 보수률 ‘닫지 아냐 

o~띤서 HAGA 지쿠 샤랭판외 지시에 짜라 만 l광위임무를 수행하는 

사는 전시중 전‘슐한 임무수행에 관하여 '959 년 예비눔 ‘보상 ) 뱀 

‘The Reser‘Vßßervice (Compensation) Law) 제 3 초 제 2 항에 

으1 한 영령으로써 그 당셔 너l 상근무자에게 지급하도륙 규정된 -급여 

금울 국고로부태 지굽말는마. 그랴냐 선숱한 자7t 고용주로부터 

니 l 러한 근무일수에 대한 노임을 。l 마 지급밭운 경우에는 。l 고용 

수는 。l 자7r 이 러 한 근무에l 판하여 국고로부터 긴 급맏윤 급여 금 

처l 상냥 하는 금액 율 이 자에 Ã1 굽 할 노임 둥에 서 공 쳐l 할 수 있 마 • 

(낌국방상운 이 초의 목척을 위하예 HAGA 및 그 보조기관내의 

겨l 굽을 이스라벌 t광위폴외 계품어l 준하여 채택 할 수 있냐. 

저I 8 초 ( HAGA 의 구성원 j ‘j) H 4.GA 는 나음 각 호의 1 어l 해당하는 

자로 쿠성 한마1 

1. 1949 년 방위군법 (The Defence Service Law) 에 의한 예\:1] 

굽복우블 HAGA 에서 이 행하도록 지시발운 이스라옐방위둠에 소속 

된 예비굳 

2 .• HAGA 에 지원 업대한 자 

3 • 제 7 :조에 의하여 HAGA 외 71 본임무7}- 푸여된 자 

4 • 예 닝l 굳지웬자록서 HAGA 어l 근무하도꽉 파견된 자 

5 • 이스라옐망위굳의 정규군안4로서 HAGA 에 근무하도옥 파견된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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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킹-뉴쿠듣;<] 임푸7~ 염시되에 있는 지원명삼고서에 서명한 후7~ 아 

내연 HAGA.에 ;<)원엽대 하~] 붓한마. 

@HAGA 에 지원입매한 자가 이로부터 퇴역랄 수 있는 조건윤 규 

칙 A로 정한냐. 

넷 HAG 4. 요원윤 -랍뱀 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엄무흘 수행 할 외무롤 

;(1 며 상관의 정냥한 영령 또는 지 ~I 에 복송하여야 판c.J.. 

(5)제 1 항 제 I 호에 의하여 HaGA 요원。l 된 자의 겸우에 있어서 

세 4 항운 1949 년 방위굽법으l 규점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전술한 

엽의 목적을 위하여 HAGA 는 아스라옐방위군의 예tJ l 부대 lreserve 

unit) 로 보며 HAGA 장교의 계굽응 방위굽장교으l 겨l 급으로 본마. 

@행샤책임 및 손해버i 상 책임에 있어서 HAGA 요원윤 그의 임무 

수행에 E마를 작위 l 作빼 )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정부직원4로 본 

마. 

(() 1949 년 전쟁상이자 t 수당 및 직업재활)법 및 1950 넨 천몰군 

안가족‘연굽 및 직업재활 l 법운 HAGA 의 임무수행중 상해뜰 업 

거냐 질명에 켈란 요원 및 그의 친족에 대하여 준용하며 전술한 

법플의 목적율 위하여 HAGA 에 서 의 근무는 굽복무로 보고 HAGA 

외 입우송료일운 둠복무로부터의 전역일로 본마. 

셔18 조 A t 참초사향 ) 어 r던 세정법에서 1959 년 상이품안 l 연금 및 

직 업 재 찰 ) 캡 또는 1950 년 전 몰 굽 얀 i~ 족 l 연 금 및 적 겁 재 팔 ) 뱀 올 

참조하도록 규접하늠 경우에는 뱉대 규정 0) 없는한 。l 법 세 8 죠 

도 이 참조 사항에 포함되는 것￡로 본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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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1 8 조 B l 보초가판 요원에 대한 야 법외 줍용) 보초가판의 요 

웬 0] 전 "<1 좋 또는 HAGA.지쿠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HAGA 가동연습 

71 간중 만방위 업무률 수챙하는 경 우어l 는 세 8 조 셰 4 향. 세 6 항 

'Ll 
:>e 세 7 향과 치18 조 A. 세 9 조및 제 24 조는 。l 자들 El AGA 

a.원 으로 간주하C에 준용하며 • 제 8 조 셰 7 항에서 말하늠 법 률으| 

-푸적율 우l 하여 요원의 
p T 굽복무로 보고 이 근무의 

격춘료일윤 눔복우로부터의 전역일로 본냐. 

세 8 조 C l 손해배상의 책임 ) 보조 7] 판이 야 뱀에 의하여 이 71 

판의 보유강닙l 블 운용하도록 ~1 시 t양은 겸우에는 이러한 장비는 

1940 년 보상 l 방위 ) 랭 t힐he Compersation lDefence) Ordinan-

ce )에 외하예 이로부헤 말생하는 손해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한 

보상 ~1 급에 관하여는 정부가 。l 영에 의한 13J 상권한에 의하여 

점유한 장\:I J 로 본라. 

치I 9 초 lHAGA 요원의 특벨권한) (î) HAGA 샤령판 HAGA 지주사령관 및 

HAGA 요웬으로서 HAGA 사령관 또는 HAGA 지주의샤령관￡로부터 허 

7t 말운 자는 ·오전 8 시부터 오후 8 "<1 까지 만방위규성에 대한 

워 만샤항이 있마고 맏율 얀한 이유 7t 있꺼 냐 민방위에 관한 조 

치를 취하는데 펠요하거냐 또는 실세록 그러한 초치를 취하71 

우l 하여 어떼한 7r 폼이1.f 건불에 들어칼 수 있냐 • 

. ?)전시중 또는 HAGA 기돔연습 7) 간중 근무중안 HAGA 요원윤， 

1 .쳐I 1 항에 펼거한 상황 또는 목척하에 어떼한 가똥이냐 건물 

야l 도 율어갈 수 있으며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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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• 민방위규정의 순수출 보장하겨 위하여 적절한 수만올 샤용할 

수 있마. 

@ HAGA Jl..원 윤 공 격 중 페 공 격 지 역 내 에 있 는 자에 대 하여 당해 

지역내의 안염 (A命 ) -을 보호하거냐 주출하가 우l 하여 펠요한 r녕 

령 올 내릴 수 있마. 

세 9 조 A (경보기 및 홍11. ~I 설의 설치) HAGA 사령판 또는 그로 

푸터 권한을 부여밭응 자는 만방위의 목척을 위하여 국방상0) 

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경보가， 동삼λl 설 및 동력 λl 설을 

설치 및 운용할 수 있으며 • 71 타외 동삼λl 설 및 동력시설올 샤 

용할 수 있마. 보상지급에 판하여는 1940 년 보상 l 방위 )령 

셰 3 초 세 I 항 세 3 호를 준용한마 

세 9 조 8 (쿠축을 위한 수송붕사) CD선시좋 HAGA 샤령관으로부터 

권한을 부여받은 HAGA 요원윤 서연 또는 쿠두로 그 당시 차량 

을 운전하는 자에 게 지 ~I 밭윤 .-(1 간과 장소에l 서 지 ~I 밭운 방법 으 

로 며공격 지역내에 있는 부상자플 운간하거~ 냥해 지역내에 

있는 사랍 또는 재 산을 주출하71 위하여 차량을 움천하도옥 지 

λl 할 수 있마. 

이조에 의한 의무률 이행하고 이로 안하여 다릎 법정 l 法定 j 

의무률 이행할 수 없는 자는 이 법정의무의 풀이행에 대한 행 

샤책임윷 지지 아냐한마. 

(g)수송붕사 ltransportation service) 에 자출된 차량운 이 봉 

사가간중 보상지굽에 있어서는 1940 넨 보상 l 방위 ) 령에서 말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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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는 버 상당국 ‘the emergenoy powers) 에 의 하켜 수용된 것 A로 

본냐. 

GÐ~lI 8 초 제 6 항 및 제 7 항과 제 8 조 A 외 목적 올 워 하여 수결 

봉사의 외무룰 이행하는 자는 HAGA의 요원 4로 보며， 이자의 

풍샤는 HAGA 의 입 무로 본냐. 

및이 조에서 • ’ 차량 ’ (vehiole) 이 라 합운 교홍령 (The Traf‘ fi 

01‘ dinanoe) 에서와 동일한 외 며이냐. 

치 I 1 0 조 (HAGA) 의 예산) (ì) HAG-A 으l 연간예산( 0) 하’예산’야라 

한마 ) 윤 국고 및 지 방당국에서 부답한냐. 

낌 HAGA 여I 산에 대한 국고외 우담액은 매년 재무상의 권고에 입 

각하·에 국회재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마. 

,;1) HAGA 샤랭관융 전국청의회의 자운올 거쳐 예산안올 펀성 한닥. 

및전술한 예산안운 국방상， 내무장 및 새무상의 송안을 얻으며 

멤 적 71 속렉 있는 유호한 예산￡로 되역 HAGA는 이 예 샌에 멜 

~I 하역 지출하여야 한냐. 

cf 만 국방장음 재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지출항내에서 어느 

옥(택)의 예산율 마른 옥으-로 전환시킬 수 있냐. 

~국교부맘액을 공제한 후 예산지출에 소요되는 잔액운 내무앙에 

의 하여 지 방당국간에 배 부된냐. 

각 ~1 1-앙당국에 배품되는 금액윤 이 어l 관한 홈.il. 7]- 냥해 지방당 

푸어l 말 하여 걷l 낼로부터 HAGA 어l 대 한 이 ^1 t앙당 국으I 채 무를 

-규성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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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0 초 (HAGA 외 예 산 )J) HAGA 의 연 간예 산 l 야 하 ’ 예 산 ’ 이 라 한 

냐 } 운 국고 및 지방냥푸에서 부당한마-

(잉 HAGA 예산에 대한 국고의 부납액운 매년 재무상의 권고에 업 

각하여 국회새점위원회의 켈의에 의하여 정한냐. 

@ H A.GA 샤령 관운 전국정 의회 의 오
 
E 자

 
거쳐 예산안올 펀성한마. 

t핑전숱한 예 산안은 국방상. 내무상 및 재무상의 숭안을 얼으.연 

뱀척가속랙 있는 유효한 예산￡로 되며 HAGA 는 이 예산에 일 ~l 

하여 지출하여야 한마. 

마만 국방상윤 재무상의 동의블 얻어 농옐7.1 출상내에서 어느 폭 

( 目 ) 의 예 산올 다른 옥적 으로 전환λl 킬 수 있마. 

@국고부담액을 공세한 후 예산^1 출에 소요되는 깐액윤 내무상에 

의 하여 지 방당국간에 배 부판마. 

각 지방당국에 배품되는 금껴윤 이어l 관한 통고가 냥해 지 l광덩 

국에 말하여진 날로부터 HAGA 에 대한 이 ^l l광당국의 채무률 쿠 

성한마. 

제 1 0 조 A ( 지 방 HAGA 의 예 산 ) c])지 방냥국운 처I 1 0 촉에 외 한 

HAGA 예산에 대한 붐담금 이외에 내무상이 매년 HA. GA.샤령관외 

재챙에 외하여 가놓한 한 이 지방당국의 민방위의 필요조건 및 

이 러한 재정 부담의 능력을 교려 한 후 정하는 관할지역내의 만빙 

위외 소요경lJ)률 중냥하71 위한 금액율 그 예 산내에 포함시쳐야 

하며 지 방 HAGA 예 산외 내 역 윤 HA당A 지쿠샤령 관외 지 ;(1 에 따라 

당해 지방냥국이 켈정 한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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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깅지방냥국이 회계년도말까지 내우상이 지 ~I 한 바에 때라 지방 

HAG.A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졸·하지 아내한 경우에는 내우 

상운 전술한 口l 지출액의 전우 또는 일부흘 회계-받에 H A.GA 어l 

7.1 -블할 채무로서 7) 장(記i淚)하노록 지시하고 이 7.1λl 둡 말한 

‘갚로부터 2 월 0] 내에 채부릎 ~1 불하~l 아니하는 경우에는 

이흡 HAGA 에 ~]불하도복 ~]시할 수 있냐. 

@ HA.GA 7}- 이 채무를 지불맏응 때에는 HAGA 는 。l 채무뜰 지 -울 

란 ~1 방당국의 안방위경 B) 둡 뉘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냐. 

핑지방당국응 HAGA 지쿠사령관의 요쿠가 있￡띤， 지방 HAGA예산의 

집 행어l 관한 샤향을 동보하여 야 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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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철 대파소(待헬所) 

제 I 1 조 ( 정 의 ) 이 장에 서 

‘사업소 ’ ( business premiees )라 함윤 J 0 쉰 이상이 돔시에 

일을 하거나 20 언 이상의 늘 출입하는 작엽장 또는 사엽소로져 

이용하거냐 이용하려는 영쿠;선불율 말한다. 

‘ 가옥 ’ ( hOUS9 ) 이 라 함운 건 축상 타건물파 붐리 되 고， 사엽 소가 

아닌 사람의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냐 이용하려는 영구건물을 말한 

마. 

g 사업 추 " ( 學뚫主 ) : Business Owner 라 함은 사엽 소률 점 유하 

고 있는 자를 말한마. 

‘소유자’라 함윤 가옥 또는 기타 건물에 판하여는 이로부터의 

수입을 수취하거냐 수취할 수 있는 자 또는 자기자신의 권리로 

서 또는 대리언이냐 수탁자로서 이 가옥이나 선할에서 생기는 

수업을 수취하는 자률 말하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25 년 이 

장의 、기간￡로 임차한 가옥이냐 71 타건물에 관하여는 입차안을 

말한마. 

t 관할관청 • ( C ompet ent authori ty ) 이 라 함은 HAGA 사령 판， 

HAGA 지쿠사령관 또는 HAGA사령팬~1 의히여 서연으로 제 3장의 폭썩을 : 

위한 판할판청·으호져외 :권한올 부여 딸윤 자룰 말한다. 

‘ 대띄소 ’ ( shel ter ) 라 함윤 관할관청이 숭언한 계획에 따라 

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쿠축물 또는 기타 장소훌 말 

하며， 이러한 계획운 천만젝￡로 또는 특정부듀의 대되소냐 개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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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띄소에 있어서 규칙 o 로 정하는 기숨적 ;산축영세서에| 얼 ~l 하~l 

아니하띤 승인받지 못한다. 

“ 공중대 되 소 " ( 公됐待避所 ‘ pu bli c sh81 ter ) 라 합운 개 벨 가욱 

이 나 사엽 소용이 아닌 대띄소를 말한다. 

“ 공중내 피소 ’ 라 합은 공격‘좋 일만대줌을 위 하여 일시 적 펴낸소 

로 사용하기 뚜j 판 대펴소 이외의 장소둡 얄한다. 

‘ 로지 " ( pr e mi 8 e 8 ) 에는 공치 도 포함된 다. 

“ 전차언 ’ ( 훌借A : subtnant ) 이 라 함은 이 부에 의한 침-자 

의누가 우선 주판 차가언(借家A) 에게 떨어질 때에 전차계약에 

의하여 천차기간이 첩의에 의하여 수시로 연장되었거나 1955 년 

차가안보호법 ( the Tenants' Protection Law) 에 의 하여 연장되 

었거냐의 여부플 불운하고 적어도 3 년간 쳐l 속하여 당해가옥의 

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자를 말한마. 

처1 1 1 초 A (국가에 대한 적용가능성) 꾀제 3 장의 규정윤 HAGA 

지역내에 소재한 가옥 및 사업소에 관하여 국가도 기속한다. 

마만， 제 13 조 및 제 16 초의 규정은 이스라엘 밤위굽 또는 이스 

라앨 경 찰이 점유하는 가옥 및 사엽소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 

냐 하며 , HAGA 지 쿠 평 의 회 위 원 장이 이 평 의 회 또는 이 평 의 회 가 

선임한 위원회 의 자뭄풀 거쳐 승안한 경 우즐 제외하고， 기 타국가 

기판이 점용하는 카옥이냐 사엽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 

,2) 이 초에서 ‘ HAGA 지 역 • 이 라 합은 국방상이 겪 부의 숭언을 얻 

에 HAGA 에 위탁한 치도깎에 HAGA 지역으로 -^1 정한 장소릎 말한 

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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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1 조 B (대피소에 관딴 설계영세서 ] 판할판청은 규칙 o 로 정하 

는 기 술적 설 계 염 써l 서 에 일 치 하지 아 니 하는 한， 대 펴 소의 건 설 

또는 팍장에 판한 계획을 승인하지 뭇한다. 

이 조에 의 한 규칙윤 공고블 요하지 아니핀-마. 국방상이 Ãl 시 

하는 방법에 따라 판계자에게 이 플 알려야 한다. 

제 l2 조 ( -^l 방당국에 대한 지시 ) 관할판청은 당해 판청의 판힐-지역 

내에 있는 치방당국에 대하여 마음과 같이 ~1 시 할 수 있다. 

1 • 이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내에 지정하는 수량의 

공줌대피소를 건설하고 이러 한 대펴소뜰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사 

용할 수 있도옥 보손할 것. 

2 • 가옥 및 사업소의 소유자가 민방위규정에 따라 대피소블 건 

설 몇 유지 하도 록 보 장할 컷 • 

제 13 조(공중띄난소 J 지방당국이 어떤 건물 또는 일부가 공중피난 

소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거나， 이 건물에 관한 건축 또는 개발 

계획이 완성되띤 이에 적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

이 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 건물을 공중띄난소 

용건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블 서면으로 동고찰 수 있다. 

지방당국이 이러한 건물을 공중 피난소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도 

촉 하기 워하여는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는 

천술한 통고서내에 지방당국이 여행할 수라 및 교체에 관한 사 

항을 i 명시하여야 하며， 이러 한 작엽은 지방당국의 }jl 용으-로 이행 

한다. 치방탕국은 또한 이러한 건꼴을 공중피난소로 만드는데 

소요되 는 오든 추가경 벼 도 부담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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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l 지방당국윤 마읍 각호의 l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천술한 

동고서 ·를 말하지 뭇한다. 

판할판청 이 그러 한 ;산울이 수리 외 유무률 불품하고， ~l 앙당국이 

판렐판청의 지시에 따라 건설할 책임이 있는 공중대띄소에 대용 

( -tt;用) 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

2. 건물을 공푼피난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

수리 및 개조로 인하여 이 ;산물의 섬유자가 동고. 이전에 사용 

하둔 목적음 워하여 이 선물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 

.~)천솔한 바와 같이 봉고서률 받운 자는 15 알 이내에 다음에 

게가하는 이유에 입각하여 HAGA 객구평의회에 이의블 제 71 할 수 

있다. 

1 • 당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슬 공익사엽이나 시설로서 사용 

i갈 예정이며 짜라서 이 ;산물을 공중피난소로 사용한다연 이려한 

공익적 묵적을 위한 사용이 침해펄 우려가 있거냐， 

2 • 당해 건물익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띄 소의 건설을 위하여 

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

찌 천숱한 이의신청운 지쿠팽의회 위원줌에서 이 지구평의회가 선 

임하는 3 명의 위원으로 주성되는 위원회가 심사한다. 이 위원 

최는 

1 • 다 수결 에 의 하 여 결 정 하며 

2. 결정에 판한 이유플 설영하여야 하고 

3 • 조사위원회령 ( the Conmissions of Enquiry Ordinance )에 

의하여 설치된 죠사위원회에 부여되는 모둔 권한을 가지며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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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동고률 확인 또는 취소하거냐. 특정조건하에 이롤 확연할 수 

있고， 

5. 자체외 철차 및 업무규정율 제정한마. 

페 어느 ;산물에 판하여 통고가 발하여치고， 이 홈고가 취소되 Ãl 

아니하는 한， 이 ;산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치쿠명의회 소속 

위원회의 허 가가 있는 경우률 제외하고， 공중피난소로서외 이 ;션 

물외 효율젝 사용올 해치는 어떠한 개조나 수리춤을 행하거냐 

타안에케 이블 행하도록 허가하~l 뭇한다. 

(fi)이 조에서 규정한 동고가 발하여 ~1 고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 

71 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동고가 확안된 경우에 

는 당해 ;산물윤 공풍띄난소로서 ~l 정된다. 

φ 건물이 공중피낸소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 빛 

점유자는 다음에 게키하는 외무흘 진다. 

L 지방당국 또는 HAGA 사맹 관에 의 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로 

하여금 통고서에 명시관 바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필요한 수 

리 및 개조를 이행차도휴 허락할 외무 

2. 지방당국이 승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， 공중띄난소로서의 이 

건물의 효율적 이용율 해훨 우려 7r 있는 수리， 개초 또는 기타 

사항을 행하;:tl 아니하거나 타언￡로 하여금 이블 행하도록 하치 

아니할 경우 

제 1 3 조 A ( 건물을 공중피난소로서 지정 할 수 있는 HA잃 사령관의 

권한 ) “() HAGA 사령 관은 지 밤당국에 대 하여 공춤피 난소로서 사용하 

기에 척합하다고 판단되는 ;션물어i 판하여 천죠에서 말하는 흥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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둡 발하고 이 러 한 ;산물을 공중피 난 소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리 

및 재초률 이챙하도복 치시할 수 있다. 

치 t상당국이 소정기간내에 지시에 짜르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HAGA 

사령관은 치악당국울 대신하여 직섭 01 통고률 발찰 수 있으며， 

이렉한 경우에는 이 지방다국운 냥해 건물에 판하여 통고서에 

’겸 시 된 수라 빛 개 조 플 이 ‘행 하여 야 한다. 

:잊지방당국이 상냥한 71 간내에 수라 및 개조률 이행하지 아냐하 

는 경우에는 HAGA 사령관응 이의 이햇을 지시할 수 있다. 

이러한 수라 oJ 
:Jt 개조의 닙l 용쉰 HAGA 에 대한 지방당국의 님 ... 

채가 되며， 따라서 제 1 0 조 A 제 2 항이 이 남 l 용에 판하여 준용 

펀다. 

;~) HAGA 사령판이 휴정선둘을 공좋펴낸소로서 Ãl 정하겠다는 통느판 

날한 경우에는 이 통고에 대하여 체 13 초블 준용한다. 

뱅이 죠는 제 1 3 조에 의한 Ãl 밤당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뭇한다. 

저1 1 4 조 ( 가옥 및 사업 소내 의 대 피 소 건설 ) (1) 모둔 가옥윤 그 

내부 또는 안픈에 우선적 A로 이 카옥의 거주자가， 그 마음으로 

는 이 가옥율 자주 출업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블 

두어야 한마. 

;와 도든 사업 소는 그 내부 또는 안근에 우선척으로 이 사업소에 

고용된 자가 그 다음￡로는 이 사엽소를 자주 출업하는 자가 

01 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투어야 한다. 

꾀 전적으로 또는 사업 소로서 사용할 건물에 판한 건축허 가냐， 이 

너한 기존;션물에 판한 증축허가는 다음에 제가하는 경우가 아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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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어떼한 건축판계법에 의하여도 허가되지 아니한다. 

L 허 가둡 맏A려 는 건추설계에 당해 건불 또는 」휴대건물올 위 

한 대피소의 선설 또는 증축되는 부대건불의 경우에는 관할관청 

의 승역l 올 얻어 커존 대피소촬 확장꽉는데에 관한 계획이 쿠버 

되어 있거나， 이 죠에 의하여 대피소의 건설 또는 확장의 외무 

7}- 연제펀 경우 

2 • 규칙에 의하여 뱀위가 정하여지는 가옥 또는 사엽소의 경우 

에는， 판할관청이 대파소로 통하는 계단의 건축 또는 이 계단 

이외에도 대띄소로 통하는 마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동로 

의 건축이 전술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건축캠세서어l 일치파 

마는 것을 중영할 경우， 그라고， 건축설계.도에 대펴소의 건설 또 

는 확장에 관한 계획이 쿠바되어 있는 경우에는， 건축허가어l 있 

어 이러한 대피소는 공격시에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띄낸소 이와 

의 목적￡로 사용싼치 뭇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. 

핑 71 흔 가옥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가옥의 소유자는 가 

옥의 내부 또는 언근에 지방당국이 ~1시하는 기간 및 장소내에 

대피 소률 건설할 의우률 진다. 

잊기좀사업소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소의 소유자는 

사엽소의 내부 또는 익1픈에 치당당국이 지시하는 기간 및 장소 

내 에 대피소를 건설할 의부플 진다. 

사업 소의 소유자는 이 사엽소가 소패한 건물내에 대피 소 7}- 건 

설되어 있고， 이 대피소플 당해 건물이냐 다븐 사업소의 점용자 

7}- 사용하는 경 우에‘도 천술한 의우를 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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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가욕외 ;쇼유자 또는 사업 소 소유자는 대sx.l 소풀 유사시 그 용 

도〔用途〕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치하고 ~l 밤당국이 치 

시 하는 바에 따 라 필요 한 수리 또는 개 초 뜰 여 행 할 의 무 플 진 

다. 다 만， oì 러 한 수리 또는 개 조블 이 행 하는 기 간윤 S 일 이 

상으로 하여야 한다. 

:~ 지 방텅-국윤 관할관청의 승안을 얻어 

L 단독가옥의 소유자에게 공동대띄소의 건설을 조건￡로 가옥별 

단독대피소의 건설의무속출 연제하여 줄 수 있￡며 이 당국이 당 

해 가옥이 소재한 치역의 상황이 이흘 허락한다고 안정하는 경 

우에는 그러 한 죠건없이 건제하여 줄 수 있다. 

2 • 사업소의 소유자가 지 밤당국에 대하여 이 사엽소가 소재한 

산폴의 내부 또는 인근에 당해 사업소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 

사엽소를 자주 출업하는 자들이 띄난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대 

피소가 있고， 이 사업소로 부터 당해 대띄소에의 출업이 용이하 

다는 것올 충분히 증명한 경우에는 이 사업소의 소유자로 하여 

금 대피소의 건설의무블 연하게 할 수 있다. 

3 • 증축되는 가옥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치역의 상황 둥이 이 

릎 허락하고， 또한 이 가옥 또는 사업소의 내부나 인근에 기좀 

하는 대피소가 이러한 증축된 가옥이나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이 

곳을 자주 출입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냥소로서 이용될 수 있고 

이 대피소로의 출입이 용야하다는 것이 충붐히 증명된 경우에는 

이 좋축된 가옥이나 사업소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 3 항에서 규정 

한 대피소의 건설 또는 기좀 대피소외 확장이라 외무흘 연하게 

-166-



할 수 있다. 

ID ~1 방당국이 다수의 가옥율 위 한 공동대 되 소를 건설하도록 서 연 

으로 지 시 한 경 우에 는， 이 조의 규정 운 이 가옥의 소유자들이 

가옥 인근에 대피소-릎 건설할 외무뜰 지는 공농 소유자인 것처 

렴 간주하켜 준용한다. 

페 1 • 이 법에 의하여 어느 지상〔地上)에 대피소률 건설， 수려 

또는 개조할 외무릎 치고， 대피소의 건설용￡로 치정된 ;산물을 

챔츄하고 있는 자는 타인이 이 지상에 판하여 권리롤 가치고 

있뎌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행할 수 있￡며， 어떼한 법녕이냐 

협정에도 불쿠하고 허가블 출원할 수 있고， 진술한 묵석율 위하 

여 필요하다띤 어느 토지에도 뜰어찰 수 있마. 

2 • 어느 치상에 대피소플 건설， 수라 또는 개조찰 의무있는 자 

가 이 둠~1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닌 겁우에노 지방당국이 

발하는 대피소의 선설， 수리 또는 개조에 판한 Ãl 시서는 이 톡 

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송부하거냐 양자에게 송부하며， 이 

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고가 송달펄 날로 부터 15 일 이내에 

이 지시에 대하여 HAGA 쳐쿠평의회에 이의를 제거할 수 있다. 

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당국의 지시까 승안된 경우에는， 대피소 

를 건설， 수리 또는 개조할 외무있는 자는 제 I 호에서 말하는 

모든 행위콸 할 수 있마. 

3. 이 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판하여는 제 1 3 초 깨14 항의 규정 

을 줍용한다. 

‘J!l 계 9 향어l 의하여 어느 로지갇의 출엽이 허카된 자는 이 토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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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뜰어가거 전에 이에 대딴 둥치;섬유자의 동의뀔 얻 71 뛰하여 

섞-젤한 모듣 조치플 취하여야 하며， 이려 한 돔의를 연끌 -L ‘ l 

‘ r '\1). 

근 경우에는 .7.1 방당국의 장이 대 라 인 으로 치 I녕 한 지 방당 닫의 직 

원 뀔동만하.~1 아니 하는 한 이 로지어! 끌어 가치 뭇한다. 

iil 천술한 바와 같이 어느 톡치를 출입하는 자는 이 치 상에 。I
"v.. 

늪 지}산깔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듣 초;7( 1 -판 취파여야 한다. 

HAGA 사‘3 판은 -^l 방당국에 대하여 단독가옥소유자 또는 사 

엽소으l 소뉴자어l 외한 대피소의 선설 및 유지에 있어서 제 4 팡 

쩌l 5 항 및 제 6 땅어l 의 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 ￡며 

그1 BJ-당국이 소정기간내어! 치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한 

-관캡은 당돼 지시의 이랭율 위하여 여 지방당국에 대신하여 그 

권찬윷 햇사찰 수 있마. 

페 14 조 A (공지상의 ;션축) 제 1 3 조에 의한 통고 또는 처1 1 4 조 

아l 의 한 .7.1 시 가 말하며 진 톡~l 가 공-^1 ( 김덕地 ) 언 경 우어l 는， 이 라 

:간 똥고. 또는 .7.1 시의 송달윤 이 로지상에 가옥 01 냐 사엽소블 

〉긴축하는 것을 방쾌하지 아니한다. 

다만， 이-는 소정의 건축허가를 얻고 이 허가사항을 치방당국에 

서 띤￡로 통보한 경 우에 한한마. 

제 1 4 조 B ( 참호파기 ] }; 국방상은 국회외무안보위원회 의 :느 I"\ J.~ 
。 ‘;1. i:코 

섣애， HAGA 지구사령관。1 만밤위를 위한 참호파71 ( tr enc h-digg-

ing) 에 민원을 농원할 수 있도콕 규칙 으로 쳐1 정 할 수 있으며 

。1 셔 한 소집에 판한 조;션을 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. 

선술한 바와 같이 소집펀 자가 엽우수행풍 또는 임무수행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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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로 상해뜰 엽은 경우에는， 이자는 1966 년 국경희생자〔원호) 

( the Border Victims ( Benefi ts Law) 에서 말하는 국경회생자 

로 보며 , 이 상해는 이 법 에서 말하는 국경 상해 ( border injury 、

로 본마. 

\껑 쩌1 1 항에 의 하여 제정 되는 균칙 에 의 한 국방선r의 지시 J:"d 
:;0; 참 

호파거둡 위한 소집응 판보상의 공고뜰 요 X까지 아니한다. 그러 

냐 이라한 사참음 HAGA 치쿠사령관이 적핍-하마고 생각되는 공고 

방법 에 의 하여 판계 자어l 게 알려 야 한다. 

제 1 5 조(대띄소의 사용) 、.1) 누푸;든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능 한 

J 

τ
 
‘ 격

 

4 

。 파난을 위한 옥석 이외의 용도호 대피소흘 사용하치 뭇 

한다. 

、잊 어 느 로.;;d 가 법 령 써l 의 하여 대 띄 소로 이 용하도복 예 정 되 어 있 

는 경우에는 누쿠-든~l 이 도지가 F-~안에 의하여 공격좋 피난소 

이외의 목적￡로 이용될 것윷 알거냐 당시의 상황S로 보아 이 

을 i갈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다른 용도어! 대한 판할판청의 

허 가가 없 는 한， 이 로치 를 매 매 , 임 대 차， 뛰 임 또는 기 타 방법 

어l 의하여 타안의 처분하에 누~l 풋한다. 

징 제 2 항에 의 판 위 법 행 위 플 범 한 자가 당 해 도치 플 타안 에 게 

양도한 매매눔서에서 이 토치가 대따소로 샤용될 예정이며 관할 

판청의 허가없이는 이 로~l 블 다뜸 용도로 사용하지 뭇한다는 

점플 영 λl 하고 이러 만 붙서 또는 퓨본이 이 톡치가 타인에게 

양도되 71 선폐 斗띤어l 거1 송부뇌었A며 승 1섬하는 경우에는 이는 

하나의 변호가 된다. 

-169-



，1.'1꺼1 2 참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대피소둡 타인의 처품하에 두 

」는 협정은 무효이며，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보 언하여 수취 

딴 것을 .!l.두 만한하여야 하며， 현물로 반환하~l 옷하는 경 우에 

쓴 그 가액 원간판하여 야 한다. 

다만， 이 협정이 매매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

매매의 타부분이 붐러 가능한 것 안 경우에 한하여 제반사정어l 

비추어 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짜라 제 2 캅에 -깎한 금~l 에 

저촉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H l:i ... 1 。
，τC -t.!'극순 확익1 할 수 있다. 

떼 누극L든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， 대피소를 파괴하지 뭇한 

나. 

'，~) 대띄소익l 장소를 점츄하고 있는 자는 공격줌 그 장소 근딸에 

있는자카 이 대띄소어l 들어가서 공격종료시까~l 거 71 에 머무르도 

록- 할 의무를 진다. 

/J) HAGA 사령판은 공중대파소 또는 공줌피난소의 사용에 관깐 치 

시 oJ 
^ 대피안내규정율 정할 수 있다. 

이러한 지시는 관보에 공고할 필요는 없 i냐 선술한 장소의 

입쿠 또는 내부어l 누푸t+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 

제 1 6 조(가옥용대띄소로 예정된 토지에 판한 규정 ) J) ~1 방당국이 

가옥용 대피소로 사용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 토지흘 점유하고 

있는 자는 이러한 대피소를 건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 

2) Àl 방당국이 이러한 대피소둡 선설하려띤 당해 톡치가 벼워져야 

한다고 생 각하는 경 우에는 지 방당국는 이 동~l 의 접 츄자。il 대 하 

너 소정 기간내에 이를 Hl 우도록 서연 A로 ~l 시할 수 있￡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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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간윤 지시의 송달엘로 부터 14 일 이상￡로 한다. 

천시중 천술한 바와 갚윤 지시는 더 이상 향소하지 뭇하는 

치안법원의 퇴거 잔결과 동일한 효력을 7l-진마. 

J) 지 방당국은 토지 점유자가 토-^l 블 님l 울 당시 에 그 7r 이용할 수 

있는 대 용 설 비 ( alternative accomm。 αa"t ion ) 가 확보 되 어 있지 

아니한 한， 점유자가 거소〔屆所〕나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톡치
를 

배 우라고 지시하치 뭇한다. 

다만， 이러 한 초건윤 점유자의 거소 또쓴 사업 소외 일.부블 구성 

하는 로지로서 이 H 닙 61 
Iτc ...... ! 철거가 그의 생환상태 도는 사엽운영 

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치 아니한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
아니한다. 

~)치방당국과 점유자가 대용설'1:1 1 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

니하는 경우에는 쌍방윤 각 71 치얀법원에 이에 대한 판정을 ·출 

원-얄 수 있￡며， ~l 안법원은 점유자로 하여금 닝l 우게 되는 톡-^1 

외 용도에 상당히 적합한 대용 토지플 oì 용하게 하거나 보상을 

지굽함으로서 펀의블 제공하도독 판성 할 수 있다. 

그러나 치안법원은 점유자가 이에 돔의하거나 정당한 
이유없이 

동의출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율 지급하는 
것만 o 로써 

편의플 제 공하도록 판정 하치 뭇한다i 

핑제 2 항 굉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I 의 

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. 

1 • 노치점유자쉬 합l넙섞 요구와 만방위의 필요-을 모두 참작하여 

야 한마. 

2 • 첨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복 제공된 대용톡치 7r 님l 워치게 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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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_ 
톡지 보다 연적이 더 적거 나 이 용01 뎌 불판하마는 사실윤 천 

술한 내용토~l 가 벼워지는 ..!r..~1 의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 

디l 하~l 아니 한다. 

페 가옥내의 있는 로치가 쩌1 2 항어| 의한 ~l 시에 따라 벼l 워지는 

?건 우어|는 이 가옥의 잔여부붐의 차가인(借家/\)은 가옥의 소유 

자가 \:l l 워치논 로지에 판하여 수취할 수 없었을 임차료릎 가옥 

주어l 게 지불한 르
 

E 
n T 띄

 
진다’. 

잔)후치가 대피소로 사용되 ~l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옥소유자는 

이러한 톡~1 블 대피소가 건설되기 이선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

의무블 ~l 며， 전에 이토~1 를 점유하고 있다고 제 2 항에 의한 .;<1 

까 에 따라 이블 ~l 웠던 자는 이 도지가 대표l 소로 이 홈되 ~l 아 

니하게 된 날로부터 l 월 이내에 먼저 그에게 제공된 대용톡지 

블 바 운 다음 이뜰 마 .;(1 점유할 수 있다. 

제 1 7 조(권리의 포71) (1)공중피난소로 사용철 예정이거냐， 제 1 6 조 

의 규정이 석용되는 둥치 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러 한 취치의 

동고가 그어l 케 송달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에 이 동지 뜰 벼 운후 

ηj 를 서 연 o 로 ~1 방당국 및 도~l 소유자어l 게 통치 함￡로써 이 둥 

지어l 판한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입￡며， 이러한 권리포기의 

동지 송달일올 권리의 포기일로 보고， 이러한 통~l 가 치방당국과 

토치 소유자에 게 각각 다른 날에 송말되는 경우에는 더 날
 

。

τ
 

느
 
X 

자달 권리 표가 일로 본다. 

j 점유자가 권라플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뉴정이 적용된다. 

1 • 점유자는 권리포기얼. 이후에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소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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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에게 임차료 또는 71 타의 대가 ( 처做 ) 룹 치불하도록 부과된 

의무로 부터 변제되며 권리 포71 일 이건에 소유자에게 임차료 .s=. 

l.... 71 타의 대가둡 선불란 경우에는 ~π (1「 -A, lr1 L:. 이러한 임차료 또 'L-

l.... 기타의 대가블 만환하여야 한다. '"c' 

2 • 소유자 E;rl 점슈자는 권리 표기일로 쑤터 계약에 의한 i융él-..!f-

석 의푸에서 면제핀다. 

그러나， 이 호의 규정은 권리 포71 잎 이전에 발생한 원 ql 행위에 

대하여는 영향을 口 J .=:<1-^1 아니한다. 

저1 1 8 조(경 Bl 의 붐암-) (1) 가옥소유자가 01 법의 규정에 의하여 

해피소블 건설하거냐 이룰 수리 뚱는 개조함에 있어 닝l 용을 부 

담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가옥의 임차안￡로 부터 마음 규정에 

따라 바 용을 변제맏윤 수 있다. 

1. 1945 년 7 월 1 일 이 천에 완공판 가옥의 경 우에 는 님l 용의 

50 % 

2 • 이 법의 ~1 생 전후플 불뭄하고， 1945 년 7 월 I 일 이 후에 

완공된 카옥의 경 우에는 Hl 용의 25 % 

3 • 1 945 년 7 월 I 일 이 전에 완공펀. 가옥으파 1945 년 7 월 l 일 

이후에 충 ( J홉 ) 또는 기다 부붐이 줄죽된 가옥의 경우에는 B] 용 

。

τ
 

처음에 건축된 부품의 암치-인과 그 후에 추가된 ;::r.. .;;z. 더 닙 
。-누 Tτr 

의 엄차안 칸에 거실〔屆室)의 수에 님|혜하여 배붐하는데 선자 

는 50 %, 후자는 25 % 씩 붐당한다. 

~) 대피소촬 건설하거냐 유치함에 있어 가옥소유자가 부담한 닝l 용 

에 판하여 가옥소유자와 임차안 간에 붐챙이 있는 경 우에는 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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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당국이 확인하는 금액을 실제젝 ~1 용 o 로 본다. 

;‘ ’ 1 9 조 ( 붐 담금 및 잡칙 ) :1) ~t가 언 이 제 16 조 제 5 항 및 제 1 8 

;죠어l 의하-여 가옥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 액 ( 01 하 “ 분 담급 ’ 

i;l 라 한다 ) 은 ;감 해 가옥내 의 거 실수에 대 한 차가언 이 챔 유 한 

거샅수의 버율어! 따라 운당끔총액에 대딴 닝l 율어! 의하여 정한다. 

2) 분담금의 .Æl 불시기는 다읍과 갚다. 

1 • 제 16 조 제 5 항에 의한 

너1 슷한 붐할괄혹 .Æl 불·딴다. 

후L t:-1-든L으
\!.. 0 ~ \... 집세와 함께 그러고 이와 

2 • 제 18 죠.에 의한 분담금에 있어 바용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 

우어l 는， 가옥 소유자로 부터 내피소의 건설， 수리 또는 개조가 

띈꽁되었다는 내용파 경비의 총액 uJ 
^ 차가인의 분담금을 명시한 

녁하지서흘 둥71 우편에 의하여 수취한 날로 부터 30 일 이내에 

.Æ1 불한다. 

3. 제 18 조에 의한 분담급무로서 동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분쟁이 

있는 경우에는 바용을 판정하는 치방당국의 통11.서플 수취한 날 

로 부터 30 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마. 

j 제 2 항에서 균정한 기간내에 붐담금의 마지꼴(未支돼)은
 임차 

료의 마지 불로 본다. 다만， 차가언이 이 를 상대로 한 소송 01 

제 71 되었￡냐， 이에 관한 공판이 개시 되기천에 그의 붐담금을 

^l 괄하는 경우에 이는 퇴거의 이유를 쿠성하치 아니한다. 

!> 자택에서 꺼주하거나 설쩌1 로 자댁의 일우릎 점유하고 있는 가 

옥 소유자는 이 가옥외 차가인이 지쏠하는 품담급의 산정〈鐘定) 

-플 위하여 차가언으로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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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집을 벼운 차가빈윤 가옥소유자로 부터 제 1 8 초어l 의하여 ;tl 

」깅- 츄L 닙 r-l- 二그~ 0 
걱~'t수 \c며 O i:!，. 반환밭을 수 있으며， 가욕소유자는 마릎 법률의 

규정에 불쿠하고， 이 집의 새로운 차가인￡로 부터 붐담금을 쿠 

상 ( 求ttT ) 할 수 있 마. 

이 님 rτL 二그- 。
τC U tJ"""t: 새로운 차가안에 관하여 。1 차가언이 이 가옥의 

차가인으로 있는 총안 이 가옥의 대피소릎 건설하는데 지꼴된 

님l 용에 대 한 분담금으로 본다. 

’& 다수언이 가옥 또는 사업 소룰 공유하고 있는 경 우 <이에는 

1 96 1 년 협 동주택 뱀 (the coopera t i ve Houe ee Law) 어l 외 하여 

둥록된 경 우도 포함펀 마 ) 에 는， 이 법 어l 의한 의무는 당사자 모 

두에 대하여 공농무로 또 개벨석￡로 부파되며， 각 자는 가옥 

또는 사엽소내에서의 그의 배당운어l 따라 -^l 줍하여야 될 금액율 

초과하여 전술한 공농의무를 이행한 경우어i 는 이 초과-^l 불급에 

관승L여 냐머 지 공유 자로 푸터 변상플 받을 수 있다. 

이 원칙은 가옥 1 동을 다수언이 공돔A로 임차한 경우에 준 

용한다. 

11)사엽소가 아닌 공잡 또는 영엽소로서， 그 소유자가 단독대띄소 

를 건설할 의무를 치는 장소는 하냐의 주택 o 로 보고， 이 장소 

의 점유자는 차가안￡로 보며 이러한 차가안이 부담하는 붐담금 

윤 이 공장 또는 영업소의 지상이냐 ~l 하에 있는 거실수에 님l 

례하여 산정하고 이러한 거실이 값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이 정하 

는 바에 의 한다. 

(.B) ;산불의 입차언이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카 있고， 이 건물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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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또는 일쑤률 천차안(乾借A) 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

[:.}-음 규정이 적용된다. 

1 • 이 천차언은 이 붐담금중 자71 의 할당금을 임차안에꺼i 지불 

힐- 의무를 진다. 

2 .. 이 건물이 추택인 경 우에는 전차안외 할당금윤 이 주택내 에 

있는 거실 총수에 대한 이 전차언이 점유한 거살수의 님l 쓸에 

1까바 임 차안의 붐담금에 대 한 닙l 율에 의 한다. 

3 . 이 건 물이 추 택 이 아 닌 경 우에 는 전 차안 의 할당 금운 제 2 호 

에 외한다. 다만， 제 7 항에서 규정한 산출람법윤 거살수릎 기준 

￡로 하는 산출방법 o 로 대용된다. 

4. 제 2 항， 제 3 항 및 제 S 항의 규정윤 임차언을 7r옥소유자로 

꽉차안을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전차인외 할당금에 대하여 순용한 

냐. 

,9) ~l 방당국윤 공동대되소의 건설 및 유치에 판한 님l 용에 있어 

져I 14 조 제 8 항의 적용을 받는 카옥소유자의 할당금과 제 16 조에 

의하여 가옥줌에서 비워치는 건물에 판하여 가옥소유자가 ~l 불하 

여야할 금액을 결정하며， 이러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에게 할당될 

~l 용율 제 18 조 껴1 2 항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￡로 또 건물을 

l~ 1 우기 위하여 그7} ~1 불한 금액율 제 16 조에 의하여 ~l 우제된 

건물의 임차료로 간주하여， 그가 ~1 불한 붐담금을 차가안~~ 부 

터 변상 받을 수 있다. 

1 9 조 A (공중피난소 및 대피소내의 장닝1) (1) 국방상윤 국회외 

무간보 뀌원회외 승인올 얻어 규칙￡로써， 공중돼낸소의 정유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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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대피소의 소유자로 하여급 장비릎 비치하고， 이 장닙l 률 사용 

할 수 있는 상태로 보판하며， 공줍피난소 또는 대되소의 출입쿠 

밖에 적당한 간판을 부착하고， 이러한 간판율 적절한 상태로 보 

흔하도복 할 수 있￡며， 이 간판의 형태 및 위치괄 규정할 수 

있다. 

i 공중대피소 또는 공중띄난소에 판하여 여 조에 의한 제반 간 

비는 지방당국이 부담한다. 

공줌피난소의 점유자가 부담판 천술한 경님l 는 치방당국에 대한 

이 점유자의 부채에서 생각한다. 

효) 공중띄냥소의 점유자는 장벼 및 간판에 관하여 무상수취언 (無

'iJt ~풍取^ : gra tui tous bai lee ) 의 책 임 을 진다. 

(f) 공중대 피 소 이 외 의 대 띄 소의 경 우에 는， 이 대 피 소블 이 용하는 

가옥의 소유자 및 차가인은 이 죠에 의 한 장님l 의 취득님l 용윤 

이 대되소룰 건설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추하여 붐담하며， 

제 20 초 내치 제 20 조 E 의 규정윤 장 ~l 의 취득을 제 20 조에서 

말하는 주요사업 으로 깐주하여 준용한다. 

장님l 의 소유권윤 대띄 소의 소유권과 동일하다. 

폐공풍대피소 이외의 대되소의 장비에 판한 보판 님l 용윤 01 대 

피소콸 이용하는 가옥의 차가안가에 할당되며， 각자의 할당금윤 

이 카옥내의 총거실수에 대한 각자의 임차한 거실수의 님l 율에 

따라， 총 ~l 용에 대한 님l 율에 의한다. 

!v 1961 년 협동추택법에서 말·하는 협동가옥내에 소재한， 공중대피 

소 이외의 대피소의 경우에 있어서， 이 초에 의한 제반배용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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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솔한 법 촬- 쳐142 조의 적 용을 밭는 님l 용￡로 본다. 

페 20 조(필수공사뜰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옥소유자) 

가욕소유자 또는 사엽추가 이 법에 외하여 대피소률 건설， 수 

èl 또는 개조할 외무블 치고(이하 이려한 작엽을 “펼수공사’ 

( required work ) 라 한마 ) 이 필수공사뜰 이 행 하치 아 니 한 

경우에는 판할판청 또는 지방당국윤 마음 각호의 l 의 조，;( 1 블 

취할 수 있다. 

1 • 이 필수공사뜰 직접 이행하고 가옥 소유자 또는 사업주로 

부터 이 에 소요판 처1 반 닙l 용을 징수한다. 

이러한 님l 용징수는 이 닙l 용을 세금징수령( the Ta효es (C011-

e c ti on) Ordinanc e )에 의한 세금으로 간주하여 이 영을 준용 

〔제 12 조는 제외〕하며， 이 Bl 용을 소유자가 부답한 것￡로 간 

추하여 이 법 제 18 조 및 제 1 9 조의 쥬정을 준용한다. 

2 . 이 가옥의 차가안i로 하여금 이 펼수공사뜰 소정커간내에 

완공하도옥 한다. 

체 20 조 A (차가익l 에 띄한 필수공사의 이행) ，꾀차가안이 제 20조 

에 의 하여 필수공사를 이 행하는 경 우에는 이 에 소요되는 제만 81 

용운 이를 가옥 소유자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 18 조 및 

제 1 9 죠의 규정 에 따라， 가옥소유자와 차가안 간에 차가안 상호 

긴·에 그리고 임차안파 천 ;{l-안간에 할당되며， 각 임차언은 가옥

소유자에게 치불하여야 될 임차노에서 또는 임차료로서 제공한 

약속어 음 ( pr omi SS ory notes ) 에서 가옥소유자가 지불하여야 한 

금액을 꼼제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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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공사님l 용의 품담자 간에 할당된 품맘금에 판하여 의견이 얼 ~l 

하~1 아니하는 경우에는， 치방당국이 임차인， 전차인 또는 가옥소 

츄자의 신청에 업각하켜 붐담자의 할당금으로 숭인한 금액올 이 

초에 의 하여 치불하여야 할 할망글오로 본다. 그러 나， 비 용에 

관한 ζ느1"1 1 。
。 거.! -c 필수 공사가 원-공되 고， 관계 자들에 꺼l 님 l 용총액 oJ 

:x 

각자의 할당금어l 판하여 외견을 진술할 수 있는 71 회뜰 제공한 

후에야만 할 수 있다. 

자거의 할당액올 초파하여 닝l 용윷 치불한 차카인윤 이에 판하 

여 동의하치 아니한 한， 이 초과품을 자기의 할당금 보다 적게 

지불한 자로 부터 면상 받올 수 있다. 

제 20 조 B (지정안에 의한 필수공사의 이행 ) (0 차가언이 소정기 

간내에 제 20 조에 의 한 필수공사블 이 행하Àl 아니 하는 경 우에는， 

이 공사의 이행의무를 부과한 당국은 본안외 동외하에 이 공사 

릎 이행할 자(이하 ‘치정안 ”이라 한다 j 를 치정할 수 있￡며 

이를 위하여 차가안 및 가옥소유자가 이 ~1 정안에게 치불히-여야 

할 보수를 정할 수 있다. 

확 당국윤 소정기간내에 필수공사블 이행하치 뭇한것이 정당한 이 

유가 있고， 차가언에게 켜철한 경고를 발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 

하는 한， 천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뭇하며， 이러 한 경고에는 제 1 

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 

제 20.조 c ( 당 국에 의 한 벼 용의 배 붐 및 징 수 ) (꾀 ~l 정 언 이 수 

행하는 공사닝l 용운 그꾀 보수를 포함하여 제 18 조 및 쩌，1 1 9 조의 

규정에 따라， 이 필수공사가 가옥소유자에 외 하여 이행된 것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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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뚜아， 이 가옥소유자와 차 71-안간에， 차 71-인 상호간에， 그라 고 임차 

ql 파 전차안 깐에 배당되며， 이 지정인윤 그의 님l 용 및 보수플 

띤제받기 위하여 차가인 및 가옥소유자의 배당픔을 갱수힐 수 

있다. 

깅、 -^1 l:lJ-당국운 지정인의 신청에 입각하여 이 필수공사의 예상닝l 용 

( proba bl e expens e 8 ) 을 결 정 하며 , 지 정 익1 운 필수공사블 완공하 

71 천에라노 차가인 및 가옥소유자로 부터 전술한 각자의 님l 흥 

분닫급에 따라 예상l:l]용의 3 붐의 2 를 초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

에서 선굽( 先給) 윷 받을 수 있다. 

3) 공사닙l 용 또는 선풀금의 붐답자간에 또는 붐담자와 지정 인간에 

각자의 품담액에 판하여 의견이 헌 ~1 하지 아냐 하는 경 우에는 지 

한당국이 붐담자 또는 지정안의 신청에 업각하여 품담자의 할당 

금 o 로 승안한 금액올 이 초어i 의하여 치불하여야 할 붐답금무 

로 본다. 

처1 1 랍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비용에 판한 승언은 이 공 

사찰 완공하고， 판계자에게 l:l l 용총액 및 할당금에 판하여 의견을 

신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야만 할 수 있마-

(4:) 제 3 항에 의 한 승안윤 더 이상 항소하지 뭇하는 관할뱀원의 

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

쩌1 L 낀초 D (님l 용에 관하여 법원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) 

제 20 조 C 의 규정 운 누쿠는지 필수곰사의 닝l 용 또는 치 접 ~J. 의 

보수에 관한 붐담금올 그천부 도는 일부가 지 방당국의 승인하에 

。l 마 지불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뭄하고， 판할법원에서 판정하여 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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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를 요쿠하는 권리뜰 훼손하;;tl 뭇한다. 

마만， 이러한 청쿠는 붐담금의 지불일로 부터 2 년 이내에 제출 

하여야 한마. 그러나 마릎 법률의 규정에 불쿠하고 이 청쿠가 

계류되어 있는 법원윤 지방당국의 승인의 시행올 정치시키지 뭇 

하며 ~l 정안이 이 률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뭇한다. 

제 20 조 E ( 의 무외 이 행 을 위 한 책 임 의 유보 ]

제 20 조 제 I 호 또는 제 20 죠 B 에 의한 조치는 쩌1 3 장에 의한 

가옥소유자 및 차가인의 의무 또는 외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

책임에 영향을 0) 치지 아니한다. 

제 20 조 F (지방당국외 장의 권한) c})쩌1 1 3 조， 체 14 죠， 제 1 6 죠， 

제 20 초， 제 20 조 B 또는 제 20 조 C 어| 의 하여 지 방당국에 님 -. 

여된 권한운 천반적￡로 또는 득정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승
 

언을 얻어 이 지 방당국의 장 또는 이로 부터 권한을 。

τ
 

여
 

H 
T 

자에게도 부여되며， 지방당국운 제 3 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

천부 또는 일부블 이 ;;t1 방당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

ξ) 지 방당국의 장 또는 ，01 로 부터 권한을 l:J t‘.:, lH- 0 -.-, cτ: 자는 이 법 

에 의한 그의 권한 또는 지방당국의 권한에 의하여 발한 지시 

의 이행이냐，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￡ 

며， 이 목적을 위하여 사천 동고률 딴한 후 적당한 ~l 칸에 어 

L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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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절 기업체 종업원과 장비 및 . 훈련 

시I 20 :조 G ( 기업체 종업원의 장비 및 훈련올 요쿠하는 권한) 국방 

상운 규칙 으로써. 

I • 기업주(企業主 l 에 대하여 맘방위의 폭적올 위한 장비를 준비 

및 유지하고 민밤위의 목적을 위하여 종업원올 장벼 및 훈련시 

키며 하나의 건물내에 수개의 거업체카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업 

원수 및 기업형태에 따라 이러한 기 업체 빛 종엽원의 전부 또 

는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줍비하고 이에 판한 훈련을 

시키도록 요쿠할 수 있￡여. 

2 ‘. 어 느 관 청 이 일 반적 또 는 제 한적 지 시 에 의 하 여 특정 기 엽 체 에 

판하여 져1 1 호에서 규정하는 장비의 명세 및 유형올 명할 수 

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

3 • 제 l 호에 의하여 기엽주가 훈련을 시키도록 요쿠되는 기엽체의 

종엽 원에 대 하여 01 훈련에 있어 서 HAGA 지구 사령관의 지 

시와 키엽주의 지시에 따르도록 요쿠할 수 있으며 

4 ，.이 조에 의하여 훈련올 마친 종엽원에 대하여 같은 커업체내 

외 다른 종엽원 포는 독얼건물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엽체의 종 

엽원올 교육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

5 • 제 l 호에 의 하여 휴일건물내에 소재 한 다수기 엽체에 관한 장님l 

및 훈 련 에 있 어 서 이 러 한 기 엽 주로 하 여 금 제 20 소 H 어l 서 규 

정 하는 바에 따라 장비 • 훈련 및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바좋쑤담하도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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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할 수 있으며 

6 • 이 죠에 외 한 규칙 의 묵적 올 위 하여 기 엽 쳐J • 기 업 주 또는 

종업월에 관한 정외률 내릴 수 있고 

7 • 법무-상외 돔의를 일어 제 s 호에서 말하는 기엄주외 장비님|용 

외 부담배-률 및 장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외 심리방법과 이 

심리에 외한 결정올 시행하는 방법올 규쟁할 수 있다. 

제 20 조 H( 다수기엽쳐l 깐외 운영배용 l 제 20 조 G 에 의하여 어느 

기엽주가 동얼건물내에 있는 다른 기엽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 

록 장님l 률 유지 또는 준벼 하거 나 좀엽 원올 훈련하도록 요쿠되는 

경 우에 는 다움의 규정 울 척 용한 다. 

1 • 의무 수행 어! 소요되는 경버총액， 이러한 경버에 대한 분담금 

또는 이러한 붙담금의 ~1불시키에 관하여 판계기업주간에 합외 

가 없는 경우에는 이 외무률 부과받은 기엽주는 규칙으로 정 

하는 커깐내에 관할관청에 대하여 합의가 없다는 사실울 서연 

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관챙이 증명한 의우수행에 소요되 

는 예정비용에서 다른 기연주가 지불하지 아니한 분담금의 법 

위안에서 의무의 이혜윤 보츄할 수 있다. 

2 • 이 초에 의한 커엽주외 통보카 판활 판청에 도달된 경우에 

는 판할 판청윤 이 조에 의하여 증명훤 예정배용 중 다른 

커엠주의 품담금율 점수하는 자(이하 p 수금권 /1 ( t he co 11-

ector) 이라 한다}률 임명하고 (기엽주 자신울 수금웹으로 

할 수 있다} 수금원에게 수금펀 금액율 외무이행의 책임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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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기엽주에게 천달하도폭 지 시할 수 있다. 

3 .관할관청이 선솔한 바와 같이 예정버용올 풀답하도록 요쿠되 

는 기업주의 붐담금을 수금하는뎌l 있어 장당한 노력이 요한다 

고 안정하는 겸우에는 판할관챙윤 수금원이 소정의 수수료틀 

받을 수 있노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수금의 

묵척을 위하여 배 용으로 다룹다. 

4 • 관할관청이 각 기업주로부터 씨조에 의하여 수금할 수 있는 

금액을 줌명한 경우에는 이 픔액의 징수에 대 하여 세금( 정수) 

령의 규정(제 12 조는 제외}올 준용한다. 

제 20 조 1 (업무로 간주되는 훈련} 제 4 장에 의한 종엽원의 훈 

련 몇 교육윤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기언체 내에서의 엽 

무로 본다. 

제 20:조 J -( 고용주로서의 국가 l 제 4 장에 의한 규칙운 고용주로 

서의 국가를 기속한다. 

제 5 절 민박위경계상태 

제 21 :조(민방위경계 상태} 

(î) 국밥상은 전시중 또는 천쟁이 곧 발발할것이라고 믿음만한 

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 하여 만방위 경계상태 

는 국가의 천역이나 얼부지역에 대하여 또는 특정치밤에 대하 

여 포고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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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만방위경껴l 상태가 포고된 경우에는 

1 .유리창뭄( g 1 a s s p an e s )의 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제 

정되는 규정이 국방상이 수시로 포고에 외하여 명하는 바에 

따라 국카의 전역이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지방에 걸쳐 전반 

척 또는 부품척으로 시행되며 • 

2 • 유리참품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이 규정 

의 시행일로 부터 3 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하며 • 

3 .누쿠둔지 일몰(日끊}과 일출(日出)간의 기간중(야하 

둥화관제시간) 제 27 조 제 3 항 제 6 호에서 말하는 큐칙에 

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빛을 노출시키지 붓한다. 

제 21 :조 A ( 카구의 제거 ) 제 21 조에 의 하여 대 피소 또는 공중 

피난소로 부터 제거되는 가구는 다음과 같。1 처리 한다. 

1 • 카구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안으로 보이는 자가 져l 거당시 

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가구를 이 자에게 인도한다. 

2 • 전술한 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어l 는 카쿠논 소유자의 비용드 

로 HAGA 샤령관 또는 HAGA 지쿠사령관이 영 하는 장소에 

보관한다. 다만 • 7}-구카 상하기 쉽 거 나 유독성 포는 기 타 

위험성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자는 제반사정으로 

보아 소퓨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 

붐 및 매각할 수 있다. 

3 • 이 죠에 의하여 제거된 카쿠에 판한 쳐풀죠치는 가쿠주에게 

홈고하여 야 하며 • 7}-쿠의 보관홈고에 있어 서는 이 초에 외 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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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쿠흩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언급하여야 한다. 

4 • 이 조에 의하여 보판된 가구로서 가쿠주 7l- 보판통고송달얼부 

터 30 일 이내에 보관장소에서 제거하지 아니한 가쿠는 

HAGA 사령관 또는 HAOA지쿠 사령판의 지시에 따라 매각 

할 수 있다. 

5 • 의뭄율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죠어! 의하여 매각되는 가쿠는 

애각천에 불혀진 저당 또는 압류등의 부대죠건에서 해제된 쿠 

애자의 소유물이 되며 보관.통고 및 매각의 비용을 매각수익 

금에서 공제한후 져당 또는 압류풍운 이러한 수익금에 대하여 

적용하고 잔여 금운 청 구에 따라 7t쿠주에 게 지급한다는 것 율 

공고하여야 한다. 

6 • 제 23 조 제 3 헝-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송말되는 01 조에 

의한 보관통고는 당해 초의 규정에 불쿠하고 어떼한 경우에나 

당해 조에 규정된 시기에 송달되고 판계자카 이률 알게 된 

것으로 본다. 

7 .. • 이 조의 규정운 카구률 제거하지 아니한 카쿠주의 형사상 

및 민사상 책임에 영향올 마 ~1 지 아니한다. 

제 21 조 B( 보상 ) 

α) 이 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 

우에는 이 위 원회는 지방당국에 대 하여 공중 311 난소외 챔유자에 

게 제 21 조 제 2 항 제 6 호에 의한 치시에 따라 가쿠를 ;l)우 

고 창고에 넣어 주는떼 소요되는 비 용의 천부 3:.는 일쑤률 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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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청 구에 외 하껴 지불하도록 요쿠할 수 일 마. 

(.2) 법무상윤 이 촉의 목적을 위하여 3 안으로 쿠성되는 위원회 

률 임명하며 • 이중 l 인운 ~I 안법원 판사로셔 위월장이 되고 

나머지 2 잎은 국밥상 및 내무상이 각각 추천한다. 

위원중 적어노 2 안윤 국가공무원이어서는 아니되며 지방당국 

의 직원윤 위원이 되지 옷한다. 

제 22 조 { 커 돕연습을 위 한 등화관제 ) HAGA 사령 관응 I-I AGA 

기동연습을 위하여 국가의 천역 또는 일부지역이나 특정건물 또 

는 차량에 대하여 명령으로서 제 21 조 제 3 항 제 6 호에서 말하 

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둥화관제시간중 불빛의 노출윤 

금지시킬 수 있다. 

. 
’ 

제 6 젤 유독성괄절 ( Po1sonolis Substances ) 

제 22 조 A ( 유독성 물 질의 선 언 ) 국밥상01 특정 물 질의 상포 7}-

안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 ~I 거나 재 산율 손상시킬 우려가 있 

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상윤 영령으로써 이러한 물질을 이 

법 에서 말하는 유독성물절로 선언할 수 있다. 

제 22 조 B (소지의 단속} 

m 국방상은 다융에 게커하는 사향을 규칙 으로 제정할 수 있다. 

I .유독성 물질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물질의 포장 

보관장소.보관 장소의 주위 환경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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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도록 외무를 과하는 사항과 이러한 보고 겐출상의 조 

건 빛 제 한 • 제 출 의 방 법 및 ..-tl 기 • 보고 서 의 접 수 기 관 에 

관한 사항 

2 • 어느 기관이 제 I 호에 의하여 윤독성 물젤에 관한 상세 

한 보고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쿠되는 자로 하여금 영 

령내에 염 시되거냐 천시중 유독성 폴 질의 소지와 관련하여 

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칙거나 재 산을 손상시 킬 우려 

를 없게 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초~)를 취하도록 명할 수 

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사항 • 이 러 한 조~I 는 유독성 물젤운 

다른 보관소 또는 다릎-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포함하며 

이 규칙운 권한의 위임도 규정할 수 있다. 

3 ;，어느 기관이 공격중 또는 유똑성 물질이 소재하는 곳에서 

는 만방위 경계상태의 포고가 이 법아l 의하여 시행되고 있 

는 동안 i 이 포 고 또는 공 격 개 시 의 。1 천 또는 이 후에 영 

령이 발하여 졌느냐의 여부률 불뭄하고 며려A 。 ó è.
닙l--2- ~~ 근 
-=τ-- ..... r 걱술 

대 신하여 그의 배 용으로 처12 호에 의 한 명 령을 이 행 할 수 

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사향 

이규칙윤 포한 이 기관의 명령 이랜에 관한 조건.제한 

및 첼차와 유독성 물질의 판매 또는 파괴 사업의 폐해 

및 권 한 위 임 에 관 한 사항도 규정 할 수 있 다. 

4 • 특정 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격중 포는 이 전 망시에 유독성 

불질이 소재한 곳에서는 민방위경계상태의 포고가 이 법어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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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하여 시행되는동안 유독성 불질의 이전을 제한 또는 금지 

하는 사항 

(~ 이 초에 의한 규칙운 다른 법 령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

다. 

제 22 조 c ( 영 령 시 행 에 대 한 법 원의 꾀 한 } 제 22 조 B 제 ! 항 

제 2 호에 의한 명령율 밭윤 자가 소정기간내에 야 영령의 천부 

또는. 。1 」3-i르-
.. :2 
c. ‘- 이 행하지 아냐하는 경우에는. 법권운- 명령불이행 

에 대 하여 이 법 에 의 하여 과할 수 있는 형 벌 이 외 에 • 이 

명령을 타인으로 하여금 영령불이행자흘 대신하여 후자의 비용으 

로 이행하도록 볍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짜라 유독성 물 

질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 A며 명령불이행자가 생산.시장 

매 o~ 또는 이 와 유샤한 목척 을 위하여 유속성 물잘올..1.1용하는 기 업 주인 

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명령올 이행하거나 유독성 

물질을 매각하는 때까지 이 커업체의 
L 
F 
i 또

 
부
 

、

젓
 

ó1 터l.. 01 
E. I -1 조업정 

지를 영 할 수 있 다. 이 권 한은 제 22 조 B 저1 I 항 제 3 호에 

의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 

제 22 조 D (판매에 관한 규정) 제 6 장에 의한 유독성 물질의 

판애에는 제 21 조 A 제 S 호를 준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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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젤 개 인 장 1:11 (P e r S 0 n a 1 e q u i p m e n t ) 

져I 22 조 g ( 부과금의 부파 ) 국방상운 노동상의 동의 및 국회외무 

안전 위딘회의 숭안을 남어 규칙드로써 민방위률 위한 개인장비 

의 추|득윷 묵적으로 하는 부과금 I 야하 *부과금 11 ( t he c ha r ge) 

이라 한다} 을 부파할 수 있다. 

제 22 조 F ( 쑤과금납부자 및 장 ~1 수추l 자 ) 

다음 각 호의 l 에 해 망 하는 사 후!운 제 22 조 E 에 의 한 규칙 으 

로 정한다. 

J • 양로보험 빛 1968 년 국민보험법 에 의 한 유족보쉽의 피-보험자 

중에서 부파금의 부과대상자 및 부파금의 금액과 납부시가 

2. 민방위를 위하여 개인장비를 무상으로 수추l 할 수 있는 대상자 

3. 천술한 바와같이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개인장비의 종츄 

제 22 조 G (국민보험협회에 의한 징수:. ) U -.1 ."'L Ò 
，-μ.rcτ= 국만보험협회 

(the Nat ional Insurance Inst itute) 가 정수하고 징수에 소요 

된 행정비용을 공져l 한 후 국고에 넣는다. 국방상과 노휴상윤 명 

령으로 이러한 댐정배의 금액을 정한다. 

제 22 조 H(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과금} U ~l -y ñ 
-， .μrτr녁= 1968 년 국민보 

험법에 의한 양로보험 및 유족보험의 피보험자로 부터 이라 한 

보햄료에 대 한 부가금 { 附力n金) 으로서 정수하며 양로보험 및 유족 

보험에 관한 국띤보험법의 모든 규정은 제 7 장에서 달리 규전하는 

경우률 제외하고 부과금에 판하여 준용한다. 다만 국민보험법의 

규정에 불쿠하끄 고용주는 고용안의 임금에서 고용인울 대신하여 

지불한 푸파금의 천액을 공서l 말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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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 조 1 ( 장닙l 의 분배 및 추l 굽 ) 국방상윤 이 법어l 의하여 1:1 
T 

상으로 분배되는 장비에 관하여 다읍에 게기하는 사향을 큐칙으 

로 정할 수 있다. 

1 • 해 당자에 대 한 장버 지급의 방법 및 시기 

2 • 장비를 무상으로 쏟일형태의 장바로 교환하여 주거나· 분실의 

경우에는 폼일 형태외 장ùl 플 지급하여 느
」
 

주
 

세부조건 

3 • 장 비 의 유 지 및 보관 망 법 

4 .장비의 휴대，비칙 또는 이용의 시기 및 조건에 관한 사향 

제 22 조 J ( 노올법 원의 채판권 } 1969 년 노동법 원법 (t he Labo ur 

Cou rt s Law) 에 의 한 지 방볍 원 ( t h e Re g i 011 a I 00 u r t ) 이 부과금 

에 관한 단독채 판권을 가진다. 

쳐122 초 K (유상으로 취득하는 장님1 ) 국방상은 국회외무안보위원회 

승안을 암어 규칙으로써 모든 국민 또는 득정범위외 국민에 

대하여 띤방위의 목적을 위한 개안장비중 제 7 장에 외하여 무상 

으로 지굽되는 장바 이외의 장 ~1 뜰 각자의 B\ 용으로 쿠입하도록 

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장1:1 1 릎 휴대 • 1:11 ~l 또는 다른 용도 

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 빛 상황에 판한 지시찰 말할 수 
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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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젤 -
종
 

칙 

제 23 초(서류의 송달) ill띤망위규정에 의하여 수신안어l 게 서영으로 

송달되 에 야 하는 영 명 , 통고 또는 청 쿠사항( 야 하 “ 운서 -Cdoc내nen) 라 

딴 다 ) 은 마음과 같이‘ 송달 한 수 있 마. 

L 직접 수신안에게 송쑤한마. 

2 • 수신안파 옴거하는 가족￡로서 1 8 셰 이상안 자에게 송부한아. 

3 • 수신안의 일상적 또는 최후의 거 소( 居所) 냐 사업소어l 대하 

여 응겨 우편1로 송부딴다. 

킹서류의 송달시 71 가 증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어l 는 이 서류는 마 

음과 같이 송달판 것 으록 본마. 

1 ø 제 l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딱라 말신판 경우에는 말신한 째로 

부터 1 2 시·갚아 경과한 해. 

2 • 제 I 항 제 3 호의 규정어l 따라 말삼판 경우에는 말신한 째로 

부 터 72 시 간이 경 과한 해 • 

녁J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서츄을 송달한 수 없는 경우어l 는 관계 

선불의 외부 도는 내부에 이둡 눔에 또아 71 쉽게 :꺼l 시하거냐. 

켜에노 3 개 일간신운에 곰그L 할 수 있으켜 .이러한 제시 공고가 

행하여 산 경 우에는 • 수신안이 0) 뜰 얄À) 웃하였음을 응영 하 ~1 0 1-

냐하는 한.이후부터 48 시갚야 정파반 후어l 송달펀 것 L록 봅마. 

제 23 소 A( 국.:iL록부바 지 굽되는 납액에서 ~I 밤기 관의 부채의 공제) 

\l)재무성( the Treasury )은 HAUA 의 요쿠가 있￡연，내무상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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슴안을 염어 , 법플 도는 협접능에 의하여 국2.로부터 지앙겨판에 

지굽하는 급 r퍼에서 01 금액어l 판하여 담보，저당 도는 지타 양 

도금지 사항이 흔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，제 10 조 제 5 헝- 도늠 

제 .10 조 A 에 의하여 지방기관~~부더 HA<fA 에 지불할 부채(월 

健 ) 의 전 부 또는 일 부뜰 직 접 HAUA 어I .;<:1 품 할 수 있 으 역 • 

HAUA 어l 대만 지불운 당해 지 방 71 판에 대한 지불로 본마. 

a 이 촉늠 HAUA에 대한 지방기판의 부채플 수급하는 기 타 방 

l닙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마. 

제 24 초 ( 우l 란행 위 } ill마음 각 호의 I 에 해 당하는 HA<fA요원은 

징역 3 월 ￡는 벨금 500 파운느어l 처하거냐·전시줌에 이라-안 

위 반 행 위 플 뱀 한 경 우 에 는 징 역 I 년 도는 벨 금 2.000 파 운 느어l 

쳐한다， 

1 " 합법 적무후 부파된 엽무블 수행 하;(] 냐니 파거 나 • 입우 수행을 

소훌꽉 딴 자. 

2 。 합법 적 으로 발하여 잔 영 명 。 l 냐 지 시 어| 불복 ( 不뼈 ) 하는 자. 

3. HA(rA 요원의 자격￡로 위탁밭은 장님l 또는 재산을 파손하거 

냐 보판읍 소훌히 한 자. 

、깅 마음 각 후의 l 에 해 당하는 자는 정 역 3 월 또는 벨 급 

500 파운느에 쳐야거Lf.전시중에 이라딴 위반행위가 뱀하여산 경 

우에는 정역 I 년 또는 벌금 2.000 파운투에 처 한마. 

1 • 민 방위 규정 에 위 반하거 냐 • 이 의 준수뜰 소흘히 한 자. 

2 • 허가없이 HA<fA 어l 세북 또.는 풀.지 ( 1ns1gn1a )률 학용하는 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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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HA아A요펀 。 l 안망위 규정어l 의짜여 된
 

, 
역
 

년
 
T 입무플 수행하거 

냐，권단을 랭사하는데 있에 고의켜으록 이룹 땅해하는 자. 

닙) HA<f A 사령관 도는 그로-받려 권안을 위 입맏은 자의 허가없 이 , 

어떼만 만체.사업，직엽·볍회 ·생산품능을 기술합에 있어 ，동얄념 

칭 의 사용 여 부렐 -룹 눈하고 • HACJA 의 슴안 을 열 거 냐 후 웬-갈 밭 

교L 잉 l斗늠 난 양을 출 수 았 는 ‘ 인 k:냥위 l “ HA<1A ’ 사령관의 

안을 말은 .. 또는 기타 。l 와 유사한 갈을 사용하는 자는 벌금 

3.000 파 운도 어l 처 만 마 • 

꾀。l 초에 의 얀 뉘 딴행위어l 대 하여 유죠| 관결을 말은 자가 아 

위 반행위 플 겨l 속하는 경 우어l 는 • 제 I 향 내 ~I 제 3 항에 의 감 형 멜 

01 의어I • HACJA 샤굉판어l 의하여 권깐올 쑤여밭운 자로부터 경고장 

을 말거냐 츄죠|관결을 말은 후 위딴행위뜰 계속하는 기간풍 7-t 

I 일어l 대 하여 징 역 2 알 도는 벨금 20 파운도서l 처 깐마. 

딩어느 단체가 세 2 항꽉 의얀 위만쩡워·를 이유로 유죠|관결을 말 

은 경우어l 는.위만행위 당시 。 l 안체의 장.간샤(幹事) .이사(理 

事 ) .지 매안 도는 판려안이었 덴 자는 이 위 l관행 위가 자기도 요 

료거l 뱀 하여 졌거 냐 • 아 플 땅~l 하 71 위 하여 적설 한 요둔 조치 를 취 

하였음을 증영하지 못하는 딴， 이 위반햇위에 매한 처벨을 받는 

냐. 

‘φ 샤엽소 소유자가 대피소뒤 건설 도는 뉴지어| 대안 의우둡 불 

이행 함으록써 제 2 항 세 1 .후내l 워 l관랭위쓸 법하였음이 판 I녕된 

경 우에 는 • 법 웬 은 이 위 반 행 위 에 대 -斗 셔 과한 수 있 는 형 별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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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이I • 내 피 소픔 건설，수리 도는 개초할 해까지 사업소의 천」츄 

도는 알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마. 

(깅 처1 1 5 초 세 2 텐·녁| 위만하늠 자늠 징역 I 년 또는 멜굽 2 ,000 

파순수i셔l 처깐마“ 쉽원은 귀 l산댐워 에 다{ 하여 파한 수 있는 

형 t블 이 씌어I • 대띄소의 점유자서| 다{ 하역 청 그 의 τ[" =-J 기회을 처l 공단 

후 마-뜸 각 호.9./ 전부 도는 알쑤둡 l녕한 수 있마. 

) • 민 앙위 규정 겨! 저 족되 는 대 피 소 의 사용 풍지 • 

2 • 점츄자어l 의딴 대피소의 영도 

3 • 법쉰 01 제반상·향￡로 보아 안방위규정이l 따릎 대피소의 01 용 

을 JL 접-갈 수 싫다고 안정카는 자내l 거l 대피소의 안계. 

:JJ)섭찰총장( t h e A t t 0 r n e y -(f e n e r a 1 ) 또는 그 대라안은 대표l 

소의 사용중지 .굉도 또는 안계에l 판단 인사소송어l 있어서 법원 

c) 제 7 향카l 팍딴 절차어!셔 허용할 수 있는 쿠제-뜰 요청할 수 

있 마. 

、ψ 에 떼 깐 법 뜰 의 ,1-성 대| 볼 쿠하 고 , 이 조 어l 의 단 워 만 행 위 는 거 

의 놔두 경 멤 쥐 ( misdom6nours ) 후 다룹냐. 

뱅이 소의 규성은 마법률셔l 의하여 위반핸위릎 뱀깐 자의 형샤 

책입':-'Ij 쑤가( 附 .1J[] ) 되늠 것무로 해석한냐. 

제 24 조./1. ( l날급의 선택) 낸)벨급을 파할 수 있는 위|간챙워 

( finab 1 e offence ) 라 합은 안망위 규정겨l 의;찬 우}만 행위5:.. 

싹 • 국!깐상。l 멤무캉의 스ë.. 01 츠로 
。 --'a 얻 어 , 관..!L강야l 공고하-는 염 성 아l 

쉬하여 낼납-을 파할 수 있는 위 t간행위로 선악1 딴 것을 말한t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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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HA<fA 7-]쿠사쉽판에 의하여 부여판 임무쓸 수행하는 경찰판 도 

L
τ HA<fA 요원 01 에떤 자가 

A 
E 금

 
버
 

E 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플 

멈하녔마JL 。-E 
l 

I 
Q 

i관한 0) 츄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소정 

( 所定) 의 소판장( sUmmons )을 송부할 수 있마. 

소판장에는 고l 소한자의 위반행위률 71 술하고，이 위반챙위에 대하 

여 재뺀옳 맡는 쾌신 소평의 벨급을 지붙걱할 수 있는 선택권~l 부여되어야한다. 

t효j 제 2 항에 의 한 소판장올 밭은 자는 이를 맏은 날로부더 1 5일 

이내에 소판장어l 영시된 멜금을 법원이I 7-]불하거냐.우펀은행 

( t he p os t a 1 b an k ) 도는 우체국을 통하여 야릎 송금할 수 

있 마. 

넷국방상은 다음 각 호의 I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영 쉽으로 규정 

한마. 

1 • 벨급을 과함 수 있는 위반 행위 및 이에-부가되는 위반행위 

에 대한 벨급액，마간.벨금액은 최초의 위반행위에 매하여 

20 파운느， 재뱀은 50 파운느다. 

2 • 체 2 항의 묵적을 위딴 소판장의 내용. 

3 • 멜금의 지불방법 

(잉 1 • 제 3 헝-에셔 말하는 벨급을 7-1 불하는 자는 법정에서 공관을 

거쳐 퓨포|판결올 선고말고 처벨을 말운 것￡로 본마. 

2 • 벨금을 7-}불차여 야 하는 자가 。l 릎 7-1 꼴하지 아냐하는 경 우 

에 는 • 이 자에 게 송부쉰 소판장은 1940 년 치 안법 원셜자규정 

( the Mag1strate Gourts Procedure Rules) 제 26 장에 의 

-196-



하여 발송 몇 송달된 소판장무로 본냐. 

I~에떤 자가제 3 -，'j-에서 말하는 벨금을지불하지 아니라고.법권 

이 이 까에 대파여 유죠|뜰 선고하는 겪우에는.법웬은 정당하마 

고 생각카는 마릎 법정형 이외에.제 4 향에서 규정하는 뱀위안의 

멜급을 파斗역.이 자의 출두 유무에 판겨l ‘값아 법원이 결정하는 

너l 용은 부과할 수 있 마. 

제 24 죠 B ( 징계캡 ) 군인。l 아난 HAUA 요권은 부직 ( t h e ~ch뼈괴딩) 

어l 세 규전 하는 징계법 ( the discipli끄 ary law) 의 적용을 받는 

다. 

제 25 초 ( 폐 지 ) 다읍의 규 칙 은 폐 지 한 마. 

1" 1 9 48 년 ~l 상규칙(둥화판제) 

2 ‘ 1948 년 너 l 상규직 ( 유리 창운의 보호) 

3 . 1948 년 닝l 상규 착 { 안 망위 ) 

4 0 1948 년 1; J 캉규 칙 ( 대 피 소 ) 

처1 26 초(삼정규쟁) ~ 01 법률의 시행 이선어 1948 년 닙l 상규칙 

(이 조에서는 “전규칙.아라 단마) 제 5 초에 의하여 건물이 

닙l 워 신 경 우대l 는 이 건울은 붐당굽의 지불 및 점유의 회복 

(re.3Umption of occupation) 의 묵적을 워하여 제 1 6 조어l 의 

하 ö~ 1:l J 궈갚 것￡로 본마. 

~ 0) 뱀의 시행직전에 선규칙 제 6 조에 의 하여 변상받을 수 있 

는 경배는 제 18 조에 의하여 벤강맏-쓸 수 있는 경님l 로 본마. 

lJ)처 I 19 조 세 5 항의 규정운 이 법률의 시챙 이전에 차가안 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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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차안 0) 선규칙 제 6 초에 의하여 지불판 급액에 대하여 적용딴 

마. 

세 27 조 ( 시행 및 규 칙 ) ‘J)국맘상은 。| 법의 -^I 랜 어I 판하켜 책 

입 -을 산마. 

4깅 국 I냥냥은 내 무감와 

정 할 수 있 마. 

」ξ_ 01 츠즈
。-， -2.- 닐에 아음 사참녁l 관한 규칙괄 처l 

1 냉 Ã] 방당국에 대차여 그 판라차에 있는 토지뜰 만싹위의 부적 

을 위하역 이용찰 수 있도록 하는 닙무의 부파. 

2 • 전시줌 또는 Hlüi A 71 강훈련 기간풍 단1 dJ-위의 목적을 워하여 

-^1 l냥당국이 점 유하고 있 는 장님1 , 차량 , 각종 소화수단 ( 消火手段 : 

m eans of fire-f ighting ) 및 기바 물자의 ;교그. 
。1:1 • 

3 • 선시좋 또는 HAUA 가 농훈련 71 간춤 지 t냥71 판과 직 권을 만 방 

위의 폼적갈 워 파여 。 l 용한 수 있게 는
 

하
 

사항. 

4 • 수만의 소개 ( 藏關 evacuation) 및 새로운 주댁제공의 요
 
1 

적을 위 파여 지 방당국에 위 한 HAUA 어l 펴 지 권. 

4. A 만앙위펴 」추적을 위斗역 사용한 수 있고，소화용(消火벼) 

또는 쿠납용무로 ÃI 땅당국 또는 Ji!..:조기 관이 취 득깐 각종 장님l 

으{ 규 걱 ( standards ) 및 망 세 ( 明細 : s p e c i f ì c a t ion s ) • 

5. 관‘품지역 내의 l1l 녀J-위껴l 획과 이 행을 위 -얀 지 t냥당국의 71 타 붐 

담금. 

2 - 2 세 2 링- 세 2 후에세 김-斗는 닙-쿠샤 쑤카꽉.JL • -^)I앙당국。l 

펠 Jl..딴 로Ã) 를 가;;tl ÃJ 아니 얀 경 우어l 는 • 지 i앙당국은 。| 려 딴 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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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둡 취득-斗 71 위斗여 j필요딴 조~l 뜰 취斗역야 간마. 

마 '{f • HiüfA 사 쉽 놔 도는 二L로부터 권꽉윷 뉘입밭은 자는 늑정 

회겨l 년.r..가 개시꾀 71 선어I 01 펴겨l 년도어 HAC1A 가 필요록 꽉는 

로-^j 斗 옥폭-을 지 품당극어| 제 출파져야 단마. 

그냥i 냐 。갚서(但홉)는 로-^I 야i 대펀 필요가 여l 가 ~1 낯한원 

안어l 꽉카여 후어l 생기거l 된 경우어l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e 

녕J 국맘상은 다음 사항을 폭맘파역 01 법둘팍 시행어l 판련펀 가 

바 사항에l 판갑 규칙을 처l 쟁할 수 있마. 

좋
 

디
 
T 7 

} 

」 공무로 안하여 말생 하겼으냐 , 처1 8 조 처16 항에서 영 Àl 

딴 법 룹어1 2.j 斗여 국고로부터 보-강곱 지 굽받지 웃하는 장태 

또는 실 l녕무보 안꽉역 hAUA 요권에 거l 발생 단 *1 료님l 도늠 
l 
u 

전적 죠二，.<J -으 
'- C. é. HAUA 지 급에 서 -^I 납하는 샤향. 

2 • 전시-줍 또늠 HAC1 A 가 동연 습 기 간줍 도로 교통규 칙. 

3 • 전시줍 는
 

도
 

HA<1A 가동연습 기간좋 jfE 곰서 어l 하
 

n T 직원 

어l 매단 지휘. 

4 • 마수안 이 출업 파는 사업소릎뉘 소유자츰cl 안 양위의 목적을 

위만 장님l 플 퓨 ÃI rlj 
~ Id) ~1 헬 꽉 무. 

5 • 건쏠 및 시 설-을 공중￡로부더 은펴l 하기 위 딴 위 장 ( 鴻裝 ) • 

6 • 능화판처1 시간어l 벚을 노쏠시;설 수 있는 조건. 

7 • 건-졸쉬 소츄샤 도는 점 유자어l 斗 판 각종 츄라 창문팍 부호. 

8 • 국 l냥상이 영녕에 의하역 위쉽불질( d a n g e r 0 u s s u b s t an c e )로 

션익1 만 연료·가스 도는 71 타 쏠질(마암.제 22 죠 A 에 의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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톡성불궐로서 선언될 불질윤 제외)의 져장양법. 

9 • 전투가간풍 안 L앙위의 북적을 위딴 우물 및 져수지 ( wat er 

reservolrs) 의 소유자의 굽수입무. 

1 0 • 제 2 죠 제 8 항에셔 규정한 경계경보 및 해제경보의 사용제한 

및 아 러 만 경 보률 일 반 대 중 에 게 주지 ( 周知 ) 시 키 는 방 법 • 

닝 
τ- 칙 ( Schedule ) 

제 1 :조 ( 정 의 ) 01 부척 에 서 • “ 징 계 판 " ( 繼폈官 ) : d i s c i p 1 in a r y 

offic er ) 01 라맘은 마음 각 호의 1 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마. 

1. HA:아A 의 쑤대장￡로서 소엠굽 。l 상뒤 현역장교. 

2. HAUA 사쉽관αl 징계관으로서의 권한을 쑤여딴 대위굽 장교. 

3. 현 역 군안 。l 아난 HAUA 팍 부대 장￡로서 켜에 도 소 령 굽어l 해 

당하는 자. 

‘ 징 계 사유 ’ ( 훨械事 由 ) 라 합은 01 법 제 24 초 제 I 항어l 워 

만 위반행위 도는 지원(志趙)어| 낙하여 HAr.t A 요원 0) 된자어l 

판꽉 여 는 세 24 초 처1 1 향 제 3 호어l 의 한 위 반 행 위 뜰 괄 한 마. 

“ 헨 명 ’ ( military policemcn ) 이 라 합은 1955 년 군 사재 판 

뱀 ( the Military Justice Law) 제 227 조 에 서 의 의 마 와 동 

얼얀 것 을 갈반다. 

제 2 조(징계관와 쳐멜권한 및 그 한계) ~징계관은 징계사유어l 

띤， 라 마 읍 각 호 의 I 어l 해 당 하 는 쳐 벨 을 할 수 있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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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• 경 고 ( 홈 告 ~ wa r n ing ) 

2 • 견책 ( 識責 : roprimand ) 

3. 80 파눈i 야하의 벨급. 

4. 강능(짧等) 

5 ‘ 전투71 간숭 위반행워플 법만 /경우어l 는 , 5 일 01 하위 쿠츄. 

깅징계판φl 펴징계자보아 2 계굽 。 l 상안 자가 아니연 。 l 부착어l 

의하여 징계사건을 심리하지 올딴마. 

~ HAUA 장교는 HA(J A~1 쿠사령판어l 워하여서난 강능처벨을 말는다. 

처1 3 조( 멜급여l 대신하늠 쿠뷰) 징계판은 벌금형을 맏은 자가 멜 

금올 지 꼴하;<1 아니 하는 경 우에는 • 벌금 s 파눈느 u}- 마 쿠류 I 일 

로 환산하여 쳐멜한 수 있다. 

제 4 초 ( 벨 금 대 신 쿠뷰에 척 단 기 갚팍 공세 ) 

제 3 초어l 외 하역 쿠츄된자가 쿠뷰기 갚의 안료전어| L날금펴 일 부블 

납부란 경 우에 는 • 쿠츄 71 간은 벨금 총액에l 대 단 납부딴 멜금과 

버l 례 에 따라 안 춤판 다. 

제 5 초(손해배상의 요쿠) 징계판은 징계사건을 십랴판 후 징계샤 

유샤 있냐고 안정하는 때에는.띄징계자어l 대，파여 당해 위반행위 

로 안파여 t날생란 손해블 배상하라고 요쿠할 수 있다. 마 l간， 

손해 배상요쿠액은 100 파운도플 초과하지 윷만마. òl 손해 배양 

Jl.쿠는 마릎 법률어l 의딴 손해배상책입을 연제하지 아니한다. 

제 6 조( 벨금 및 매상금의 징수) 벨금 도는 손해빼양의 쳐 l쉴올 

말운 자가 가한내에 이둡 납부하~1 아냐하는 경우어|는. 01 벨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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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는 손해 배강늪은 。 l 자각 HA(fA 겨l 서2.j 근무꽉 때까로 받는 

보수 어l 껴 공 세 하 거 냐 • 세 금 ( 징 수 ) 굉 ( the TaxGs ‘ Oollect1on) 

ordtnance) 에l 서 규정斗는 세금으로 갚수하여 징수하역.징수된 

L날 급을 H I\(f A 어l 귀 속판 다‘ 

제 7 소(수건부 쿠츄) 징계판은 주슈처붐윤 재셜 1감어| 있에 .이 처 

멜의 -전쑤 .!E는 r날쑤뜰 조 건 쑤 ( conditional ) 로 쉰} 그L • 재 결 일 

로부터 8 년 01 하뉘 기간 집행을 정지파도휴 지시판 수 있 [:.t .. 

세 8 죠 ( 초건 부 쿠뷰斗 집 행 ) íJ) ~ξ션부 주유처붐을 받은 자는 정 

ÃI 기간좋 선고 l갚윤 것과 농일단 워반행위 도는 관결운셔l 서 ÃJ 정 

단 징 계 사 유 중 어 느 斗 냐 어l 해 당하는 위 반 챙 위 괄 법 斗고 , 정 져l 판 

。 l 정 지 71 간중 또는 성 Ãj 71 간 경 파 후아 0) 위 만 헨 우l ‘ il 매 斗 여 

츄초I !간결융 하ÃJ o~ 녀하늠 ?Cit· 형 ( :ttU) 플 말Ãl 아냐깐마. 

쇠) 조건부 균L 츄져붐을 바으
t:. '- 자가 누뱀 { 累犯) 쉬 유죠1 '산 결 -을 l감운 

경우에l 늠 01 누염사건을 -^~셜깐 징계관온 조건부 구퓨처붐을 취 

소하고 쿠뷰s1 집 행을 ÃJ 시 딴마. 

~초선부 쿠뷰처쏘。l 취소관 자어l 대파여는 취소영핑 0) 말斗역신 

칼로부터 쿠뷰 71 간 ιl 개시펀마. 

꾀띄정겨l 자과 누엄 c.lj 대카역 슈죄를 간결콰 JL • 0] 누뱀에l 대하여 

T~ 녕r 년김r 과斗 ~J 아니산 정계관은 세딴사성 o 로 과아 촉건쑤 T -tr-

처붐을 취소하교 ‘큐r ‘ trrZ 」i로l 접랭하늠 것 01 쑤딩-斗마고 관앞하는 켜。 

우에!는·제 2 항의 규정에 불쿠하고 소선쑤 쿠-류쳐품갈 취소하는 

매신 정 Ã} 기간갈 I 차어| ;ii 斗 d대 2 년 아 파의 기갚연장시 구l .Í.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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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시판 수 있 마. 

띄징계자의 최초위 수l 반행위에 대하역 유죠1 ~간결을 반 징계판은 

누엄에l 매하여늠 01 향에 도{한 권간을 건사차지 뭇갚마. 

(잉정겨l 판윤 정 ~I 71 간중 멤파여신 누건에| 대 ()~역는 -7 7.l H 
:J.:. ' l.!. I 

녕
 
-E 己

τ
 

쿠
 

과하지 꽂딴다e 

I~ 누법어| 대斗역 二F츄처분을 남고· 초l 촉의 위안‘첸뉘어| 대단 촉건 

부 쿠츄처품 01 취소관 자는'.누;넌녁| 매파셔 츄조14셜윤 :1 섞계판 

0) 두 쿠츄기간켜 선부 모는 일쑤의 영 합을 지시하지 아니파는 

딴.두 쿠뷰기간을 랍산단 기간 쿠뷰껴l 서斗셔잔마'. 

마·간 • 01 압산얀 쿠츄가 간은 25 일을 촉과채지 뭇한마， 

(낌제 2 항껴| 과쉰 병캉윤 。 l 쑤칙 제 J 4 소에 의쉰 。 I ~ {異議)의 

대 상이된 다. 

@ 소건 부 쿠츄 처 붐을 맏은 자가 HAUA 요원에 서 탈뇨l 꽉는 겪 우에l 

는 。 l 쳐붐을 취소하교 쿠츄져붐을 집-핑파지 뭇딴마. 

제 9 소(쿠류처붐의 νl 행 ) 징계사유로 안하역 쿠뷰쳐꼴을 t날윤 ~}-

가 이 쳐붐을 전쑤 οl 행하기 전에| 재차 쿠츄처붐을 맏운 겪우 

에는 • c) J 자늠 투렌째의 쿠츄저붐을 과딴 징계관0) 우 쿠뷰기간의 

전부 도는 일부블 합산이행토록 -^J 시하 ~l 아나한 판.투 쿠뷰 71 

간을 농 ~i 거 0) 챙 만마. 

제 J 0 소( 쿠뷰장소) 정껴l ‘ 1"츄에l 해당·하늠 뉘얀·핑위후 칸하역 주츄쳐 

붐을 맡윤 자늠 1955 년 굽사재난법여| 꽉하여 군암을 T~) 하늠 

영 창 도는 가수용소에l 쿠~1 된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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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” 조 ( 징 계 켈 자 ) 정 겨l 판은 피 징 계 자 가 줄-루 한 자 쉬 어| 서 심 리 를 

斗셔 냐 그어| 판얀 二즈어띄L 
。\12. 늘어。t 하역 , 심리를 

피징계자어|거l 산술의 기회슬 주어야깐아. 

개 ~I 파 71 전에 

세 1 2 초(정겨l 판셜 ) 정져l 관 01 심리플 플내고 01 정지l 사건을 가각 

짜가로 설정과지 아니얀 경우어l 는 01 에 대딴 간결을 하여야 파 

역 .파l 징계자가 유조|과고 간단하는 경우에는 '::1 어l 대깐 처 i갤을 

셜정하꺼야 얀마. 

제 1 3 초(관안펴 집행) 4)초건부정계쳐꼼 01 외의 가타처붐의 집행 

운 01 부칙 제 2 1 소 노는 òl 소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의하지 

아니파고는 쟁지되거Lf 츄여l 되지 아니만다. 

깅징계처붐을 내린 징계란 도는 。 l 의 신청은 재결파는 HAUA 지 

쿠샤겸판은 01 뉘신정쉬 젤차가 낱냐거y- αl 과신청가간。암료되는 

때 까지 정 껴l 처품 쉬 십 행 을 정 지 도는 유예 시 킬 수 있 다. 

제 14 ~ (쳐펠과 껑갑) HA<f A사겸판은 이 부칙에 의차켜 과하셔잔 

쳐‘뀔을 춰소하거냐 경 감시설 수 있￡매 • 데 가벼운 쳐젤로 바폴 

수 있마@ 

제 24 조(규칙) 국앙상은 정껴l 샤유에| 판만 징계켜결요쿠젤자 및 

징계사건 섭리설착어| 판단 규칙올 제정찰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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